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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윤 리 헌 장

우리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과 공정의 가치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행복경영을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모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기관 및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생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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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이용안내

1577-1000번 전화상담 서비스는 건강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궁금 사항을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사가 상담하는 서비
스입니다.
∙ 상담시간 : 평일 오전8시~오후7시

∙ 이용방법 : 1577-1000번 고객센터 연결

- 해외에서 전화 할 경우 : 82-2-3270-9114(평일 오전9시~오후6시) 
      ※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문의 → 국번 없이 1355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문의 → 1588-0075 

■ 고객부담 전화요금 안내

구 분 고 객 센 터

요금적용시점 ARS멘트 시작부터 적용

적용금액 유·무선이용 모두 고객부담
※ 단, 유선이용고객은 시내 및 시외 모두 시내요금으로 적용

■ 전담상담그룹 안내

∙ 사업장상담그룹
직장자격, 직장부과, 직장징수, 사업장관련업무, 홈페이지 업무 등

∙ 일반상담그룹
자격, 부과. 징수, 각종 확인서 및 서식발급, 지사위치안내 등

∙ 보험급여상담그룹
보험급여, 병의원이용, 건강검진, 건강증진 등

∙ 장기요양상담그룹
장기요양청구, 장기요양고충, 노인장기요양일반업무 등

■ 전화상담예약(Call Back) 서비스 안내
∙ 업무시간 이후 또는 상담사 통화중 인 경우 고객이 원하는 일시를 예약하면 상담사가 직접 전화 연결하여 상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이용안내

☎ 1577-1000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전화 통화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한국시간 기준)

∙ 이용방법: 1577-1000으로 전화
- 해외에서 전화할 경우 82-33-811-2001으로 전화

      ※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문의 ☎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문의 ☎ 1588-0075 

■ 통화요금 안내
구 분 상세내역

부과기준 통화요금 ARS 안내멘트 이후부터 적용

부과정책
발신자 부담(고객부담)
- 무선전화: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에 따라 달리 적용
- 유선전화: 발신지역에 따라 시내/시외전화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 상담 가능 업무안내
∙ 사업장 상담

직장자격, 직장부과, 직장징수, 사업장 관련 업무, 홈페이지 업무 등
∙ 일반 상담
  자격, 부과, 징수, 지사위치 안내 등
∙ 보험급여 상담

보험급여, 병·의원 이용, 건강검진, 건강증진 등
∙ 장기요양 상담

장기요양청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 장기요양일반 업무 등
∙ 사업장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및 서식 안내

 ※ 개인의 자격 및 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는 셀프발급(디지털 ARS 등)만 가능
∙ 영상수어 상담 
   ※ The건강보험(앱), 씨토크(070-7451-9009) 통해 이용가능
∙ 외국어 상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4개국 언어 지원)

   ※ 대표번호 1577-1000, 직통번호 033-811-2000 모두 이용가능

■ 전화상담 예약(Call Back) 서비스 안내
∙ 즉시상담이 어려운 경우 등 고객이 통화예약 남길 시 고객센터 상담사가 예약순번 및 시간에 

맞춰 고객에게 전화(발신)하는 서비스
   ※ 상담사 연결대기 중인 고객에게 ARS로 서비스 안내 후 예약접수 실시



일러두기

본 자료는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건강보험의 각종 신고서식을 
중심으로 제작하였으며, 건강보험 자격·부과·징수·급여·건강 
검진 ·장기요양보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자료 및 각종 신고서식은 우리 공단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보험 웹EDI 서비스 
(edi.nhis.or.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사업장민원>사업장민원업무목록 하단
＊ 웹EDI 서비스>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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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변경사항❙
1. 보험료율 … 제3절.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Ⅰ. 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2024년도) 7.09% → (2025년도) 7.09%
(단위：%)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도) 0.9182% → (2025년도) 0.9182%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연말정산 … 제3절.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Ⅰ. 보험료 > 4. 보험료의 정산

  ○ '25년 연말정산 개선사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신설)
   - 기존에는 사용자로부터 보수총액통보서를 접수 받아 연말정산을 처리하였으나
    2025년부터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3월 초 연계 받아 처리할 예정 
   - 다만,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기존 보수총액 통보서 제도 역시 병행
   - 대상자: 근로자만 해당(사용자 X)
   - 신고한 정산금은 일시납으로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2회 이내로 분할 신청가능

  (신청일: 연말정산보험료 산정일 다음날부터)

3.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제4절.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 Ⅰ. 보험급여 > 8.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개요) 근로자가 업무 外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 (기간) 1단계 시범사업 ’22.7.4.~’24.12.31., 2단계 시범사업 ’23.7.3.~,  3단계 시범사업 ‘24.7.1.~
 ○ (지역) 8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

구  분 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 교원
군    인

7.09(100)
7.09(100)
7.09(100)
7.09(100)

3.545(50)
3.545(50)
3.545(50)
3.545(50)

3.545(50)
-

2.127(30)
-

-
3.545(50)
1.418(20)
3.545(50)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건강보험료율( 7.09%)   

※ 건강보험료 대비 약 12.95%. 단, 실제 산식 값은 ‘0.1295063469675599...’으로, 보험료 산정 시 임의로 반올림하지 않음



     ※1단계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모형 1~3은 2022.7.4.부터 2024.12.31. 까지 운영 

  ○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 중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제외)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지급금액) 일 48,150원(’25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47,560원을 적용 

4. 생애주기별 검진항목 신규도입 … 제5절. 건강검진·증진과 건강검진 사후관리 > Ⅰ. 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기피 문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
 ○ (청년층) 정신건강위험도 증가로  확대 

    

구 분 현 행 개선(안)

대 상 20-70세 성인 청년층 대상 도입(20-34세)

목표질환 우울증(PHQ-9) 우울증(PHQ-9), 조기정신증(CAPE-15)

검진주기 10년 2년

 ○ (중장년층) 간암, C형간염 검진 도입
   - 유병률이 높은 56세를 대상으로 간암 및 C형 간염 조기발견 
 ○ (노년층) 골밀도검사대상 확대 및 검사주기 단축  
   -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노인 골다공증 예방을 위하여 골밀도 검사를 60세 여성 추가 실시
             ※(기존) 54세, 66세(12년 주기) → (변경) 54세, 60세, 66세(6년주기)

구분 2단계 3단계
모형4 모형5_1 모형6

대상지역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소득기준 소득하위 50%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또는 입원일수

근로활동 불가기간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제한 없음

대기기간 7일 7일(근로활동 불가기간)
없음(입원) 7일

최대보장기간 150일 150일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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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업무
웹EDI · QR 신고

1. 웹EDI 신고

 ○ 웹EDI로 보다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 가능

   - 건강보험 웹EDI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자 민원 서비스로
    방문·우편·팩스보다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 웹EDI를 통해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서 6종, 건강보험 고유 신고서 12종, 제증명 3종에 대한 신고·신청
     및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건강보험 업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접속→회원가입→사업장가입신청→분야별업무사이트
       →EDI서비스→공동인증서등록

     ․ 이용방법: 웹EDI서비스(edi.nhis.or.kr)→로그인(공동인증서)

2. QR신고

 ○ 세무·회계사무소 등 대행업체의 QR 공단신고 활용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QR공단신고를 할 경우 출력 없이 무료로 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QR신고 기능을 개발한 세무·회계 프로그램 및 관련 민간 웹사이트(www.4insurance.co.kr)에서 사용가능

   - 신고가능 서식: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서 6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유 신고서 7종

작성가능 신고서 목록

 4대
 공통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공단 
고유

•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
• 사업장(기관) 변경 신고서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 사업장(기관) 탈퇴 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사업장 계좌 자동이체·사전환급계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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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증명 발급 안내

1. 4대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개인)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에서 청구일 현재 사업장 및 가입자의 4대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최종가입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합니다.
    ◦ 발급방법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발급 및 출력
    ∙ 지사 방문, Fax 신청

    ◦ 필요한 신고서식
    ∙ 구비서류: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청구서, 신분증
      ※제3자 발급신청 및 사업장가입자명부 타 기관 제출용인 경우(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2. 사업장 납부확인서
   ☞ 사업장에서 연도별 또는 월별(가입자별)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합니다.
   ☞ 공단은 신청자의 신분이 정보수령자로서 정당한 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 발급방법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EDI, 방문, Fax(우편, Fax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번호 및 주소지로 발급)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및 EDI로 사업장 회원 접속 시 신청·발급 가능

    ◦ 필요한 신고서식
    ∙ 개인사업장 구비서류

    - 사용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인이 현재 동일 증번호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니면 정보주체 본인과 유선확인(본인여부,  
위임여부 확인) 및 신청서에 유선통화 내역 기재 필수

    ∙ 법인사업장 구비서류 
    - 발급요청공문(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사본)), 발급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위 구비서류에 위임장, 대표자신분증(사본) 추가 

      ※직원이 발급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 현재 자격유지자에 한하여 발급(자격유지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보고, 자격유지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 필요)

      ※대리 발급할 경우 위임자(사용자)와의 유선통화로 위임여부 확인 필요
3.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계약대금 지급기관에 4대 사회보험료의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신청합니다.

   ☞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개인 기준, 법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체납이 없을 때 발급됩니다.
   ☞ 구비서류 및 발급방법은 납부확인서와 동일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 정도 경과 후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완납(납부)증명서 제출기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이체일(계좌출금일, 카드승인일)을 매월 말일로 변경하시면 증명서 발급 시 편리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과함께 뉴스/소식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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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적용통보서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건강보험적용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 공단은 신청자의 신분이 정보수령자로서 정당한 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발급방법 …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EDI, 우편, Fax, 지사방문

  ∙ 신청서식 작성 후 우편, Fax, 지사방문으로 신청 및 발급(우편, Fax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번호 및 주소지로 발급)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EDI로 사업장 회원 접속 시 신청·발급 가능

   ◦ 필요한 신고서식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신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 외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건강보험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5. 사업장가입자명부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상실자) 내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발급 신청자 (사용자)의 
발급 목적에 따라 필요서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공단은 신청자의 신분이 정보수령자로서 정당한 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 EDI 가입 사업장의 가입자 명부 발급
  ◦ 건강보험 업무처리 목적을 위해 발급 신청 하는 경우만 EDI(edi.nhis.or.kr)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목적이 

건강보험 업무 목적 외인 경우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지사로 신청(우편, 팩스, 방문)하셔야 합니다.
   ◦ 발급방법 … EDI, 우편, Fax, 지사방문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Fax, 지사방문으로 신청 및 발급(우편, Fax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번호 및 

주소지로 발급)
   ◦ 필요한 신고서식
    - 건강보험 업무 목적

   ① 사용자 본인 신청 시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의 신분증
   ② 사업장가입자 신청 시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③ 제3자 위임 시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입자(발급대상)의 위임장 및 
가입자 신분증 사본,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④ 대표자 사망한 사업장에서 발급 신청할 경우 사망한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상속자를 피위임자(그 권리를 대신 받은 사람)로 하는 위임장과 신분증 첨부

   ⑤ 군 기관에서 가입자명부 신청 시 대표자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의 전결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전결권자 신분증 첨부
   ⑥ 공동대표 사업장에서 가입자명부를 신청하는 경우 결정권이 각각의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위임받은 경우 가능(단, 업무목적인 경우 예외)
    - 건강보험 업무목적 외(타 기관 제출 등): ‘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와‘가입자명부 발급 위임장’,

‘위임자들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제출
       ① 건강보험업무 목적 외인 경우, 가입자와 상실자 개개인의 위임이 필요
       ② 신청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가입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는 발급목적과 무관하게‘가입자의 위임장’ 필요
        ※탈퇴사업장 가입자명부: 대표자(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자명부 발급 가능. 다만,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있는 자만이 가능함 (탈퇴 전 대표자가 등기부상 삭제될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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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사유별 필요한 신고서식 첨부 서류 비고

1. 사업장 신규적용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 제출하여 반드시 동시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비동거하는 등 등본만으로 
인정기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제출

 * 건설현장사업장: 공사계약서,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EDI 가입
신청 필수

  

2. 사업장 변경신고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3. 사업장 탈퇴신고
 - 휴․폐업, 합병(통합), 대표자 사망,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 등

∙ 사업장탈퇴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사업장 합병(통합) 시
 - 합병, 분할 등기일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직원이 입사 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 제출하여 반드시 동시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비동거하는 등 등본만으로 
인정기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제출

  

5. 외국인·재외국민이
입사 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시 신고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이 가능할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건강보험 
가입제외 가능

∙ 취득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 가입제외 신청 시
 - 외국의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가입제외신청 시
 - 자격상실일 :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 법 제109조 제5항제2호, 
시행규칙 제61조의4, 

   고시 제3조,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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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원이 퇴사 시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7. 직원이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취득 시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 사업장은 퇴직자에게 제도 안내   

8. 직원의 근무처 및 근무 내역이 
변동된 경우

∙ 직장가입자내용변경 신고서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신고서
  

9. 같은 계열사 내의 직원 간 인사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질 때 ∙ 모사업장지정·폐쇄 신청서   

10. 사업장내 공장, 지점에 대해서 
   보험료고지서를 별도로 받고자
  하는 경우

∙ 단위사업장지정·폐쇄 
신청서

11. 사업장내 지점 및 영업소 등이
   본사와 원거리에 소재함

로 인하여 직장 건강검진 시
불편 함이 있어 근거리 요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소 지정·폐쇄 신청서

12. 피부양자 기재내용을 
변경할 때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3.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
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로 등재
하려는 가족이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등본으로 인
정기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제출

∙ 혼인관계 증명서: 미혼인 경
우에만 인정되는 경우 등

14. 직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변경신청서

15. 전체 사업장 소속 직원의 
보수가 일정비율로 인상 및 
인하된 경우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
인하율 통보서

16. 연말정산용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자 

는 경우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연말정산 시 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작성하여 제출

17.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장 계좌 자동이체·사전
환급계좌 신청서  또는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18.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험료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 사업장보험료 환급금신청서



사유별 필요한 신고서식 첨부 서류 비고

19. 휴직자가 있는 경우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
(해지신청서)

∙ 사안에 따라 인사 발령장 등 
인사 관련 서류

20. 복직자가 있는 경우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
(해지신청서)

∙ 사안에 따라 인사 발령장 등 
인사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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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강보험의 개요

Ⅰ. 건강보험의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

Ⅱ.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근  로  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으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상 용 근 로 자 ∙ 일정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일 용 근 로 자 ∙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즉,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 통상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소정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

공 공 근 로 자 ∙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사업수탁기관(민간단체 
위탁사업)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

비 상 근 자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고,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에 제한이 없으며, 일비·활동비· 수수료 
등의 실비 변상적 금품을 지급받는 자

공  무  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  직  원 ∙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사  용  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직 장 가 입 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사  업  장 ∙ 사업소나 사무소

피 부 양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유공자등의료
보 호 대 상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의 료 급 여
수 급 권 자 ∙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 내 에 거 주
하 는 국 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법｣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

외  국  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재 외 국 민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자

보    수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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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각종 서류 신고절차

1. 건강보험 적용대상

1.1. 적용체계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 피부양자: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1.2.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민으로 인정
 ※ 다만, 국외이주 말소자 및 현지이민 말소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 관리

 - 지역가입자는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거주불명  
등록일의 익일로 자격상실 처리함.

 ○ 국내체류 외국인 등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자

 - 직장가입자(법 제109조제2항):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에 사용자 또는 기관장의 건강보험 가입 신고 시 적용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경우 직장가입자 당연 적용 
 ※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2004.8.17.부터 의무적용
 ※ 2개 이상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업장에 적용
- 지역가입자(법 제109조제3항) : 법 제109조제2항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법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고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당연 적용 … 
2019.7.16. 부터 시행

- 국내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 가입 제외(법 제109조제5항2호)
- 외국의 법령 ‧ 외국의 보험 ‧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제외 가능
 ※ 직장가입자는 2007.7.31.부터, 지역가입자는 2019.7.16.부터 시행
- 외국의 보험 ‧ 사용자와의 계약사유로 가입제외 하는 경우 한 번에 가입제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고, 기간 종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필요 시 가입제외 재신청 가능)
- 외국의 법령 사유로 가입제외 하는 경우 가입 제외 기간 제한 없음(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 재가입 허용. 다만, 같은 사유로 다시 가입제외 불가)

 ○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5조제1항)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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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서류 신고방법 및 공통·고유서식 

구  분 내  용

신 고 방 법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EDI, QR, 우편, Fax, 방문 등을 활용

신고서류 제출 
∙ 사업장 및 자격관련 신고의 경우 전국 모든 공단지사에서 접수·처리 가능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신고의 경우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및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접수 가능함

2.1. 공통서식
- 하나의 서식으로 2종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하는 등 4대사회보험에서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식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사업장탈퇴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2.2. 고유서식
- 하나의 서식으로 해당기관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각 기관의 고유 서식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건강)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건강)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연금)

▶ 피보험자전근신고서(고용)
▶ 피보험자이직확인신고서(고용)
▶ 외국인가입신청·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고용)

 

Ⅳ. 적용사업장 사용자의 주요 의무 등

○ 사용자의 주요의무

∙ 사업장 적용 신고: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게 된 경우
∙ 사업장 변경사항의 신고: 사용자, 사업종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 사업장 탈퇴 신고: 휴․폐업, 합병(통합), 부도․도산, 대표자 사망,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 등
∙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신고: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 시 피부양자 있을 경우 

반드시 동시 신고)
  ※ 사업장 적용·변경·탈퇴 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가입자 보수의 신고 및 보수월액 변경 신고
∙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신고
∙ 퇴직, 퇴사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보험료의 공제 및 납부: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 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
∙ 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사용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로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함
∙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공단이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한 관련서류의 제출: 공단은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의 보존 : 작성된 날로부터 3년(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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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업장 및 가입자

Ⅰ. 사업장 적용·탈퇴

1. 사업장 신규 적용  

1.1. 사업장 신규적용 대상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가 사업장 적용대상임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대상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부여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동일 부여를 원칙으로 함
  ○ 신규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 … 사업자등록번호+‘0’ 혹은 ‘9’로 시작하는 준등록번호+구분코드1자리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용되는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용되지 않는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공단구분코드(1자리)
예) 사업자등록번호 : 000-81-00000

0 0 0 - 8 1 - 0 0 0 0 0 - 0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 공단구분코드 : 4대보험 공통(0)
건강보험(2), 국민연금(4), 고용, 산재(6).

∙ 준등록번호(10자리)＋공단구분코드(1자리)
※ 준등록번호 : 9(고정값)＋연도＋일련번호

9 y y - 0 0 - 0 0 0 0 0 - 1
준등록번호(10자리)

※ 공단구분코드 : 4대보험 공통(1)
건강보험(3), 국민연금(5), 고용, 산재(7).

※ 공단구분코드는 사업자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4대보험 공통가입 사업장의 경우(0, 1), 각 공단에만 가입할 고유사
업장인 경우 건강보험(2, 3), 국민연금(4, 5), 고용산재(6, 7)로 부여

1.2. 사업장 적용일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1.3. 신고
○ 신고의무자: 사용자(대표자)
○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1.4.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동시 신고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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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용신고서 접수처리 기간
○ 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 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 
 ○ 신고절차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1개월 이상 공사계약서(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 및 사후정산 여부 포함), 

보험료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 현장별로 적용 신고하고, 가입 이후에는 반드시 EDI로 신고
    ※ 사후정산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해당근로자(현장별 1개월 이상이면서 월8일 이상 건설일용직) 자격취득 

없이도 우선 사업장적용신고 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적용유예: 기 발주공사건은 2018.8.1.시행일부터 2년까지 기존 기준 적용(20일)→ 2년경과 후(2020.8.1.) 부터는 개정 

기준(8일) 적용
 ⇒  세부 업무처리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사업장 민원 → 사업장민원업무 목록 하단 “건설현장사업장 

실무교재” 참고

▣ 자료연계 가입대상 사업장 적용
 ○ 관리대상
    건강보험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이나 가입을 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
 ○ 자료연계 대상자료
  - 국민연금, 국세청, 사학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 신규 등록(가입)사업장, 국세청 일용소득자료, 기타 내 ․ 외부 자료 등
 ○ 사업장 가입신청 및 가입제외 확인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우편, Fax, 지사방문 등
 ○ 미신고 사업장 직권가입
  - 가입신고 안내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직권가입 예고 안내문’ 발송 후 직권가입 처리

2.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2.1.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업장관리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
○ 사업장관리번호 통합

-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우선 통합
- 준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로 통합하는 경우 신청 또는 선발급된 번호로 통합

○ 사업장관리번호 분리
- 준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분리

○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미등록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2. 신고서류: 사업장관리번호(□통합, □분리, □변경) 신청서

3. 사업장 내용변경신고

3.1. 변경대상
○ 사업장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된 사업장
○ 기타 사업장 일반현황(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업종, 우편물 수령지 등)이 변경된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변경신고와 별개로 각각 신고

3.2. 변경일: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한 날 

3.3. 변경신고
○ 신고의무자: 사용자(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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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3.4.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형태변경(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 변경 후 사업장 

신규적용(직원변동 없이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은 탈퇴일자로 소급 적용) 신고
※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
  -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은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 신고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로 적용신고하며, 직원변동이 없을 경우 양도양수일로 탈퇴·신규적용신고
다만, 직원변동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고용승계) 서류 제출 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장(기관)변경 신고

4. 사업장 탈퇴

4.1. 탈퇴대상
○ 휴·폐업 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다만,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의 경우 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실제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유지)

○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 대표자 사망 사업장

4.2. 탈퇴일
○ 휴·폐업 사업장: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 날

※ 다만,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공단에서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 날
○ 사업장합병·통합 시: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사업장: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의 자격상실일자
○ 건설현장 사업장: 공사기간 종료일을 탈퇴제외종료일 입력 후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대표자 사망 사업장: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 날

4.3. 탈퇴신고
○ 신고의무자: 사용자(기관장)
○ 신고기한: 사유 발생 일부터 14일 이내

4.4. 신고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

❙알아 두면 유용한 사항❙
☞ 사업장관리번호: 공단에서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부여하는 11자리의 번호입니다.
☞ 모사업장 지정신고: 각각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가진 계열사(법인등록번호 동일)간에 직원의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직원의 상실 및 취득신고 없이 근무처 변경신고만으로 가입자의 근무사업장이 변경됩니다.
☞ 단위사업장 지정신고: 사업장 내 지역(지점, 공장 등) 및 직종(일반직, 계약직 등)에 따라 보험료를 구분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 영업소 지정신고: 건강검진 시 사업장 근로자의 관리편의를 원할 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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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장 지도점검

1. 목적 및 실시기준

1.1. 목적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1.2. 실시기준
○ 지사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제<법 제95조>
  -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하고, 그 조사 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

2. 지도점검의 종류와 방법

2.1. 지도점검 종류
○ 직장 지도점검: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취득 누락, 보수 신고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지도점검
○ 허위취득 지도점검: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직장자격 적격성을 확인하여 적정 직역 및 적정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는 지도점검

2.2. 지도점검 방법
○ 서류 지도점검: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 또는 공단의 타기관 연계자료로 점검이 가능한 사업장

※ 사업장에 서류 제출 요청 3차 안내를 했음에도 사업장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타기관 연계자료만으로 
지도점검 가능

○ 출장 지도점검: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서류 점검 결과 추가 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서류 제출을 거부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

3.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

3.1. 지도점검 확인사항
○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 연말정산, 수시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 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3.2. 지도점검 대상 서류

 ○ 근로계약서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급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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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개인대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장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

4. 관련근거

4.1.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7조(사업장의 신고),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8조의2(가산금), 제94조(신고 등), 제95조(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송부 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6조의3(가산금), 제68조(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등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시행령 등

4.2. 관련 규정 및 지침
○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소득축소탈루 심사기준
○ 가산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기준

5. 직장 허위취득자 가산금 부과관리
5.1. 목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고액의 지역보험료 회피 목적의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시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5.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78조의2(가산금)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6조의3(가산금)
○ 가산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8.7.1. 제정)

5.3. 가산금 부과․징수 기준
○ 지침시행일: 2018.7.1.
○ 적용시점: 2016.9.23.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
○ 위반행위

  

위반행위 부과대상 근거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 신고한 사업장의 
사용자

법
제78조의2
(가산금)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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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 부과 결정기준

  
사업장의 사용자가 시행령 제46조의3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공단)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 이에 따라 공단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지역보험료의 총액”에서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직장보험료)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직장보험료의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함 

♣ 가산금 = (지역 세대보험료 총액 – 직장보험료 총액) × 10%, 사용자에게 부과

   ※ 직장보험료 총액=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 총액+소득월액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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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1. 직장가입자

1.1.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법 제6조제2항)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6조제2항, 영 제9조)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며 세부업무처리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자격취득/가입 → 직장가입자 →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 안내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참고

☞ 입사할 때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근무 도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공단에 신고

   ※ 의료급여수급권자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용배제신청하면  그 신청한 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및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서’로 공단에 신고
   ※ 직장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있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퇴사 후 지역으로 자격변동 시 건강보험적용배제를
      원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법인의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과 

업무의 종속성이 있어야 함. ⇒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 안 됨

☞ 외국계 회사에 소속되어 월 200만 원 보수를 받는 자가 국내 법인에 파견 근무하면서 국내 법인에서는 체재비(생활비용 
등)로 30만 원을 보조받는 경우, 국내 체재비용은 보수의 성격으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함

☞ 외국계 회사에 소속되어 월 200만 원 보수를 받는 자가 국내 법인에 파견 근무하면서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사업주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함

☞ 대사관이 고유사업번호를 부여 받고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해당사업장에서 직접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이므로 직장가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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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격의 취득(변동)
○ 자격취득(변동)시기

구    분 취득(변동)시기

근  로  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사  용  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또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사업장으로 된 날
공  무  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  직  원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 기관에 채용된 날
유 공 자 등 의 료
보 호 대 상 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신청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의  료  급  여
수  급  권  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외  국  인
외 국 국 적 동 포
재  외  국  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이 사업장에 사용(임용·
채용)된 날

☞ 직장가입자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1.1.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다만,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2004.8.17.부터 당연적용)

    ※ 외국의 법령 또는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2007.7.31.부터 시행)
○ 자격취득(변동)신고(법 제8조 및 제9조, 규칙 제4조제2항)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자격 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규칙 제4조제2항 및 제61조)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신청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 6개월 이상 지연 취득신고 시
∙ 근로자의 입사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예시) 출근부, 인사서류·인사명령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납부영수증, 임금대장 등 자격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북한귀순상이자(6·18자유상이자)

- 국내체류 외국인 등: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사본 1부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사본 1부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 포함) 사본 1부
  ※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함



제2절
사업장 및 가입자

37

☞ 자격취득: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을 의미
  ∙ 출생, 귀화, 국적취득, 국적회복, 의료급여 상실, 유공자등의료보호 상실,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신청 등
  ∙ 자격취득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 단,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 부담(법 제69조)
☞ 자격변동: 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유지하면서 종류만 달라짐을 의미
  ∙ 자격 변동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 단, 1일에 자격을 변동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 부담
  ∙ 피부양자의 경우는 자격 변동자와 동일하게 처리

▶ 국내체류 외국인 등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2007.7.31.부터 적용)
○ 대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 중 다음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제외하는 자. (법 제109조제5항제2호, 시행규칙 제61조의4 

고시 제3조, 제4조의2)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자격상실일: 신청한 날.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 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 신고서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프랑스의  경우 정부 간 협정이 되어있어 국적 확인만으로 제외 신청가능, 

일본의 경우 일본건강보험증 사본 제출로 제외 신청가능) 
∙ 외국법령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1부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1부

○ 유의사항
- 외국의 보험은 외국인 등록, 국내거소 신고, 주민등록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제외 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
  (※ 가입제외기간 종료 된 날의 다음 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시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가입제외 되고 가입제외 기간이 남았더라도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 됨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2009.9.19.부터 적용)
○ 대상: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중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상기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이 아님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 자격상실일: 신청한 날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 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 신청절차: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 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유지됨
- 상기체류자격 변경 시 공단에 재가입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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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격의 상실(변동)
○ 자격상실(변동)시기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적용사업장에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자격상실(변동)신고(법 제10조 및 제9조, 규칙 제4조제4항)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규칙 제4조제4항)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사망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지연 상실 신고 시
∙ 직장가입자의 퇴사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예시) 퇴직증명원, 인사서류·인사명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자격상실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년 이상 지연 상실 신고 시
∙ 사용자 신고사실(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기 된 서류(근로자 자필 서명)
∙ 유선 등 근로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향후 발생하는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취지 명기 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자격상실 : 건강보험 관계가 완전히 소멸함을 의미
   ∙ 자격상실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사업장에서 공단에 확인할 사항]
☞ 의료급여 대상자
   - 사업장 취업 시 의료급여대상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근무기간 중 의료급여가 상실될 경우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바, 퇴직 시 공단에 의료급여 자격이 
계속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근무기간 중 의료급여 자격 상실한 경우 의료급여 자격상실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취득신청

☞ 국가유공자
   - 사업장 취업 시 국가유공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동 근로자가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재가입일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취득신청

1.4. 임의계속 가입자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대상자),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시기 등) 
○ 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대상이 아님

○ 적용기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시행령 제77조, 2018.1.1. 개정시행)
※ 3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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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법 제110조
   제1항, 2013.5.22. 개정) 

 ※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됨(법 제110조 제2항)

○ 신고서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별지39호 서식)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 건강보험료= 퇴직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경감)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됨

1.5. 근무처·근무내역 등 변동통보
○ 변동신고 대상

구분 내  용
내 역 변 경 직장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규칙 제4조제5항)

근무처 변동

자격취득·상실 절차 없이 자격연계
 ∙ 인사이동으로 신분의 변동 없이 근무처가 변경된 공무원
   * 공무원↔군인, 공무원↔교원, 전출·입은 제외
 ∙ 모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입된 근로자
 ∙ 단위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입된 근로자 또는 공무원·교직원

근무내역 
변동

보험료 감면 또는 감면해제
 ∙ 해외근무, 현역군입대, 보충역·상근예비역의 교육소집기간, 시설수용, 도서벽지 근무·거주, 감면 해제

○ 변동일자
- 근무처 변동: 전입한 날(공무원), 소속 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날
- 근무내역 변동: 근무 내역이 변동된 날

○ 변동신고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내용변경: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 근무처 변동: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
- 근무내역 변동: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
∙ 군입대자 또는 시설수용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재소자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도서벽지 거주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인사명령서 등 관련서류 1부
∙ 복직자(군입대 등)는 전역증 사본 1부

○ 보험료 감면(면제)내역
구  분 경감비율 비  고

국외근무자*
(북한지역근무자포함)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감면 50% 가입자만 급여정지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  제 가입자 급여정지

현역병·재소자
시설수용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면  제 가입자만 급여정지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  제 가입자 급여정지

상근예비역·보충역(교육소집기간만 해당) 면  제 교육소집기간만 급여정지
도서·벽지근무 또는 거주자 감면 50% 급여 인정

군 인 감면 20%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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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격득실의 확인
○ 건강보험은 자격요건이 발생한 시기로 소급하여 법률관계 발생(법 제11조제1항)

- 가입자로 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건강보험관계 성립. 따라서 가입자의 자격요건이 
  성립되는 시기에 당연히 그 자격이 부여됨
- 자격취득시기의 소급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시효로써 소멸되므로, 자격은 있는데도 보험급여 청구권 및 보험료 징수권이 발생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격취득시의 소급효
- 가입자 자격신고시기 및 보험자의 자격확인시기에 관계없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로 소급하여 자격취득
-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는 각각의 자격취득시기로 소급하여 자격취득

○ 자격변동시의 소급효
-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의 관계가 성립되는 시기로 소급하여 그 자격이 변동되며,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관계가 소멸하는 시기로 소급하여 그 자격이 변동됨.

○ 자격상실시의 소급효
- 법 제10조제1항의 경우는 각각의 자격상실시기로 소급하여 자격상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자격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1조제2항)

1.7. 건강보험증 관리
○ 건강보험증 발급(법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 법령개정으로‘19.6.12.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사용자 신청 불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증 신청방법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지사방문 등

2. 피부양자

2.1. 피부양자 대상 및 인정요건
○ 피부양자 대상(법 제5조제2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

○ 피부양자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국외근무자 중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면제대상 및 기준
 - 면제대상: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적용기준
  ∙ 직장가입자가 업무목적으로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업무목적 출국이 종료된 이후 사업장의 직인을 날인한 

‘해외파견근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자가 근무처 변동(급여정지 및 보험료 감면) 신고
   ※ 해외파견근무확인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추가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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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격취득
○ 자격취득시기(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자격취득신고
-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
- 신고기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지체 없이 신고

○ 신고서류
- 가입자와 동시신고: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별지 제6호 서식)
- 가입자와 별도신고: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등본 포함) 또는 사본 1부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의 의미
 -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 실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석·운영(소득요건 및 

부양요건 동시충족)
   ∙ 가입자와 동시에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가입자 자격취득일

 부과체계 개편으로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 기준
‣ 부양요건

     - 형제자매: 불인정(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
     - 이혼․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 인정
     - 배우자의 계부모: 피부양자 인정

‣ 소득요건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인 자는 현행 유지
‣ 재산요건

     - 재산 5.4억 원 이하이거나 재산 5.4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는 인정
        ※ 재산 9억 원 이하인 자는 현행 유지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재산요건 충족해야 인정
     - 형제자매: 재산 1.8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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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
 - 사업장 소급탈퇴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 소급상실·취득으로 피부양자신고가 지연된 경우, 아래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시 소급인정
∙ 사업장 소급탈퇴로 인한 가입자상실의 경우 사업장탈퇴처리일
∙ 지도점검 시 피부양자가 누락된 경우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일
∙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소급상실신고 또는 직권상실조치 하는 경우 가입자자격상실신고일

 -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500만 원 초과소득자)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확정으로 소득요건(500만 원이하 소득자)이 충족되어 자격취득 신고하는 경우(2006.1.1부터 시행)

   ∙ 과년도 종합소득이 확정되는 11.1.부터 90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하여 신고 시에는 11.1.로 소급 적용(추계소득)
 - 월의 초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로서 그 익일에 피부양자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2006.1.1.부터 시행)

∙ 공단의 그 달 최초 근무일을 1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자격인정   
 -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일(또는 입사일)부터 90일 경과 후 상실신고(취득신고)한 경우

∙ 상실신고일(또는 취득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시 소급인정
 - 가입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에게 발생한 각종 사고·질병 등으로 입원하거나 재난으로 취득 신고를 90일 초과한 

경우 입원기간 및 재난 인정기간은 신고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7.4.19.부터 시행)
   ∙ 재난인정범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주소지가 있는 자
   ∙ 재난인정기간: 30일

2.3. 자격상실
○ 자격상실시기(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가입자(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자격상실일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의료급여상실일
   ∙ 군 전역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전역일의 다음 날
   ∙ 혼인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혼인신고일(사실혼은 신고일)
   ∙ 비동거사유로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전입한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주민등록전입일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또는 재외국민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일, 주민등록신고일
   ∙ 기타 소득·부양요건 충족으로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소득·부양요건을 충족한 날
☞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 기산
   ∙ 기간의 기산:「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 불산입. 즉,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사유발생일)은 기간계산에서 제외
   ∙ 기간의 만료:「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을 준용. 즉, 사유발생일 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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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상실신고
-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
- 신고기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제외된 때 지체 없이 신고

○ 신고서류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사망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때
  ∙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 생략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
  ∙ 신고의무: 사용자,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가입자
☞ 공단이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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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

1. 건강보험 가입
○ 대상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자 
-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자격취득일 
-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

※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장가입 대상이 아님

- 피부양자: 외국인 등록일 또는 국내거소 신고일 
○ 신고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 피부양자를 가입자와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사본 1부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사본 1부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등본 포함) 사본 1부

※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지 아니 함

2. 건강보험 가입제외 … 2007. 7. 31.부터 시행
○ 대상: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법 제109조제5항제2호, 

시행규칙 제61조의4, 고시 제3조, 제4조의2)
○ 신고서류(시행규칙 제61조의4)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1부
  ※ 프랑스는 국적확인, 일본은 일본건강보험증 사본 제출로 적용제외신청 가능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1부 

○ 자격상실일 : 가입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 유의사항
- 외국의 보험은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제외 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 가입제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시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가입제외 되고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제외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

한 날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 됨

3. 장기요양 가입제외 신청 … 2009. 9. 19.부터 시행
○ 대상: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중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신청절차: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유지됨. 또한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 상기체류자격 변경 시 공단에 재가입신청을 해야 함
- 상기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이 아님

○ 자격상실일: 신청한 날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 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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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1. 제115조(벌칙) ~ 제117조(벌칙)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제9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⑥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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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8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② 삭제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⑤ 제3항, 제4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부과ㆍ징수함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제98조(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보고와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
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요양기관)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9조(요양비) ②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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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150 300 500

 나. 삭제 <2019. 6. 11.>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150 300 500

 라. 법 제96조의3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4항제4호

30 60 1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7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류제출을 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150 300 500

 바. 법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0 500 5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150 300 500

 아. 법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4항제5호

30 60 100

 자. 법 제10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4항제6호

30 60 100

시행령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82조 관련 법119조 과태료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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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류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 포함)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47조제6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업무정지) ① 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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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은 
약제․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46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 다음 행위를 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행위에 개입
  2.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거짓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속임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9조(과태료)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4. 제96조의3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제96조의3(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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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란?

1.1.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별로 각각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민원서비스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4대사회보험의 사업장 및 가입자 자격관련 공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여 국민편의 제공

○ 공통신고서로 4대보험 각 기관의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음

1.2. 정보연계 공통민원 접수·처리 흐름도

민 원 접 수 접수민원 배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창구

(4대보험기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포털

(사업장, 개인)
접수민원 처리

건강보험 지사
국민연금 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
노동부고용안정센터

EDI
(사업장)

2. 4대사회보험의 사업장 및 가입자 신고

2.1.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 이용신고
○ 접수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처리결과를 직접 확인
○ 4대사회보험 관련사항 및 각종 사회복지·의학·건강·노동 관련 정보 검색가능

2.2. EDI 서비스 이용신고
○ 건강보험 EDI(edi.nhis.or.kr)
○ 연금보험 EDI(edi.nps.or.kr)
○ 고용보험 EDI(edi.work.go.kr)

2.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노동부 고용안정센터(4대사회보험기관)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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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로 처리 가능한 업무

3.1. 공통서식(하나의 서식으로 2종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
구분 신고서식 4대보험 해당기관

사 업 장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사업장탈퇴신고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직   장
가 입 자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   역
가 입 자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3.2. 고유서식(하나의 서식으로 해당기관의 사회보험만 신고)

구분 신고서식 4대보험 해당기관

직   장
가 입 자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 - 건강보험

가 입 자 ∙ 연금보험료납부재개신고서 - 국민연금

사 업 장
가 입 자

∙ 피보험자전근신고서
∙ 피보험자이직확인서
∙ 외국인가입신청·피보험자격취득 신고

- 고용보험

 ※ 유의사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로 처리 가능한 업무 외는 해당기관 처리(현행)

4. 4대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서비스 안내

4.1. 4대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라‘4대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서비스가 
실시되어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개인 PC
에서 직접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처: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및 4대 사회보험관련 지사방문, Fax 
○ 발급종류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

▶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 청구인: 사용자 본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장 가입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위임장 불필요)
   단,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제3자(보험사무대행기관 포함)에게 위임할 경우 붙임1)의 위임장 징구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사용자 본인 청구 시: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② 사용자의 신분증 
∙ 사업장 가입자 청구 시: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② 사용자의 신분증(사본) ③ 청구인의 신분증
∙ 제3자 위임 시: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② 위임장 및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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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 사업장가입자 명부

- 청구인: 사용자 본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장 가입자에게 위임할 경우 붙임1)의 위임장 
징구하여야 하며, 제3자(보험사무대행기관 포함)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붙임1), 붙임2)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징구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사용자 본인 청구 시: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② 사용자의 신분증 
∙ 사업장가입자 청구 시: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② 사용자의 위임장(붙임1) 및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사본) ③ 피위임자(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 당해 사업장가입자 확인은 내부전산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제3자 위임 시: ①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② 사용자의 위임장(붙임1)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③ 가입자(발급대상)의 위임장(붙임2) 및 가입자 신분증 사본
                ④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 다만, 다른 기관 제출용일 경우 제출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자(사용자, 가입자, 제3자)는 
  가입자(발급대상)의 위임을 받은 붙임2)의 위임장과 위임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용도별 구비서류
∙ 확인용

청구인 청구서 위임장(붙임1) 위임장(붙임2)

사용자 ○

사업장가입자 ○ ○

제3자 ○ ○ ○

∙ 타기관 제출용

청구인 청구서 위임장(붙임1) 위임장(붙임2)

사용자 ○ ○

사업장가입자 ○ ○ ○

제3자 ○ ○ ○

▶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청구인: 가입자 본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가족 등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붙임3)의 위임장을 징구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가입자 본인 청구 시: ① 청구서(본인 서명 또는 날인) ② 본인의 신분증
∙ 가족 등 제3자 청구 시: ① 청구서(가입자 본인 또는 피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② 위임장(붙임3)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원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내부전산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공통사항
- 청구서상 확인대상자는 사업장용은 사용자를 가입자용은 가입자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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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및 우편 청구 시 
∙ 청구인 날인: ① 사업장용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② 가입자용 청구서(가입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 본인 확인: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을 확인한 후 반드시 청구인(개인 및 사업장대표자) 또는, 
            확인대상자 (붙임2 위임장의 위임자 등) 본인과 유선 확인(본인 확인요령에 의거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공)
  ※ 본인 확인요령: 가족 인적사항, 자동이체은행, 주소변경이력, 당월보험료 고지금액, 전 직장 퇴직일자, 전 직장 

명칭 등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 등  활용 가능한 전산자료를 최대한 활용
∙ 팩스로 확인서를 송부할 경우: 사업장용은 반드시 사업장 내용에 등록된 팩스번호로 송부하고, 

개인용은 본인이 희망하는 팩스번호로 송부
∙ 우편으로 발급할 경우: 사업장용은 반드시 사업장 내용에 등록된 주소(송달지 포함)로 송부하고, 

개인용은 가입자 주소지로 송부
- 붙임의 위임장(3종)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연계시스템(SIIS), 게시판(센터용) 및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정보와 자료-서식 자료실”에 게시

※ 4대사회보험 전자민원신청은 제7절 참고자료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전자민원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Ⅵ. 건강보험 웹EDI(전자문서교환) 서비스 업무 안내

1. 목적
   기존의 서식전달체계(인편, 우편)를 대신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교환 방식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를 사업장에 제공하여, 수작업에 의존했던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을 인터넷 
EDI를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개선

2. 웹EDI 적용업무

[사업장 관리]
▶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          
▶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가입자 자격관리]
▶ 제 증명 발급신청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보험료 부과수납관리]
▶ 휴직자 보험료 고지 유예 신청(해지) 신청서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직장가입자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총괄내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별 연도, 연말정산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가입자 내역)    
▶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연도별)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보험료 납부/미납내역 조회    
▶ 가입자 고지 전월 변동내역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경감변동 안내문            
▶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고지서/산출내역서 등)
▶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보험급여]
▶ 본인부담 환급금 계좌 신청서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사업장 내역변경신고서
▶ 사업장적용통보서(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변경)신고서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

 
▶ 연말정산 12회 분할납부 취소신청서
▶ 자동이체신청서(구분, 합산)
▶ 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 건강보험료 계산
▶ EDI 고지신청
▶ 직장가입자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개인별내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연도별)
▶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연도별)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연간 개인별고지현황(보험료 내역)
▶ 국세청/경정 소득자료 연계 정산 안내문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재전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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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EDI 사용방법

3.1. 사업장 웹EDI 가입절차
○ 건강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웹EDI에 공동인증서 등록

- 회원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사업장회원” 가입(사업장관리번호 등 입력)
   ※ 단위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단위사업장 별로 각각 회원가입을 해야 함.
- 이용방법: 웹EDI 서비스(edi.nhis.or.kr)에서 ｢공동인증서등록｣ 후 이용 가능

※웹EDI에서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

   ① 사업장명의의 범용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장일 경우 대표자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 
   ② 공단에서 발급(무료)하는 보건복지분야용 사업장명의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장일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공동인증서)   
   ③ 은행(우체국제외)에서 발급한 인터넷뱅킹용 사업장명의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장일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공동인증서)   
※인증서 등록 선택 창에서 보이지 않는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인증서 임

3.2. 공단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
○ 공동인증서 신청(지사방문)→공단에서 발급인가접수(번호)증 받음→접수증에 기재된 사이트 

방문하여 발급(인가번호 입력)받아 저장(PC 또는 USB 등)

※사업자용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 발급 시 제출서류

  ① 대표자 방문 시: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원확인증표(앞면) 사본(원본 지참 필수)
  ② 대리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대표자)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법

인인감증명서 원본 + 대리인 신원확인증표(앞면) 사본(원본 지참 필수)
  ③ 공동대표 대표자 전원 방문 시: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대표 전원의 신원

확인증표(앞면) 사본(원본 지참 필수)
  ④ 공동대표 대표자 1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방문자를 제외한 공동대표 전원의 원본) + 방문자 신원확인증표(앞면) 사본(원본 지참 필수)
  ⑤ 공동대표 대리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 전원의 원본) + 대리인 신원확인증표(앞면) 사본(원본 지참 필수)
  ⑥ 각자대표 대표자 1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원확인증표(앞면) 

사본(원본 지참 필수) + 각자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사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⑦ 각자대표 대리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복수대표 중 일인의 원본) + 대리인 신원확인증표(앞면) 사본(원본 지참 필수) + 각자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사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3.3. 웹EDI 환경설정 방법
○ 웹EDI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EDI 환경설정”  또는 “전체서식” → ｢환경설정｣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 개 이거나, 건강보험과 다른 경우
   ⇒ 환경설정 화면의 사업장관리번호 옆 “등록” 클릭하여 해당 관리번호 체크 후 저장

3.4. 웹EDI에서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관리번호가 여러 개이거나 건강보험과 다른 경우 4대 
공통서식 신고방법

○ 환경설정에서 각 기관의 관리번호를 등록하고 신고서 작성 시 해당 관리번호를 선택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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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고(신청)문서 처리결과 확인 방법
○ 확인방법

- 웹EDI 초기화면 ‘보낸문서’클릭 → 신고문서목록 및 처리결과 화면에서 조회기간, 서식명 선택 및 
주민번호 입력하여 검색 → 서식명 우측의 처리결과 정상내역․반송내역의 숫자 더블클릭 시 상세내역 
조회

- 웹EDI 전체서식 화면 신고문서 ‘결과보기’ → 신고문서목록 및 처리결과 화면에서 조회기간, 서식명 선택 
및 주민번호 입력하여 검색 → 서식명 우측의 처리결과 정상내역․반송내역의 숫자 더블클릭 시 상세내역 
조회
 ※ 웹EDI 전체서식 화면에 해당서식 목록이 있는 경우 목록을 클릭하여 바로조회 가능

3.6. 제 증명, 자료재전송 신청 결과 등 수신문서 조회방법
○ 웹EDI 초기화면 ‘받은문서’  → 신고문서목록 및 처리결과 화면에서 조회기간, 서식명 선택 및 

주민번호 입력하여 검색 → 서식명 우측의 처리결과 정상내역․반송내역의 숫자 더블클릭 
○ 웹EDI 전체서식 화면 “제증명” 탭  → 신고문서목록 및 처리결과 화면에서 조회기간, 서식명 선택 

및 주민번호 입력하여 검색 → 서식명 우측의 처리결과 정상내역․반송내역의 숫자를 더블클릭하면 
상세내역 조회
※ 웹EDI 전체서식 화면에 해당서식 목록이 있는 경우 목록을 클릭하여 바로조회 가능

3.7. 공단 웹EDI 업무대행 위임 신고
○ 공단 웹EDI 업무대행 위임 신고

- 업무대행기관에서 수임사업장의 건강보험 및 4대보험 공통업무를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하는 
대신 웹EDI 시스템을 통한 대행신고로 민원편리 제공   

○ 업무대행기관 사업장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행정사 등) 중 건강보험 공단에 웹EDI를 통하여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 후 공단에 승인받은 사업장
○ 위임 사업장 

- 지정 승인된 업무대행기관에서 웹EDI를 통하여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 신청 후 승인된 
사업장(위임 사업장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업무대행기관에 제출)

○ 위임 신청 및 승인 조건 
- 조건 1) 위임 신청 사업장은 건강보험에 적용된 사업장
- 조건 2) 위임 사업장 관할 지사는 위임 관계 확인 후 승인 처리

3.8. 웹EDI 시스템 오류 대처 방법
○ 신고서식을 클릭하여도 화면이 넘어가지 않거나, 새 창이 열리지 않거나, 창이 열린 다음 바로 

닫히는 경우 등 로그인 이후의 화면에 단순 오류가 나는 경우
⇒ ①~③까지 실행한 후 인터넷을 닫고 재실행

① 팝업차단 해제 ⇒ 도구 → 팝업차단 사용안함 설정
②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nhis.or.kr 입력 후 추가 버튼 클릭) 
③ 구글 등 인터넷 툴바 사용안함 설정 → 도구 → 추가기능관리 → 툴바선택 → 사용안함 선택

○ 환경설정이나 인증서 등록을 했는데 계속하여 ｢환경설정｣, ｢인증서 등록｣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등 이미 처리한 내용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 익스플로우 임시인터넷 파일 및 쿠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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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인터넷옵션→일반탭/임시인터넷 파일의 파일삭제, 쿠키삭제 실행(인터넷 재실행)
   - 크롬 브라우저에서 쿠키 삭제

 크롬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chrome://settings/privacy)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기본 → "전체 기간"으로 기간 변경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크롬 브라우저에서 팝업 허용
      1. 브라우저 상단 주소창 오른쪽에 "팝업 차단됨" 메세지가 나왔을 경우
         "https://edi.nhis.or.kr"에서 팝업 및 리디렉션을 항상 허용 선택 → 완료
      2. 크롬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팝업 및 리디렉션(chrome://  

settings/content/popups) → 허용 목록에 "edi.nhis.or.kr" 추가
○ 공동인증서 미등록 및 신규발급 받은 경우 웹EDI 서비스(edi.nhis.or.kr)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 EDI 서비스에 등록한 공동인증서만 사용가능(건강보험 홈페이지만 등록한 경우 사용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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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 가입 방법 안내
 

 건강보험 웹EDI를 이용하면 신고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웹 EDI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로 방문 ‧ 우편 ‧ 팩스보다 간편합니다.
  ○ 고지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등을 제공하여 건강보험 업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웹EDI 가입방법 안내

 ☞ ①회원가입 → ②사업장 → ③분야별업무사이트 → ④EDI 서비스화면이동

 ☞ ⑤ 공동인증서등록 →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홈페이지회원가입)
    ⑥ 로그인 → ⑦ 전체서식 메뉴에서 신고서 선택
     ※ ①사업장회원가입 선택 시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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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험료 부과 및 징수

Ⅰ.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보험료율(연도): 7.09%(2024년도) → 7.09%(2025년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건강보험료율 (단위：%)
구  분 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 교원
군    인

7.09(100)
7.09(100)
7.09(100)
7.09(100)

3.545(50)
3.545(50)
3.545(50)
3.545(50)

3.545(50)
-

2.127(30)
-

-
3.545(50)
1.418(20)
3.545(50)

주) 괄호안의 수치는 부담률임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 = 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부담 보험료(10원미만 단수 미계산) × 2 
  -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수월액을 결정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6조제4항)
  - 섬·벽지(2008.8.1부 개성공업지구 포함)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파견 가입자는 보험료의 50% 경감 
  - 국외(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 포함)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보험료 면제(2020.7.8. 출국자부터 적용)
  - 국외에 업무목적으로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보험료 면제(2021.10.14. 입국자부터 적용)
   ∙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50% 부과
   ∙ 귀국하여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1개월 미만 거주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료 부과
  - 군입대자(보충역·상근예비역의 교육소집기간 포함), 시설수용자는 급여정지에 의해 해당기간 보험료 면제됨. 

단, 보충역은 2006.11.1. 이후 교육소집기간부터 면제 기준 적용됨.
  - 병역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간동안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가입자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
   ∙ 복무기간은 휴직자등 납입고지유예 신청(사유: 81 기타휴직)
   ∙ 복직 신고 후 보험료 우선 납부하며 해당 고지월의 납부마감일 이후에 지원 금액을 수납 처리하여 보험료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환급

❏ 보수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보수의 성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말함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보험료율(연도): 0.9182%(2024년도) → 0.9182%(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대비 약 12.95%. 단, 실제 산식 값은 ‘0.1295063469675599...’으로, 보험료 산정 시 임의로 

∙ ‘25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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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구분고지 유권 해석 (법무지원팀-19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의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방법, 제8조 제3항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독립

회계 관리, 제8조 제2항의 통합징수 및 구분고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징수하되, 각 보험료를 구분 계리할 수 있도록 동일한 고지서(통합)에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기재(구분)하여 합계금액을 고지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는 ‘통합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분리함이 
없이 같이 징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가입자가 구분고지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구분고지는 불가능하고, 분리 
납부도 불가능함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경감
  - 경감 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가입자가 있는 경우(단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0조에 의한 수급자가 있는 경우 경감 제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중 별표 1에 정한 질환(6종)을 가진 자 
        ➭ 감면대상 질환(6종): 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 경감 적용 방법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단 장애인 D/B를 전산 연계하여 일괄 경감 적용
   ∙ 희귀난치성질환 6종: 공단 보유 산정특례 등록 자료를 활용한 전산 연계 일괄 경감 적용(‘19년 11월~ )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해당 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 신청

1. 보험료 고지 절차

사업장
뾜

공단 본부
취득, 상실, 보수변경 등 제 신고 고지서 출력 및 발송 (매월 21일경)보험료 납부(매 익월 10일)

뾞 뾝
공단 지사 ➡ 공단 본부

신고접수 마감 (매월 15일까지) 보험료 확정 (매월 16~17일경)

반올림하지 않음

사업장에서는 자격취득신고 등 각종 신고서류를 매월15일까지 신고하여야 당월보험료에 반영되며, 16일 이후 신고분은 
다음 달 보험료에 정산 반영됨. 매월 30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사로 재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미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부과 월  연체금 산정 방식
2008년 

6월분까지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5%씩 가산하여 최대 15%까지 부과

2008년 
7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

납부기한 경과 후 3% 가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매월 1%씩 
가산하여 최대 9%까지 부과 

2016년 
6월분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가산, 31일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하여 최대 9%까지 부과

2020년 1월분부터 건강, 연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500분의 1씩 가산, 31일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 1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부과2021년 

1월분부터 고용,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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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 사업장(기관)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거나 보수가 있으나 공제할 수 없는 때라도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음

2. 자격 취득 및 변동과 보험료의 관계
2.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2.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2.3. 2개 이상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2개소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3. 보수월액(변동) 신고
3.1. 연도 중 자격취득(변동)자의 보수월액 신고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대상자: 신규임용·임명·채용된 자  
○ 신고 시기: 자격취득·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규 자격취득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 연·분기·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 
  - 보수월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 또는 변동된 월의 전 1월 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

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 위 방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 또는 변동된 월의 전 1월 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 기타 자격취득 및 변동신고와 연계하여야 하며, 신규취득의 경우“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작성 

시 보수월액을 결정함

3.2. 보수월액 변경 신청(연도 중 수시)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하여 보험료연말(퇴직) 정산 시 추가 또는 반환하여야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가능한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임
○ 이는 임금인상·승진·승급·강등·감봉 등 보수월액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보험료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신청서류: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 … 사업장 전체 근로자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 보수변경신고 의무화 시행(시행령 제36조 개정, 2016.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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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3.4.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 신청시기
  - 납입고지유예 신청‧해지: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 또는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대상

- 휴직자: 81 기타휴직, 82 육아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노조전임자휴직
∙ 병역을 위한 휴직, 학업을 위한 휴직, 육아휴직, 산재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 등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가입자의 영유아 양육을 위한 휴직. 

기한은 1년 이내로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구  분 내  용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란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임

 ① 당해 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에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합산, 소득세법 상 
결손금 처리규정에 따라 (-)인 부동산 임대소득은 통산하지 않음

 ②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
    (당년도에 사업 개시자)
 ③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20.12.29>
  1. ①항 및 ②항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①항 및 ②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①항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①항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   

다만, 마이너스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사업소득이 발생한
해당 연도의 사업장의 보험료는 환급 
  - 2개 이상 사업장 중 1개는 소득발생 나머지 사업장은 마이너스  소득인 경우

(마이너스 사업장의 기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 
  - 사업소득이 모두 결손(마이너스 소득금액 신고)인 경우에는 2개이상의 사업장 

중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곳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주사업장의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사용자의 
보험료를 모두 환급함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자리가 80, 89인 사업장의 사용자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장기요양기관 등이 대표적
  - 국세청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수월액

산정 및 보험료 부과 … ‘22년 귀속분부터 적용(소급적용x)
  - 근로소득으로 보수월액 정산된 경우 사업소득 및 근로자 최고(평균)보수월액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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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내부규정(사규·단체협약 등)이 있는 사업장은 그 규정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하되, 해당 내부규정 
징구. 공무원 등 다른 법률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을 인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21.11.19.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어 육아휴직 대상기간은 태아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로 인정되어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일 전일’에 대한 
육아유직 가능

  ※ 무급노조전임자휴직 : 원소속 사업장에서 휴직·파견으로 인사 발령한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노동조합 전임자. 
원소속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대상이 아님.

∙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 산정

∙ 육아휴직자는 2011.12. 보험료부터 60%경감, 최종유예해지일이 2019.1.1.이후는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보험료 부과

-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 89 그 밖의 사유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 중인 기간제 교사 등
∙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휴직자가 

아니므로 휴직자 경감 적용되지 않음) 
○ 신청 서식: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해지신청서)

- 병역을 위한 휴직이거나 휴직 중 국외 출국자는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 신고서”로 
급여정지(감면) 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 접수 지사에서는 휴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휴직원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 부과

- 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 산정 방법 
∙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발생한 추가 징수 보험료는 고지유예 되어 고지유예 해지(복직)시 부과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 납부

- 복직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져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서” 제출 시 부과됨

- 분할납부 기준
∙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당해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대상자로 하고, 1회 분납액은 당해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 이상으로 함
∙ 분납회수는 10회 이내로 함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은 정산(연말정산, 퇴직정산) 대상기간에서 제외됨

☞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정산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도 발생함
○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님
○ 건설일용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당일 체결 당일 종료이므로 유예신청대상이 아님

3.5. 휴직자 휴직기간 보험료 경감(2007.7.1. 시행)
○ 경감대상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경감적용시기

- 2007.7.1 이후 복직한 가입자의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부터 적용
○ 경감률: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하여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 단 2011.12.부터 

육아휴직은 60% 경감, 2019.1.1. 이후 납입고지 유예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경감)
- 무보수 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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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 유보수 휴직자(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①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②휴직기간에 해당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위 ②의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기준에 의한 보험료 산정방법＞

   →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각 연도별 보수총액을 해당연도 휴직 월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 산정함

- 육아휴직자(출산휴가는 휴직신청 대상이 아님)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 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2011.12.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 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2015.4.1. 이후 복직신고자 : 휴직기간 중 지급 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2019.1.1. 이후 복직신고자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기존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건 중 유예해지일을 2019.1.1 이후로 변경 또는 수정 요청 시에도 
육아휴직기간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 적용

* 유예사유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종 유예해지일이 2015.4.1. 이후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 적용한 보험료가 부과되며, 2019.1.1.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하한 금액으로 보험료 부과

* 육아휴직의 경우, 무보수 휴직으로 보고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 산정
○ 경감적용기간: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다만,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적용

※ 무보수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복직 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은 쪽의 보험료를 납부함(보정65710-90  2001.1.20.)

※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휴직한 사업장에서도 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사업장과 
근무한 사업장 모두에서 보험료 납부

※ 무급노조전임자 : 이중자격 가입자와 동일하게, 원소속사업장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에 
경감률을 적용한 보험료와 노동조합의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가 많은 쪽으로 부과

3.6. 섬·벽지 경감
○ 신청대상

- 섬·벽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가입자(경감코드 41)
- 섬·벽지에 거주하는 가입자(경감코드 42) 
- 사업장 소재지가 섬·벽지 지역은 아니지만 섬·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가입자(파견 등)
  (경감코드 43) 

○ 경감률: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 경감적용 방법: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에 의하여 적용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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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섬·벽지(사업장)경감: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통보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 42 섬·벽지(거주지)경감: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통보서와 주민등록등본
- 43 섬·벽지(파견 등)경감: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통보서와 인사명령서등 섬·벽지
                       근무여부 확인서류

※ 제출서류 중 공단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 섬·벽지 지역은「보험료경감고시」참고

3.7.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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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란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임 
- 단,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은 보수에서 제외함

○ 식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20만원(연간24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 2023년 1월부터 적용
-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 시 현물분은 비과세되어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금은 과세이므로 보수에 포함됨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
-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제외)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 근로자 소유 및 임차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됨 

○ 국외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차･파･거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

○ 비과세(보수 제외) 학자금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호아목 및 시행령 제11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및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대상에서 삭제(2014. 1. 1.부)되었고, 비과세 소득도 아니므로 

보수에 당연히 포함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근로계약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이므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이익)은 재직기간 
중 행사 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 다만, 퇴직 후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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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은 법 상 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미포함

※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보수에서 제외

○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법인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의‘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2015두37525)

○ 퇴직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 2013년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보수에서 제외

○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소득세법｣ 제22조제3항)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의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제2016-이의-02327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을 뜻함

○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예고수당으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보며, 
  보수에서 제외한다.

○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7호에 의거 지방의무이전기관 종사자에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2013.1.1. 발생분 부터)

○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액
- 연봉계약 체결 시 노·사간 합의(계약)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무이행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기간을 이행하였을 경우 선납한 근로소득금액 중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재 정산하게 되므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시 해당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

○ 출산수당·보육수당
- 「소득세법」제12조제3호 머목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창립기념일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한 격려금
-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제12조제4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지급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에 포함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2020.2.11.시행 개정 전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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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서 제외.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 · 미용 · 여

가 및 관광 · 숙박시설 ·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
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 · 청소 · 경비 · 가사 · 음식 · 판매 · 농림 · 어업 · 계기 
· 자판기 ·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하므로“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면 ‘89 그 밖의 
사유’ 대상이므로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퇴직)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게 
됨을 주의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음은 보수월액 변경 사유가 아님

○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및 시행령 제17조의3)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원 교직원이 지급받는「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연 50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보수에서 제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수 포함 
 ※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 원어민교사가 지급 받는 급여
- 전액 보수에 포함: 월급여, 정착금, 항공료, 입·출국지원비(신규계약 및 계약완료) 등 

 ※ 원어민 영어교사의 급여항목별 보수포함 여부(부과부-2545호(2010. 9. 3.)) 

○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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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또는 단일세율에 의한 세액 정산 중 선택하여 
  국세청에 신고 가능하며,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간급여를 신고함
- 단일세율 적용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보수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 중「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전체 근로소득에서 제외

○ 우리사주
-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임
- 우리사주 취득에는 개인(조합원) 출자에 따른 것과 법인 출연(금)에 의한 것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과세이연 선택 시 우리사주 인출금액은 인출연도 총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음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과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하여 우리사주 취득 시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

사주조합원은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후,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시점에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법인 출연(금)으로 취득된 우리사주의 조합원 배정 시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후, 조합원이 해당 배정 주식을 인출할 때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공단 보수총액 신고
(1) 조합원 출자로 우리사주 취득 시 출연금 소득공제 신청한 경우 

  ▶ 보수총액 신고대상
   ⦁ 출자연도: 급여(A)* … [그림1]의 ①
     * 소득공제금액(B)을 제외하지 않음 
   ⦁ 인출연도: 급여(A) … [그림1]의 ③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시점에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해당 인출금(C)은 출자연도 당시 보수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급여(A)만 
보수총액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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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에서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 총 소득에 인출금(C) 포함 … [그림1]의 ④ 
   ⦁ 해당 인출금(C)은 개인 출자 당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 포함됨을 증빙*하는 경우, 

인출 시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 제외 가능
      *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출자, 인출연도),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주권인출내역서 등
   ⦁예시

○ 급여 4,000만 원(출자, 인출연도 동일)
 우리사주 출연금 600만 원, 출연금 소득공제금액 400만 원
 인출금 200만 원인 경우
- 출자연도: 
  공단 보수총액 4,000만 원(급여)
  국세청 근로소득 4,000만 원(급여)
  ※ 국세청 과세대상은 3,600만 원(급여 - 소득공제금액)
- 인출연도: 
  공단 보수총액 4,000만 원(급여)
  국세청 근로소득 4,200만 원(급여 + 인출금)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 인출금 200만 원은 출자연도의 보수총액에 포함되었으므
로, 보수에서 제외 가능

(2) 법인 출연(금)으로 취득된 우리사주의 조합원 배정 시 비과세한 경우

  ▶ 법인 출연(금)으로 취득된 우리사주가 조합원계정에 배정되면 그 배정 시점에 조합원은 배정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며, 이는 보수에 해당함

  ▶ 보수총액 신고대상
   ⦁ 취득연도: 급여(A) + 법인출연(금)으로 취득된 우리사주(B)* … [그림2]의 ①
      *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소득은 보수에 포함하므로, 비과세금액(C)을 제외하지 않음
   ⦁ 인출연도: 급여(A) … [그림2]의 ③
     법인 출연(금)에 의한 우리사주 중 조합원 배정 시 과세되지 않은 우리사주는 인출 시 과세하는

데, 해당 인출금(D)은 취득연도 당시 보수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급여(A)만 보수총
액으로 신고

  ▶ 공단에서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 총 소득에 인출금(D) 포함 … [그림2]의 ④ 
   ⦁해당 인출금(D)은 우리사주 취득 당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 포함됨을 증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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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취득, 인출연도),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주권인출
내역서, 자사주 배정내역 등

   ⦁예시

○ 급여 4,000만 원(취득, 인출연도 동일)
 법인 출연(금)으로 취득된 우리사주 1,000만 원, 비과세 800만 원
 인출금 200만 원인 경우
- 취득연도: 
  공단 보수총액 5,000만 원(급여 + 우리사주)
  국세청 근로소득 4,200만 원(급여 + 우리사주 - 비과세)
- 인출연도: 
  공단 보수총액 4,000만 원(급여)
  국세청 근로소득 4,200만 원(급여 + 인출금)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 인출금 200만 원은 취득연도의 보수총액에 포함되었으므로, 보수에서
제외 가능

4. 보험료의 정산

4.1. 보험료 정산
○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당해 연도 보수월액은 결국 회계연도가 종료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

4.2. 정산 신고 의무자: 사용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4.3. 정산의 종류 
① 수시정산  ② 퇴직정산  ③ 연말정산

❶ 수시정산
○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의 자격 또는 보수 등이 변동되었을 시에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이 지연되었을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부과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

❷ 퇴직정산
○ 연도 중 퇴직할 경우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 

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할 보험료 간의 정산을 실시
- 신고서 제출 시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서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4호의2서식)

→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는“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작성 방법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근로자와 보험료를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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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연말정산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제70조(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 정산 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일반사업장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신고 및 보험료 반영 시기
-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4월 보험료에 반영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6월 보험료에 반영
- 성실신고사용자: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7월 보험료에 반영

○ 정산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대상 제외자
∙ 퇴직자
∙ 해당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아래의 사유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은 자(연도 중 사유 발생 자는 정산 

대상자임)
① 고지유예자     ② 시설수용자     ③ 군입대자     ④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 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사업장 특성 코드 AA인 경우)

○ '25년 연말정산 개선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신설)

❚ 영 제35조제3항 ❚
③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5년 1월 1일)

- 기존에는 사용자로부터 보수총액통보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접수 받아 연말정산을 
처리하였으나 '25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아(3월초) 
연말정산 처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신고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

- 다만,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상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해 연계가 불가한 경우, 또는 국세청 신고 금액과 공단 보수총액이 상이해 사용자가 
기존 방식을 희망할 경우 등 보수총액통보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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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X)
- 제외대상: 공교사업장의 공무원 및 교직원

 ※ 근무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는 등 연계 효용성 높지 않아 기존 신고 방식 유지

【연말정산 절차 흐름도】

공단

↓

○ 연말정산 안내문 및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 근로자: 매년 1월 말
  -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5월 중순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계(3월 초)

사업장

↓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기재) 제출
  -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 미제출 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로 처리
  -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사용자는 6월 30일까지)

공단

↓

○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에 의해 결정된 ‘연말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발송

  - 근로자: 매년 3월 31일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후 3일 이내
○ 간이지급명제서 연계 오류‧누락, 또는 보수총액통보서 미제출 사업장 대상 

보수총액통보서 재안내
사업장

↓

○ 정산보험료 산출내역 결과에 따른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제출
  - 근로자 : 매년 4월 15일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월 15일까지
  - 성실신고사용자: 매년 7월 15일까지

공단

↓

○ 정산보험료 고지 및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분할 고지
  - 근로자: 매년 4월분 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월분 보험료
  - 성실신고사용자: 매년 7월분 보험료

사업장

↓

○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제출(납부마감일까지 신청가능)
  - 근로자: 매년 5월 10일 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7월 10일까지(성실신고사용자는 8월 10일까지)
   ※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 2일전까지 신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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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연말정산 세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보수총액신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사업장 발송 매년 1.31.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접수 및 입력 매년 3.10.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정산 매년 3월 초~

3월 중
산출내역 통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통보 (공단 → 사업장) 매년 3.31.까지
보수총액 신고

재안내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사업장 재안내
 ※ 간이지급명세서 오류‧누락, 또는 보수총액통보서 미제출 사업장 대상 매년 3.31.까지

착오자 변경 신청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접수 처리 매년 4.15.까지

보수월액 결정 보수월액 결정 매년 4.15.기준

고지반영
 근로자: 매년 4월분 보험료 고지에 반영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월분 보험료 고지에 반영
성실사업장 사용자: 매년 7월분 보험료 고지에 반영

매년 4.15.기준

분할납부 신청 연말정산 정산보험료 고지반영 납부마감일까지 매년 5.10.까지

※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4.4. 연말정산 실시 방법

○ 서면 신고
- 대상: EDI 미가입 사업장
- 실시 방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발송 (공단 → 사업장)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전년도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작성 제출 (사업장 → 공단)

○ EDI 신고 
- 대상: EDI 가입 사업장
- 실시 방법 
∙ EDI를 이용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발송 (공단 → 사업장)
∙ EDI를 이용 전년도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회신
∙ EDI 로그인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도움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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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방법

○ 【표 1】항목설명
- ①~⑥ : 공단에서 작성하여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⑥항목은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되어 통보됨)
- ⑦, ⑧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 근무월수 :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근무개월 수
- 일시납으로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2회 이내로 분할 신청가능
     (신청일: 연말정산보험료 산정일 다음날부터)

 ※ 분할신청 대상: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 근로자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표 2】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함(단,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 ⑳ 

비과세 소득 계 항목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근로소득 중 
⑮-3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인정상여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인 항목은 
보수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개인사업장 사용자(성실신고 사용자)
- 해당 소속사업장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금액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

 ※ 소득세법 결손금 처리 규정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은 통산하지 않음
- 공단은 정산연도 성실신고사업장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70조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

장은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매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할지사로 제출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전년도 성실신고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성실신고 사용자로 반영함
   (예시: 2023년 성실신고사용여부 확인하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

○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자리가 80, 89인 사업장의 사용자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장기요양기관 등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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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수월액 산정 및 보험료 
부과 … ‘22년 귀속분부터 적용(소급적용 X)

  - 근로소득으로 보수월액 정산된 경우 사업소득 및 근로자 최고(평균)보수월액은 적용하지 않음
○ 공통 사항

- 당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기준으로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 경우 보수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속 

사업장 보수총액으로 각각 신고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 기타

- 근무월수 산정 방법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고지유예 대상이나 고지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기간(파업 등)은 연말(퇴직)정산 시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휴직발생 해당년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단, 당해 연도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 고시적용 기간 동안의 보험료 정산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므로 고시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총 보수와 근무월수로 정산
-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보수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정산
∙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의 제공이 정지된 상태로서 대가성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 

제공이 정지된 날로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정산 시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날까지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보수총액과 그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근무월수로 하여 정산함

  →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아 근로제공 정지기간 동안은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으로 보험료 부과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특별)·간병·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4호에 의거 비과세소득이므로 보수에서 제외
- 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 정산
∙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개월 수로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함
  ※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의 의료급여 기간 동안 받은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 자격 및 

건강보험 보수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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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3. 3. 20.>  (8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Ⅰ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쇬쇻-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쇬쇻 계

Ⅱ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쇬쇽 국외근로 M0X

 쇬쇽-1 야간근로수당 O0X

 쇬쇽-2 출산ㆍ보육수당 Q0X

 쇬쇽-4 연구보조비 H0X

 쇬쇽-5
 쇬쇽-6

 ‾

 쇬쇽
 쇬쇾 수련보조수당 Y22

 쇭쇵 비과세소득 계
 쇭쇵-1 감면소득 계

Ⅲ
세
액
명
세

구      분 쇲쇾 소  득  세 쇳쇵 지방소득세 쇳숧 농어촌특별세
 쇲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쇲쇹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쇲쇺 주(현)근무지
 쇲쇻 납부특례세액
 쇲쇼 차 감 징 수 세 액(쇲쇸-쇲쇹-쇲쇺-쇲쇻)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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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국세청, 
법인46013-1583, 1998.6.17.)

○ 다음해에 지급하는 임금인상액의 귀속시기
-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 실시(국세청, 소득46011-4668, 1995.12.22.)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소득금액 결정

-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결정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11호에 의한 별지 40호서식

(1)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란을 기재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2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30 40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구○○동 ○○구○○동

○○○-○○ ○○○-○○

④ 상              호 ○○○○○ ○○○○○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⑨ 총  수  입  금  액 1,500,000,000 100,000,000

⑩ 필   요    경   비  745,000,000  70,000,000

⑪ 사업소득금액(⑨-⑩)  755,000,000  30,000,000

   ❶ 소속사업장이 사업소득(40)만 있는 경우
  - 총 보수는 30,000,000원이며 근무월수는 당해 연도 사업장 사업실시 월수 기재

   ❷ 소속사업장이 사업소득(40)과 부동산임대소득(30)이 동시(해당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에 
있을 경우

  - 총 보수는 785,000,000원이며 근무월수는 위와 동일 방식 기재
   ❸ 전년도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 소득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은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을 산정

하기 위한 절차이며 건강보험에서는 당해 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공제적용 대상 아님

   ❹ 사용자의 보수월액(소득금액)이 해당사업장의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보다 낮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보수월액으로 사용자 보수월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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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가입자로서 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한 가입자

    

○○대학교 2024. 1. 1. ~ 12. 31.까지 보수총액: 35,000,000원

○○병원   2024. 8. 15. ~ 12. 31.까지 보수총액: 12,000,000원

     → ○○대학교와 ○○병원 각각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함
○ 연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한 가입자(퇴직정산 후 재가입)

홍○○○(주)  2024. 1. 1. ~  4. 30. 보수총액: 5,000,000원

국○○○(주)  2024. 5. 1. ~ 12. 31.현재까지 보수총액: 12,500,000원

     → 현 근무처인 국○○○(주)의 보수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함
○ 연도 중 계열 사업장간 근무처가 변동된 가입자

○○○중학교    2024. 1. 1. ~ 2. 28.  보수총액: 4,500,000원

○○○고등학교  2024. 3. 1. ~ 12. 31.현재까지 보수총액: 18,000,000원

     → 현근무지에서 보수총액 2,250만원과 근무월수 12월로 작성
    ※ 계열사간 이동이라고는 하나, 보수가 별도로 지급되어 정산을 최종 근무지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현 

소속 사업장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만을 기재함.(종전근무지는 퇴직정산으로 처리)
○ 2024년도 중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기간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

350만원 250만원(휴직전월 보수 100만원) 470만원

2024.1.1.   
 2024.4.15.      (휴직)       2024.8.20.        2024.12.31.

     → 연간보수총액 820만원(350+470만원)에 근무월수 9월(1~4, 8~12)로 작성하며 정산 대상
월수는 8개월(1~4, 9~12)로 산정됨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구·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문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본인의 소득이 아닌 경우)의 사용자등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개인사업으로 분리는 되나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와 발생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아닌 문중소득일 경우 일반 
법인의 대표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연말정산 함.
  ※ 정산시기: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동일   

○ 연말정산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적색으로 두 줄 그은 후 “퇴직”이라고 기재, 파일의 경우 대상자 삭제

한 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함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기 제출한 
경우 제외)

○ 2024.12.1.이전에 입사하였으나 자격취득 누락(지연)으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명단에 없을 경우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수기 작성(연간 총 보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얻은 보수월액을 기재)
  하여 공단에 신고 → 대상자 등록 후 정산

4.6.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송부

○ 서면 발송
- 대상: EDI 미가입 사업장
- 방법: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표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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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소속지사: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단위사업장:             회계: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사업장신고내역 보험료 산정 ⑩ 연말정산 보험료

⑤ 
연간보수

총액

⑥
근무
월수

⑦
보수
월액

보험
구분

⑧
보험료

부과 총액

⑨ 확정
보험료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정산보험료 계

건강

요양

○  EDI 발송
- EDI 이용 사업장: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EDI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화면】

○ 산출내역 보는 방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프로그램(공단 홈페이지에 게재)으로 항목별 내용 확인 가능

4.7. 연말정산 보험료 착오자 변경 신청
○ “직장가입자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의 사업장 신고내역(연간보수총액, 근무월수) 등을 확인하여 

착오내역 있는 경우 이의신청
○ 신청 기한: 매년 4.15.까지 소속 지사로 신청
○ 제출 서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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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말정산보험료 12회 분할납부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부터 일시납으로   고지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 가능

(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
○ 대상
  - 근로자: 매년 4월분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월분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7월분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 차수 변경 신청
- 연말정산보험료 산정 후,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의 납부마감일까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12회 이내로 차수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우편, FAX, 방문 신청: “직장가입자 연말정산보험료 차수 변경 신청서” 작성 후 관할지사에 접수
 ∙ EDI 신청: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화면에서 분할납부 희망자 신청내역 등록

- 신청 기한
 ∙ 근로자: 4. 16. ~ 5. 10.
 ∙ 개인사업장 사용자: 6. 17. ~ 7. 10.
 ∙ 성실사업장 사용자: 7. 16. ~ 8. 10.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

4.9. 보수월액 결정 및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
○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

- 근로자: 매년 4월분 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월분 보험료
-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7월분 보험료

○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재산정된 보수월액 적용기간
- 근로자: 당해연도 4월 ~ 다음연도 3월
- 개인사업장 사용자: 당해연도 6월 ~ 다음연도 5월
- 성실신고 사용자: 당해연도 7월 ~ 다음연도 6월

○ 연말정산 보험료 반환
-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1개월분 이내의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 충당
-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4월분에 충당한 후 잔액은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사업장 계좌에 입금
 ※ 매년 4월분 보험료에는 “정산 보험료”와 “새로 결정된 보수월액” 적용으로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감소)되어 

고지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인하)이 아닌 전년도 정산에 따른 추가 또는 반환 보험료임
 ※ 5월부터는 새로 결정된 보수월액에 의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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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
○ 목적

- 사업장에서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 자료 연계를 통해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및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 연계기간: 매년 5 ~ 12월
○ 정산 방법

- 대상: 공단 보수총액과 국세청 신고소득과의 차액 발생하는 자
- 방법: “보수총액 확인 및 추가예정 보험료 현황”발송 →【표 4】 참조

표 4】
00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액 고지예정내역서

소속지사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 :         단위사업장 :           page : 

연
번 성 명 증번호 주민

번호

정산구분
(1연말
2퇴직)

연말.퇴직 신고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추가보험료
(가입자부담분) 소득

종류연간보수총액
(원)

기간
(월)

연간보수총액
(원)

기간
(월)

건강보험료
(원)

요양보험료
(원)

계              명                       추가보험료                      원

○ 이의신청
- 국세청 연계 정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세무서 확인 회신문서, 공단 전산자료 등 공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지사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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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료 징수

1. 징수통합 업무이해

1.1.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내용 
○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시행시기 … 2011.1.1.)

1.2. 징수통합 기대효과  
○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 편의성 향상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번에 처리
- 고지방식, 납부방법 및 창구의 일원화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  

○ 징수업무 효율화 통해 행정비용 절감
-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교통비, 전화비 등의 비용과 중복업무 

감소로 인건비 등을 절감
○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활용

- 절감되는 인력과 비용을 기존 서비스 확대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재배치 또는 활용하여 인력증원 
또는 추가비용 없이도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

1.3. 업무 범위

     ※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처리  
○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현행과 동일  
○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를 제외한 연금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 업무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자진신고대상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월별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 업무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자진신고대상사업장)의 사업주가 체납한 개산·확정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  
○ 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

-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 임금채권부담금: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하는데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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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0인 이상의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및 건설업(산재보험일괄적용사업장, 건설업본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2. 보험료 고지관리

2.1. 개요 
○ 고지란 공단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통지하여 납부의 청구를 행하는 절차를 말함

○ 징수위탁보험료의 경우 공단은 타 공단으로부터 관련 부과 자료를 받아 고지

2.2. 고지 시기 
○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

2.3. 구분·합산 및 합봉 고지
○ 직장고지

- 직장고지서는 해당 사업장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구분·합산하여 고지함
∙ 합산고지서: 사업장이 가입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합산한 고지서
∙ 구분고지서: 각 개별 사회보험 고지서

- 징수통합 후 고지서 발송기준
∙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이 2개 이상이고 모두 표준OCR 고지 대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납부해야 할 각 개별 보험료의 합산고지서와 구분고지서를 한 봉투에 합봉 발송
∙ 합산이 충족되는 사업장은 적용 보험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 관리번호와 대표자 및 주소지, 

납부 방법이 동일한 경우 한 장의 합산고지서만 발송
    ※ 신규사업장의 경우 각 공단 자격정보와 매칭하여 공단 직권으로 합산유지/해제처리 (′20.10.~)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각 개별 보험료의 구분고지서만 한 봉투에 합봉 발송
∙ 사업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합산고지서 1장만 발송하며, 구분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음

- 고지서 합봉 기준
∙ 사업장 관리번호와 대표자명이 동일한 경우 합봉하며, 합산고지는 합봉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 적용 대상 가입보험이 증가‧감소 한 경우 - 보험들에 대한 합산고지는 계속 유지함

- 고지서 합봉 발송 위한 송달지 주소 기준 
∙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명이 같은 동일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주소로 고지서를 

합봉 발송
  ☞ 단,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의 경우는 국민연금 주소,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둘 다 미가입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주소로 발송
      ※ 직장보험료 고지서 발송주소 적용 순위: 건강>연금>고용>산재

2.4. 고지 방법 등
○ 고지 방법

- 표준OCR고지서에 의한 고지
∙ 보험료의 종류,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표준OCR고지서로 고지

- 자동이체 고지
∙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이체

- 전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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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발송 시 우편발송 대신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나 EDI, 사회보험징수포털에 전자문서 형태로 
고지

○ 직장보험료 고지 흐름도 
 

2.5. 전자고지(이메일․모바일․징수포털․EDI)
○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지서 발송 시 우편발송 대신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나 EDI, 

사회보험징수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문서형태로 발송
○ 신청대상

- 4대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
- 임의계속가입자(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부과 대상자

○ 이용 신청
- 인터넷신청
∙ 공단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EDI에 접속하여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접속: 신청서비스 → 전자고지 → 이메일, 모바일, 징수포털고지 신청
☞ 건강보험EDI(edi.nhis.or.kr) 접속: 전체서식 → 신고(전송)/신청 → EDI고지 신청

   ※ 임의계속가입자(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부과 대상자의 전자고지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항 기재하여 공단(지사)  또는 
타 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제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본인여부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전산 등록(본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 명기하여 반려 조치함)

∙ 유선신청 가능 
○ 발송일

- 매월 23~25일(발송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발송)
○ 전자우편고지 이용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액

- 감액방법 및 대상
∙ 건강보험료: 직장 감액 없음
∙ 연금보험료: 전자우편고지 적용월 부터 200원 감액 … 감액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음
∙ 고용·산재보험료: 해당사항 없음 

       ※ 임의계속가입자(건강보험) 및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는 감액 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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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

감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200원 해당사항 없음

적용시기 해당사항 없음 전자우편고지 적용월 부터 해당사항 없음

2.6. 수시 고지서 재발급
○ 고지서 미도착, 분실 등의 사유와 가입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보험료가 변동되어 사용자/가입자가 

고지서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 처리
○ 고지서 발행

- 구분·합산 고지 대상 사업장인 경우
∙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고지서 재발급 가능
∙ 자동이체 사업장의 표준OCR 고지서 출력월은 자동이체 미청구(익월부터 자동이체 청구)

- 합산 고지 대상 사업장인 경우
∙ 표준OCR고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인 경우 
∙ 합산고지서 또는 구분고지서 발급 가능. 다만, 구분고지서 발급시에는 당월 합산은 해제됨

- 자동이체 사업장인 경우
∙ 표준OCR 합산 또는 구분 고지서 발급 가능(구분 고지서로 발급된 해당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합산자동이체 청구)
∙ 표준OCR고지서 출력월은 자동이체 미청구(익월부터 자동이체 청구)  

3. 보험료의 납부

3.1. 사업장 공통    
○ 납부 의무자: 보험료는 매월 사용자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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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방법

구  분 내  용
고  지  서
납     부

공단에서 발부된 고지서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금융회사에 납부
 * 납부금융회사： 우체국, 전국은행(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금융투자회사

자 동 이 체
납     부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자동이체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말일(별도신청) 
또는 납부마감일(토요일, 공휴일은 익일)에 자동이체

- 합산고지 신청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합산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음
 * 합산자동이체 신청 시 보험별 납부우선순위 지정 가능
-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나 은행, 카드사, 증권사 신청, 인터넷 자동이체 신청(공단홈페이지 

www.nhis. or.kr, 4대보험포털 www.4insure.or.kr, 지로사이트 www.giro.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자동이체 신청서류： 사업장 계좌자동이체·환급사전계좌 신청서 또는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인  터  넷
납     부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 없이 직접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지로사이트,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직접 내역 조회 후 납부가능(당월보험료, 분할보험료, 체납보험료 납부 가능) 
- 인터넷지로 사이트 및 은행 인터넷뱅킹 수납시간 : 365일 07:00~23:30(은행별 상이)
- 인터넷지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 간편결제: 개인(개인사업자)회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CD/ATM: 365일 07:00~23:30(은행별 상이)

모바일 납부 

The건강보험(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신청·납부>보험료납부>

타인(사업장)납부에서 납부할 보험료 선택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또는 가상계좌 발급 중 선택하여 납부  

※ 일부월·일부금액 선택가능
- 납부가능시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00:30~23:30 (가상계좌) 07:30~23:30
모바일지로(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모바일 지로 앱에서 조회/납부 > 통합사회보험료 선택 후 납부가능(상세 내용은 인터넷 지로와 동일)
  은행별 모바일뱅킹(앱)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공과금> 통합징수보험료(또는 4대보험료 등)에서 내역 조회 후 납부가능

가 상 계 좌
납 부
( 회 전 식 )

- 회전식(일회성)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신청하거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모바일 앱 → 타인(사업장)납부)에서  직접 가상계좌 발급
- 기업, 국민, 농협, 우체국, 우리, 신한, KEB하나, 일부지방은행(광주, 전북, 경남, 아이엠뱅크, 부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가상계좌 이용 가능
- 입금가능시간 : 07:30~23:30    * 타행 이체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가 상 계 좌
납 부
( 고 정 식 )

- 각 납부자별로 입금전용 고정식가상계좌번호를 부여 (고지서상에 인쇄, 당월 분은 25일 이후 납부 가능)한 
것으로 매번 발급받아야 하는 회전식(일회성) 가상계좌를 보완한 것         

- 수납이 가능한 은행은 기업, 국민, 농협, 우체국, 우리, 신한, KEB하나, 일부지방은행(광주, 전북, 경남,, 
아이엠뱅크, 부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이며 고지서에 발행된 동일금액으로 납부기한까지만 
입금 가능

- 입금가능시간 : 07:30~23:30
 * 타행 이체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은행은 고지서 주소(실거주지 포함)의 광역시도 단위로 인쇄

2 D
( 편 의 점 , 
카카오페이)
납 부

편의점

편의점 수납은 납부의무자가 2D코드가 표시된 고지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현금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 수납가능 편의점: GS25, 씨유(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 수납방법: 현금(건당 3백만원 한도) 또는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불가)
 * 우리·신한은행 현금카드 외 타 은행 현금카드 이용 시 타행이체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됨
- 수납가능시간: 24시간 수납(단, 23:40~익일 00:10 약 30분간 수납 불가

카카오
페이

납부의무자가 2D코드가 표시된 고지서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 
- 수납방법 : 카카오페이 머니 충전을 통한 납부(금융기관별 점검시간에 카카오페이 머니 충전 불가)

사 회 보 험
통 합 징 수
포 털 납 부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si4n.nhis.or.kr)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 신용카드납부: 납부금액 제한 없음
 * 납부대행수수료 포함되어 결제, 수수료율 :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5%)
- 계좌이체: 기업은행, 신한은행
 * 기업,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신 고객만 가능
-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제공(※납부: 이용하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접속하여 이체)



90

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 사회보험징수통합(si4n.nhis.or.kr) 납부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보험료납부 ➡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구분, 고지월, 

선택 ➡
납부 방식 선택하여 납부
* 즉시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발급

※ The건강보험(앱) 납부 방법

인증서 로그인
(건강보험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민원
여기요 ➡ 신청·납부 ➡ 보험료 납부 ➡

타인(사업장)
보험료 납부

*통합납부자번호 
조회

➡
납부할 월, 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후 

납부

※ 모바일지로(앱) 납부방법

 
[ 실시간 납부반영이 가능한 납부방법 안내 ]

PC

인터넷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보험료납부] ⇨ [보험료조회/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회보험료] ⇨ [통합사회보험료]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 [통합징수보험료] 등

모바일
(스마트폰)

The건강보험(어플 설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보험료납부]

모바일 지로 (어플 설치)  [조회/납부] ⇨ [통합사회보험료]

은행 모바일뱅킹 (어플 설치)  [공과금] ⇨ [통합징수보험료] 등

QR코드납부(카카오페이)  [고지서 QR코드 찍기(카카오)] ⇨ [납부하기]

기타 가상계좌, 키오스크 등

※ 납부일 기준 납부금액(연체금)조회 후 납부가 가능, 납부 후 최대 10분 내 납부(완납)증명서 발급 가능

4. 보험료의 환급

4.1. 개요
○ 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납부한 과오납부한 금액 중 체납보험료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함
   - 건강(요양) ․ 연금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고용 ․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환급 신청

4.2. 발생사유
○ 자격소급상실 등 자격변동, 보수월액 변경,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 

4.3. 보험료 환급금의 신청
○ 대상: 공단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등
○ 신청서류: 보험료환급금신청서. 단, 사업장 명의의 계좌가 아니거나 파산․청산 등의 경우 공단에서 

스마트폰(이하“폰”)에서 
모바일지로 애플리케이션 
(이하“앱”) 다운로드

모바일 지로 앱 실행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앱의 홈 화면에서 
“조회/납부”를 선택한 후 
“통합사회보험료” ⇒ 선택

고지서상 간편납부번호(13자리) 
또는 전자납부번호(14자리)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계좌비밀번호 입력 후 
“납부”버튼을 선택

납부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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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신청방법: 인터넷(건강보험 EDI서비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팩스, 우편, 방문, 전화 등

4.4. 보험료 및 환급금의 정산
○ 퇴직·연말 정산 등에 의한 정산반환금은 사업장 당월 보험료와 정산 후 고지
○ 건강(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환급금 미신청시 다음달 보험료로 납부 대체됨
○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보험료 환급금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해당 근로자와 정산하여야 함 

 보험료별 충당 / 반환결정 환급금 안내 접수 및 계좌등록 지급(계좌입금)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ㆍ산재보험료
(임채, 석면포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단,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환급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 건강․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에 따라 3년

* 보험료 환급금이 건강 2,000원 미만, 요양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소액 처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3(소액 처리)에 따라 환급하지 않음

- 연금보험: 「국민연금법」제115조(시효)에 따라 5년
-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시효)에 따라 3년

5. 체납보험료 징수

5.1. 체납업무 범위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임의계속, 소득월액 체납분 포함), 연체금 관련 업무 해당
○ 연금보험: 체납보험료(임의계속보험료 체납분 포함), 연체금 포함
○ 고용·산재보험: 체납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체납된 가산금과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포함

☞ 연체금
1) 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하는 연체금은 성실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납부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행정 제재적 성격의 금액
2) 종전에는 각 사회보험이 현행 연체금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1. 1. 1.부터 

연체금의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일원화하였음.
※ 종전 사용 용어

구분 사용용어 내  용
건강보험 가산금 최초 체납 시 징수하는 금액 및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징수하는 금액

국민연금 연체금 최초 체납 시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일 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징수하는 금액

고용산재 연체금 최초 체납 시 징수하는 금액 및 납부기한 경과일 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 확정보험료 미신고·허위신고 시(신고의무 해태 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금액

☞ 가산금: (고용·산재보험) 사업주가 법정 신고기한 내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징수하는 금액(현재는 건설‧벌목업 사업장만 해당)

   (건강보험)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92

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금액
☞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과·징수하는 금액

❏ 납부방법에 따른 독촉

 
자동이체

○ 자동이체는 10일 출금(승인)일 미납 시 계좌는 해당 월 25일, 익월 10일, 익월 25일 3회 재출금 
(희망 시 말일 출금일 선택가능) / 카드는 해당 월 25일 1회 재승인 

○ 최초 10일 미이체 시 자동이체 독촉 청구서 발송 (25일 출금·승인안내)
○ 자동이체 월은 청구서, 자동이체 아닌 미납월은 표준OCR 독촉고지서 동봉 발송
○ 계좌는 3개월 연속하여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 카드는 재청구 후 미납인 경우, 자동이체 직권해지

후 통보안내문 발송

표준OCR ○ 정기(당월)고지서와 합봉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 독촉고지서에는 현재까지 체납한 전체 체납 월이 기재되어 안내 

5.2. 독촉고지
○ 독촉의 개념

- 독촉은 채무이행의 청구로서 행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처분으로서 체납된 보험료 등의 임의 납부를 
촉구하는 ‘최고’의 성격을 가지며, 독촉장이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독촉의 절차
-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독촉을 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5.3. 고용·산재보험료 고지 및 독촉고지 업무일정
○ 수행 주체별 구분

고지종류구분 단계구분 비고부과 고지 독촉
월별 보험료 근복 건보 건보

자진납부사업장(건설업 등)의 보험료 근복 근복 건보 -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은 제외)
- 임업 중 벌목업

가산금 근복 근복 건보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근복 근복 건보

○ 연체금의 기준 비교

 부과 월  4대보험 연체금 산정 방식

2008년 6월분까지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5%씩 가산하여 최대 15%까지 부과
2008년 7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

납부기한 경과 후 3% 가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매월 1%씩 
가산하여 최대 9%까지 부과 

2016년 6월분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가산, 31일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하여 최대 9%까지 부과

2020년 1월분부터 건강, 연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
500분의 1씩 가산, 31일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
분의 1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부과2021년 1월분부터 고용, 산재

※ 4대보험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시행일 이전은 월단위 계산에 의해 사전부과
※ 연체금 고지기준: 다음 달 고지서(독촉 또는 정기)에 연체금 포함하여 고지(사후부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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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체납처분
○ 체납처분이란 

- 공법상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 절차로 납부의무자의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통장 등을 압류하여 체납보험료에 충당하는 절차로서 이 경우 재산권 행사와 금융활동에 지장이 
  초래 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비용까지도 추가 부담하여야함

○ 집행기관
- 채권의 자력 집행력에 의하여 공단이 직접 행함

○ 체납처분 대상 
- 보험료 등(연체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포함)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건
○ 체납처분 절차 안내

- 보험료고지서발송(정기) → 체납보험료 독촉 및 납부안내 → 체납처분승인(보건복지부장관 등) →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 채권, 재산 등 압류 → 추심 또는 공매 → 체납보험료 충당

 ※ 관련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5.5.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 분할납부의 의의

-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금액과 개월 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경우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체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체납보험료 납부와 더불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분할납부 대상 및 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주는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연체금 포함) 이상으로 24회 이내로 신청 가능
- 고용·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성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지정된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분납 신청 가능함. 
  이 경우, 공단은 사업주의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음
   * 납부기한 연장 사유: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사업장,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 전화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

○ 분할납부 취소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 취소. 단, 분할 횟수가 5회 미만일 경우 해당 분할횟수 미납 시 승인 취소
- 고용·산재 보험료 분할납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 취소

5.6.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 의의

- 국가·지방자지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금(선금포함)을 지급 받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계약대금 지급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 납부의무자: 계약 대금을 지급 받는 사람 또는 법인사업장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시행령 제47조의3 … 시행일 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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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시행령 제70조의2내지 제70조의4 … 시행일 2015.12.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 시행일 2023.7.1.

○ 계약대상 및 제출 서류
 ‣ (계약대상):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지급받는 모든 계약(관련법 참조)
 ‣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7. 체납사실통지 및 보험료 개별 납부
○ 체납사실통지의 의의

-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를 낼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납부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혜택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통지하는 제도임. 

○ 체납사실통지 대상
- 최초 체납 사업장: 근로자 전체
- 계속 체납 사업장: 체납사실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던 근로자(신규 입사자 등)

    ※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에게는 통지되지 않음.
    ※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제130조(양벌규정)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체납사실통지서 발송의 효과

- 통지월: 체납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통지 월(최초 체납된 한 달)에 대해서는 그 1/2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기여금이 보수에서 원천공제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근로자가 
공단에 증빙서류 제출)

- 개별납부 대상월: 통지 월 다음 달 부터의 체납 월에 대하여 기여금을 개별납부하면 그 1/2이 가
입기간으로 인정, 보험료(기여금과 부담금) 개별납부 시 납부 기간의 전체가  가입기간으로 인정
됨(근로자의 증빙 불필요)

    ※ 개별납부 가능 기한: ’99.4월 이후 보험료부터 제한없이 확대(2021.12.9.개정)

5.8.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의 의의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간접적인 납부를 강제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
- 건강보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한 보험료 포함)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국민연금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 고용·산재보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등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결손처분한 보험료 포함)의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

○ 공개장소: 관보 또는 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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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의 의의

- 장기, 악성체납자의 체납보험료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진납부 유도
- 제공된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는 금융기관 등의 업무특성에 따른 각종 금융제재(신규대출 및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가 가해질 수 있음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대상자
-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고용·산재보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자료제공 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관리하고 이를 금융기관 

상호간에 교환·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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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급여

1. 요양급여

1.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수급권자 비고

현물급여 ∙ 요양급여
∙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급여
∙ 요양비
∙ 본인부담액상한제
∙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요양비

2.1. 근거
○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

2.2. 종류 

출산비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단, 사산인 경우는 임신 16주 이상) 한 경우

만성신부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당뇨병소모성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양압기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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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3.1. 보조기기 급여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비로 지급
○ 지급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만 해당)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조기기 지급 유형: 팔·다리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 90개 품목
○ 보조기기 지급 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 또는 판매업소에 지급
    ※ 보조기기 구입 전 사전 승인: 전동휠체어(가형, 나형),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처방전 수령이후 구입하기 전 공단에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
    ※ 보조기기 수입, 제조, 판매업소는 사전승인 신청할 수 없음
    ※ 후기적합관리 관련 급여비 청구(보청기한정)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후기적합관리 관련 비용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부터 1년마다 한 번씩 총4회 청구가능      
○ 보조기기 구입 업소: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 의안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함

3.2. 청구 서류
○ 보조기기급여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의사발행)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 별지 제22호의4서식)
○ 보조기기검수확인서(의사 발행)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소에서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전표 1부(신용‧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 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 
제조, 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령인이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인 경우에 한함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해당품목에 한함)

4. 본인부담액상한제

4.1.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1.1.~12.31.)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병원의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경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분위로 구분(소득이 낮은 1분위부터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까지)하여 각 구간이 속한 상한액을 적용(2024년 1분위 87/138만 원, 2~3분위 108/174만 원, 4~5분위 167/2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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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위 313/388만원, 8분위 428/557만 원, 9분위 514/669만 원, 10분위 808/1,050만 원)

4.2.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할 본인부담액 총액이 808만원 (2024년)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받은 사람에게 808만원 (2024년)까지만 받고 그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단,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050만원 최고상한액으로 최고 분위에 해당 될 경우 
환입 발생)
* 2020.1월부터 요양병원(정신, 재활은 제외)은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상한제 사후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며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진료 다음해 7월경) 전·후로 나누어 지급, 
결정  전에는 최고상한액 1,050만원(요양병원120일 초과입원 한 경우) 초과 금액을 매월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정 후에는 개인별 상한액과 최고상한액의 차액을 지급

4.3. 사후환급금 신청 절차 및 방법
○ 지급절차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우편) →접수(방문,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등)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계좌로 지급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발급은 환급금신청서나, 공단발행 확인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계좌개설)이용 가능

○ 신청 방법: 고객센터, 방문, FAX,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정부24
(로그인(공동인증서)→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 및 신청→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신청)

○ 지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좌 지급
※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지날 때 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하였던 본인 계좌번호로 입금될 수 있음

5. 본인부담금환급금

5.1. 본인부담금환급금
○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거나,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과 상계 할 수 있음

5.2. 신청 절차 및 방법
○ 지급절차: 환급금 지급신청안내(우편) → 접수(서면, 유선, 인터넷, EDI등) → 환급금 지급
○ 신청방법: 고객센터, 방문, FAX,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EDI,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이용한 본인부담금환급금 환급내역 조회 및 신청 방법
(로그인(공동인증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지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좌 지급
※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공단에서 기존에 지급했던 계좌를 연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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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6.1.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ex.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 지급방법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을 결제할 수 있는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제공
➣ 지급금액
   - (기본지급) 임신 1회당(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추가지급) 분만취약지 추가지원 대상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급
   - 다태아 임산부 추가지원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급

(국민행복카드)

6.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팩스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및 보건소*((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

    * 주민센터 및 보건소(「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출산·유산 
제외) 서류 지참 후 기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행정안전부)
         :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통합서비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인 경우만 신청 가능(출산·유산(사산) 신청 불가))
- 제출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임신·출산(유산)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신청
   ∙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사용기간 내 재임신 또는 재유산으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①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②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③ 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 분만 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방법
     ① 내국인: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단의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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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분만취약지 거주 
30일 이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일 전 최근 7일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를 공단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다태아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 방법
     ① 임신 중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태아수와 재태 20주 이상 임신주수가 기재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방문, 우편, 팩스)

         ※ 바우처 기본 신청 시 추가 지급 신청 없이 60만원 지급, 삼태아 이상 위의 서류 첨부 별도 신청
     ② 출산이후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출생증명서(방문, 우편, 팩스)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제출

○ 온라인신청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 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입력한 경우 임산부가 직접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전화)로 신청

- 정부24(gov.kr):「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온라인 신청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①요양기관이 입력한 임신‧출산 정보를 불러오거나, 

②임신‧출산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원본파일 
업로드 후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 → 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 발급 진행

6.3.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바우처 신청과 별개로 카드사로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카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 내방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바우처를 신청하기 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았거나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 포인트가 생성됨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종류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 전용카드는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자에게만 발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의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진료비 결제
-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승인코드 입력

※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 받은 후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자동 소멸

구분 공단 BC
카드

BC카드
회원사 은행

삼성
카드

롯데
카드

KB국민
카드

신한
카드 정부24

홈페
이지 가능 가능 일부 가능

(농협은행, 우리카드, 우체국)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앱 가능 가능 일부 가능
(농협은행, 우리카드)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전화 가능 불가
일부 가능

(농협은행, 우리카드, 우체국, 
하나카드, 제주은행)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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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7.1. 사업개요

 ○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7.2.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자

 ○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비 지원기준(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7.3. 의료비 지원기준
○ 질환 기준

- 입원·외래: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진료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자격 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기준: 재산 과표액 기준 7억원 이하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과표액 합산 금액
○ 의료비 부담수준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연소득의 10% 초과(‘23년도 기준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기중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연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7.4. 지원 범위
  ○ 지원금액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지원제외 

항목 제외)의 50~80%* 
    ∙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항목: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50%(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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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5천만원 이내

  ○ 지원 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7.5. 지원제외 항목 및 중복지원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원칙적으로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중복지원 제외 

7.6. 개별심사제도
 ○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의료비 과다지출가구 심사(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한방병원(한방과 포함), 치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의료최도고* 환자로서 

증빙서류(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통해 소명된 경우 * ADL(일상생활수행능력)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향,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7.7.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수준 충족 시 신청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반드시 제출

 ◈ 지원 금액

※ 의료비 부담수준(①+③+④)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제원제외항목 차감)
※ 의료비 지원금액(②+③+④-⑤)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지원제외항목 차감) ⊖ 타의료비 지원금}  ⊗ 50~80 %

급여 ④ 비급여
(지원제외 항목 차감)

일부본인부담금 ③전액본인부담금①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

- ② 본인부담금 중 지원대상 항목
 • 예비급여,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의료급여는 노인 틀니 포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⑤ 타 의료비 지원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민간보험(실손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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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8.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8.1. 사업개요

 ○ 근로자가 업무 外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8.2.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기간) 1단계 시범사업 ’22.7.4.~’22.12.31., 2단계 시범사업 ’23.7.3.~, 3단계 시범사업 ’24.7.1.~ 
○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 중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① 직전 60일 동안 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경우, ②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9만 원 이상 자영업자(전 3개월이 
2024년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206만원 적용)

    ※ (제외)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지역) 8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실손형) 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회사
진단서 1부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구분 2단계 3단계
모형4 모형5_1 모형6

대상지역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소득기준 소득하위 50%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입원일수 근로활동 불가기간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제한 無

대기기간 7일 7일(근로활동 불가기간 없음(입원) 7일

최대보장기간 150일 150일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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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질병‧부상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 1단계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모형 1~3은 2022.7.4.부터 2024.12.31.까지 운영
  - (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에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 보장기간 최대 150일
  - (모형 5_1: 혼합근로활동불가 모형)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신청,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로 신청 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
    • 입원 내역으로 신청 시: 4일 이상의 입원 발생한 경우만 신청 가능, 대기기간 제외 없이 전체 

입원기간 지급
  - (모형 6: 근로활동불가 모형)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 보장기간 최대 150일

8.4. 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8,150원(’25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47,560원을 적용
○ (급여지급 기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8.5. 지원절차
○ 근로활동불가 모형(혼합근로활동불가 모형 진단서 신청 시 포함)

- (진단서 발급 및 신청: 신청자+의료기관) 상병 발생 시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무기록 및 상병수당 신청서 지사에 제출

      * (진단서) 의료기관에서 공단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의무기록지 등) 지사방문, 인터넷,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 

   - (소득심사) 신청인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 (자격심사: 공단 지사) 취업 여부 등 자격 요건 심사 
   - (의료인증 심사: 공단 지사 또는 본부) 적정성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공단지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이후 소득상실 여부 

등 사후관리 실시
      ※ 심사기간 또는 급여지급 후에 지급의 적정성 확인 위한 사업장 현장방문&유선확인 등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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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근로활동불가 모형 입원 신청 시

 - (의무기록 등 발급 및 신청: 신청자)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
서류 및 진료비 영수증 등 발급, 의무기록 및 상병수당 신청서 지사에 제출 

   - (자격심사: 공단 지사) 취업 여부 등 자격 요건 심사  
   - (소득 심사) 신청인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 (상병요건 심사: 공단 지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여부 심사, 급여지급일수 적정성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공단 지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이후 중복수혜 여부 

등 사후관리 실시

8.6. 사업장 협조요청 사항
 ○ 근로중단확인서 작성 및 발급

   - (근로중단확인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혹은 입원, 외래 진료를 받은 날의 정상 근무 
및 급여 지급 여부를 고용주가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인 본인 작성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시범사업 운영 공단지사 상병수당운영팀

지 역 관할 지사명 전화번호 지 역 관할 지사명 전화번호
안양시 안양 031-479-9811~3 충주시 충주 043-849-7790~2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 053-620-7241~3 홍성군 홍성 041-630-4750~2

용인시 용인서부 031-329-4161~3 전주시 전주남부 063-279-1220~3

익산시 익산 063-840-8621~2 원주시 원주횡성 033-749-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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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1.1.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을 2005.9.1.부터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으로 
인하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적용

  ☞ 2009.12.1.부터 등록한 암환자는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2010.1.1.부터 심장·뇌혈관질환자는 수술 입원 시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2010.7.1.부터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는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2017.7.1.부터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제외)하여 확진 

받는 경우 중복암 등록 시 본인부담률 5% 적용
 ☞ 2017.10.1.부터 등록한 중증치매환자는 입원·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 2019.3.1.부터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신설

1.2.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을 2009.7.1.부터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으로 
인하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적용 

 ☞ 2019.1.1.부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분리,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적용 확대

1.3. 2021.7.1.부터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을 0%로 본인부담금 면제하는 
산정특례 적용

1.4. 대상
○ 암: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자가 고시 된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최대 

30일
  - I60~I62에 해당하는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받는 경우 최대 30일
  -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점수가 5점 이상이 경우 최대 30일
○ 심장질환: 심장질환자가 고시 된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서 정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고시에 해당하는 상병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록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고시에서 정한 

질환군)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 등록 가능
  ※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임을 판정한 날부터 적용
○ 결핵: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 잠복결핵감염: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의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제5조의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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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화상환자: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상병(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중증외상환자: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30일

○ 중증치매환자: 치매질환의 특성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산정특례 적용
  - (V800) 질환 자체의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으며 희귀난치성격의 치매질환으로서 일수 

제한 없이 산정특례 적용
  - (V810) 질환 자체로 중증도를 알 수 없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산정특례 적용 => 각 연차수별 기본 60일(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소견으로 필요 
시 추가 60일 사용 가능 … 각 연차수별 최대 120일)

1.5. 등록신청
○ 담당 의사 및 수진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환자나 대리인이 

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신청 대행(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KT EDI)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질환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음

2. MRI(자기공명 영상 진단) 보험급여
2.1.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질환별 급여대상❙
 - 암
   ① 원발성 암(부위별):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②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연조직 및 골
   ③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관절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관절 손상 및 인대손상 (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
 - 뇌, 뇌혈관, 경부혈관(2018.10.1.시행)
   ①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② 뇌혈관 질환
   ③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④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⑥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퇴행성질환
   ⑦ 신경계의 기타 선천기형
   ⑧ 치매
   ⑨ 뇌전증
   ⑩ 뇌성마비
   ⑪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⑫ 기타 :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⑬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 등(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신경학적검사 실시 후 결과 기록하여야 함)
   ⑭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 신생아
   ⑮ 뇌질환이 의심되는 발달지연, 수면장애
   ⑯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시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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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입원진료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암 등 
중증 질환자의 경우 진료수가의 5% 부담

2.3. 시행일: 2005.1.1.

3.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면제

3.1.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한 경우의 자연분만 비용 본인부담금 면제

3.2. 시행일: 2005.1.1.

3.3. 자연분만 적용범주
 ○ 정상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3.4. 보험급여 범위
 ○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되는 정상분만(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면제는 건강보험(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선택진료비 등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비급여)하여야함

4. 15세 이하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률

4.1.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기간 중 본인부담 면제
4.2. 15세 이하(2세 미만 영유아 제외)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률: 5% 
4.3. 시행일: 2024.1.1.

   ⑰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경우
 -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2019.11.1. 시행)
   ①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②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③ 기타질환: 간 이형성결절, 자가면역성 췌장염, 원인불명의 재발성 급성췌장염, 담관 또는 췌관의 협착, 확장, 

누공, 간내담석 크론병, 대동맥박리, 거대세포동맥염, 대동맥 또는 대정맥의 선천기형, 복부외상
   ④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⑤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장기이식, 총담관결석, 다낭성신장, 유착태반, 자궁근종, 심부자궁내막증, 

자궁 또는 자궁경부 또는 질 선청기형, 하부비뇨기계(방광, 요도) 또는 남성생식기의 선천기형, 요도질환
 - 심장, 심혈관(2019.11.1. 시행)
   ① 심장 및 심장혈관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으로 타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 두경부(2019.5.1.시행)
   ① 두경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갑상선은 조직검사 악성종양 진단 후, 주변조직 침범확인이 필요 시)
   ② 두경부 부위의 양성종양(낭종성병변 포함)
   ③ 두경부 부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안와의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심경부감염 등
   ④ 기타 질환: 두경부 부위의 혈관기형, 림프관기형, 혈관성질환(목동맥해면굴샛길, 안와정맥류), 안와의 선천기형 등
   ⑤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 척추(2022.3.1.시행)
   ① 척추·척수·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양성종양,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외상성 질환, 혈관성 질환, 

선천성 질환
   ② 척수질환, 척추변형 
   ③ 퇴행성 질환(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④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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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세 미만 영유아 외래경감
 ○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따름

※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에 따라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등을 말함

※ "약값 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6. 안면화상에 대한 수술 보험급여

6.1.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은 운동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첫 번째 수술은 급여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 수술부터는 비급여토록 함.

6.2. 시행일: 2009.1.1.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병동‧재활)지원인력이 팀을 이루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

7.2. 실시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절차)

7.3. 대상: 제공기관에 요양급여(의료급여)를 받고자 입원한「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라 한다)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

7.4. 지정기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사업참여 신청기관에 대하여 공단이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 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수행 능력(여건) 등을 평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군병원은 참여 기관에서 제외

7.5. 관련 사이트 및 문의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종별구분 지역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100
의약분업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20/100 + 약값 총액 x 21/100 

종합병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100
의약분업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15/100 + 약값 총액 x 21/100 

병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100
의약분업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10/100 + 약값 총액 x 21/100 

의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0
의약분업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5/100 + 약값 총액 x 21/100 



113

제4절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8. 노인틀니 보험급여

8.1. 노인틀니 
○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이상
-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대상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적용횟수: 7년 이내 1회 적용 (사전 등록제 시행 치과 병·의원에서 사전등록하고, 등록한 치과 병·의원에서만 

시술)
※ 예외: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무상 사후관리기간 운영: 틀니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임시틀니 보험급여

- 틀니 장착 전 임시적 기능의  보조가 필요한 환자가 임시틀니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가능

- 신규(재)제작하는 환자 외 기존 틀니보유자는 제외
○ 시행일: 2012.7.1.(레진상 완전틀니), 2013.7.1.(부분틀니), 2015.7.1.(금속상 완전틀니)

8.2. 틀니 유지관리 행위 보험급여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급여 이전 틀니 장착자 포함)
○ 급여기준 일반원칙  

- 틀니 최종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3개월 또는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급여인정 횟수 초과 등) 전액 본인이 부담

 ※ 치과병·의원: 시술 전 항목별 급여인정 횟수 확인 및 시술일 등록(‘요양기관정보마당’ 이용) → 시술 진행
○ 적용범위: 의치수리 등 11개 항목 (진찰료, 치료재료, 약제 별도 산정불가)

구분 유지관리 행위 급여인정 횟수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연1회

간접법 연1회
개상(rebasing) 연1회

조직 조정 연2회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연2회

※제1치 100% (제2치부터 50%)
의치상 수리 연2회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연2회

교합조정
단순 연4회
복잡 연1회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2회
복잡 연1회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의 30%
○ 시행일: 2012.10.1.(레진상 완전틀니), 2013.7.1.(부분틀니), 2015.7.1.(금속상 완전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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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9.1.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상악 또는 하악 부분 무치악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적용개수 및 부위

- 적용개수: 1인당 평생 2개
-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cf. 2015.7.1. 이전 - 전치부 제한 적용)

○ 시행일: 2014.7.1.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의 30%
○ 행위 및 치료재료 수가

- 행위수가: 진료 단계별 묶음수가(3단계)
- 치료재료 수가: 임플란트 본체 식립재료에 대한 별도 수가 적용(보철재료는 행위수가에 포함)

○ 부가수술(골이식 수술)은 급여적용 제외
○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 시행 시에는 급여적용

10. 치석제거 보험급여

10.1. 치석제거 
○ 대상자: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급여횟수: 연 1회 … 횟수 초과 시 비급여

※ 연 기준은 매년 1.1.부터 당해 연도 12.31.까지 
※ 치과병·의원: 시술 전 급여횟수 확인 및 시술일 등록(‘요양기관정보마당’ 이용) → 시술 진행

○ 시행일: 2013.7.1. 

1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보험급여

11.1. 선천성 악안면 기형

○ 대상자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 22.11.1.
  확대

○ 급여적용 연령: 전체 연령
○ 시행일: 2019.3.25.
○ 본인부담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에 

따라 적용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
○ 급여보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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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분류: 성장단계별 분류와 급여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7개 교정치료와 각 교정치료 내 진료단계로 분류
- 수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표에 따름

○ 교정치료 분류
- 참1.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 참2. 악궁확장 교정치료
- 참3.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 참4. 악정형 교정치료
- 참5. 성장관찰
-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 참7.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12.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2016.10.1.~)
12.1. 초음파검사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급여대상 및 범위

-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잠복결핵감염 제외)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경우
  나)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실시한 경우

- 임산부 초음파
∙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1삼분기
일반(13주 이하) 2회
정밀(11-13주) 1회

제2,3삼분기
일반임신 (14-19주, 20-35주, 36주 이후) 각 1회

정밀(16주 이후) 1회

∙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상기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주항 제외), 
입원 중 동일 목적으로 1일 수회 시행하는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함

∙ 제2,3삼분기의 일반초음파-고위험임신의 경우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가)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나)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다)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라)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마)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

- 유도 초음파 
 ∙ 상기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항목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116

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하에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 아   래 -
  가) 유도초음파(Ⅰ): 흉막천자, 심낭천자, 더글라스와천자, 양수천자, 배액 시 시술부위 확인
  나) 유도초음파(Ⅱ): 조직생검, 세침흡인생검, 시술 시 간헐적 유도
  다) 유도초음파(Ⅲ): 시술 시 지속적 모니터링
  라) 유도초음파(Ⅳ): 고주파 열치료술, 냉동치료술과 같은 고난이도 시술

- 급여대상 및 범위 이외 추가 요양급여 인정 기준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에 관련 고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 ｢암관리법｣에 의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에게 유도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 나943다 태아정밀 심초음파는 산전진찰 결과 태아의 심장에 이상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함
∙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에 자궁부속기 및 자궁내막의 

상태 등을 보는 경우 나944라(1) 여성생식기 초음파(일반)를 산정하며, 보조생식술 관련 약제투여 
후 난포의 크기 및 수, 자궁내막두께 등을 관찰하는 경우 나940나 단순초음파(Ⅱ)를 산정함

∙ 자궁 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 시술 시 (선별급여 포함) 유도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나956라 유도초음파(Ⅳ)를 산정함 

- 상복부 초음파(2018.4.1. 시행)
∙ 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단순초음파와 진단초음파로 분류 
 1) 단순초음파: 의심되는 해부학적 부위 일부 확인 및 처치·시술 보조를 위해 실시(소수의 경우만 

실시되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 적용)
 2) 진단초음파 

가) 일반초음파
① (대상) 상복부(간․담도․비장․췌장)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1회
② (인정횟수) 상병별 진단 시 최초 1회, 다만 30일이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실행한 경우 추가 적용 가능 
③ 담낭용종 환자의 경우 용종의 크기 등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연 1회 급여 적용
     ※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이 인상되어 적용(80%)

나) 정밀초음파
① (대상) 간경변증, 만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
② (인정횟수) 연 2회

다) 제한적 초음파: 상복부(간․담낭․비장․췌장)질환의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본인부담률 80%)

라)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요양급여 하되, 그 사유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함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2019.2.1. 시행)
∙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신장·부신·방광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진단초음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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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초음파(본인부담률 80% 포함)로 분류
 1) 단순초음파 : 의심되는 해부학적 부위 일부 확인 및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위해 실시(소수의 

경우만 실시되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 적용
 2) 진단초음파 

① (대상) 하복부 또는 비뇨기 질환자 또는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 
② (인정횟수) 상병별 진단 시 최초 1회 
    ※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이 인상되어 적용(80%)
③ (복합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연 1회
     ※ 단, 1세미만 소아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는 연 2회

       ④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잔여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⑤ (상기 수술을 제외한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제한적초음파 1회

     3) 하복부, 비뇨기 질환 외 수술 시 k의 해당 부위별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요양급여 하되, 그 사유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함.

- 소아 복부 초음파(2019.3.1. 시행)
∙ 복부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장기질환으로 한정지서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만8세 미만 소아에게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 응급․중환자 초음파(2019.7.1. 시행) 

 1) 급여대상: 쇼크 등 응급상황의 원인감별, 급성 병변 판정, 치료방침결정, 처치․시술 시 보조 
등 빠른 의사결정 및 정확하고 안전한 처치를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환자

 2) 산정요건: 초음파 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검사결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남성생식기(2019.9.1.시행)
∙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1) 단순초음파: 남성생식기의 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본인부담률 80%)
  2) 진단초음파

 가) 남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된 경우 정밀로 
산정)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①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초음파검사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②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③ 만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④ 제한적 초음파: 남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시술) 후 또는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농양으로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시 1회

- 여성생식기(2020.2.1. 시행)
∙ 여성생식기(자궁의 경부․체부․내막 및 더글라스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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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행한 경우
 1) 단순초음파: 여성생식기의 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본인부담률 80%)
 2) 진단초음파

가)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된 경우 정밀로 
산정)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3) 제한적 초음파: 여성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 시 1회

- 안(안구․안와) 초음파(2020.9.1. 시행)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1) 단순초음파: 안구․안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본인부담률 80%)
  2) 진단초음파: 안구․안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3) 제한적 초음파: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회 
- 유방․액와부 초음파(2021.4.1. 시행)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 및 액와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1) 단순초음파: 유방·액와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본인부담률 80%)
  2) 진단초음파
   가)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유방양성종양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회
  3) 제한적 초음파: 유방·액와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2021.4.1. 시행)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1) 단순초음파: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본인부담률 80%)
  2) 진단초음파: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3) 제한적 초음파: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1회 
- 심장(경흉부, 부하, 태아정밀, 경식도, 심장내) 초음파(2021.9.1. 시행)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만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요양급여함)
  1) 단순초음파: 심장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본인부담률 80%)
  2) 진단초음파 
   가) 심장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① 좌심실 박출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②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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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④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⑤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3) 수술 전 초음파: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유럽심장학회 유럽마취과
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 이상의 환자에게 요양급여함

  4) 제한적 초음파: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1회
- 두경부(갑상선·부갑상선,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2022.2.15. 시행) 

  1) 갑상선·부갑상선
   가) 단순초음파: 질환 진단 이후 경과관찰 시 갑상선·부갑상선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본인부담률 80%)
   나) 진단초음파: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확인된 경우 

경과관찰 시 1회 
  2)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가) 단순초음파: 질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본인부담률 80%)
   나) 진단초음파

  ① 만 19세 미만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② 상기 ①의 산정횟수를 초과하거나 경과관찰 시 본인부담률 80% 적용 

13.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13.1. 호스피스 수가 건강보험 적용(2015.7.15.~ )
○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기 과정에 있는 환자로 환자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동의서를 작성한 가입자(수급권자) 등

     ※ 법적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제정(2016.2.3) 및 시행(2017.8.4) … 2017.8.3까지는「암관리법」

○ 서비스 유형: 입원형 및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 (입원형) 말기암환자만 해당  
- (가정형‧자문형) 말기 암ㆍ후천성면역결핍증ㆍ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ㆍ만성간경화 환자ㆍ말기만성호흡부전

○ 서비스 내용(입원형):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수립과 상담, 통증 및 신체증상 관리, 
음악‧미술 등 요법 프로그램, 사별가족관리, 환자 및 가족의 영적돌봄, 임종관리,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입원서비스, 자원연계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봉사, 환자와 가족교육(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조절 등)

○ 신청방법(입원형):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범기관)에 신청

     ※ 말기암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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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순서대로 신청가능
○ 관리기관: (입원형) ① 공단: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 ②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가정형‧자문형) 국립암센터

✜ 「연명의료결정법」제2조(정의) 제3항 및 제6항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

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
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13.2. 건강보험 적용 주요내용(입원형 기준)
○ 적용 수가: 입원일당 정액 + 별도산정(행위별수가)

- 입원일당 정액: 입원료 + 행위료 + 약제‧치료재료비용 + 호스피스 보조활동비
- 별도산정 목록: 전인적돌봄료 + 임종관리료 + 투석 + 수혈 + 마약성진통제 등

✜ 호스피스 보조활동비
 -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20, 실습20) 이수한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 소지한 자)가 간호사의 지
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 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
활 보조)을 전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 급여 별도산정 항목(행위별 수가)
- 전인적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 마약성 진통제
- 혈액암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 식대
-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 완화목적의 방사선치료
- 완화목적 시술(경피적 배액술, 경피적 위‧장루술, 경피적 신루술,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등) 
- 감염예방관리료(2016.9.)
- 유도초음파(2016.10.)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2017.10.)
- PICC(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2018.8.4)

○ 비급여 항목
- 병원급 이상의 1인실 상급병실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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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환자 본인부담
○ (입원형) 말기암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가정형‧자문형) 말기암환자: 5%, 말기후천성면역결핍증: 10%
                  말기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20%～60%

13.4.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 「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근거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신청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요양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2016.2.3), 시행(2018.2.4)으로 추가되었으나, 별도 모형개발시까지는 시범사업 운영

13.5.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찾기
○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 www.hospice.go.kr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병원 - 전문기관 찾기

13.6. 문의사항 안내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서비스 내용 및 신청 관련 사항

-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 1811-8080
○ 건강보험 수가 등 호스피스 수가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1644-2000(www.hira.or.kr)

14.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14.1.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보험급여기준
○ (시행시기) 2017.1.1.
○ (적용기간) 신청(등록)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 (대상자)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당시 몸무게 2,500ｇ이하의 

저체중출생아
○ (경감범위)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약국 포함)

15. 치면열구전색술 보험급여

15.1.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보험급여
○ 18세 이하 외래진료 및 16세 이상 18세 이하 입원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본인부담

- 15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입원진료는 본인부담률 5%
○ 급여기준: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는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는 

치아)인 제1큰 어금니 또는 제2큰 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함. 
-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항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시행일: 2017.10.1.

※ 기존 본인부담 30% : 6세 이상 14세 이하 제1대구치(2009.12.1.) ⟶ 14세 이하의 제1큰 어금니 또는 제2큰 
어금니(2012.10.1.) ⟶ 18세 이하의 제1큰 어금니 또는 제2큰 어금니(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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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부 외래경감

16.1. 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따름

종별구분 지역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
의약분업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40/100 + 약값 총액 x 30/100 

종합병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100

의약분업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30/100 + 약값 총액 x 30/100 

병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100

의약분업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20/100 + 약값 총액 x 30/100 

의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100

의약분업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10/100 + 약값 총액 x 30/100 

※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에 따라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등을 말함

※ "약값 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17. 5세~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17.1.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급여
○ (급여대상) 5세 이상~12세 이하 아동
○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 (산정횟수)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 (시행일) 2019. 1. 1.

18. 추나요법

18.1. 추나요법은‘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음 
외에는 비급여임

○ (대상질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첨 3)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에 명시된 질환

○ (산정요건) 단순추나는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복잡추나는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

○ (실시인원 제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수진자횟수 제한) 환자 당 연간 20회  
    ※ ‘연간’은 회계연도(매년 1.1.부터 12.31.)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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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본인부담률

구분 단순추나, 
특수(탈구)추나

복잡추나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그 외 질환 

건강보험
일반 50% 50%

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9) 30% 30%
10) 40% 40%

의료급여
1종 30% 30%
2종 40% 40%

○ (시행일) 2019. 4. 8.

19. 비만수술

19.1.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비만수술 및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임

○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병적 고도비만수술 대상자에게 관련분야 전문의가 수술 및 수술 전‧후 
환자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동습관 교정 및 원만한 사회활동 유도를 위하여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 (산정기준) 
  1) 외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
  2)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 (산정횟수) 수술 전‧후 각 1회

20.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면제
20.1. 재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시행일) 2025.1.1.
○  (보험급여 범위)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되는 정상분만(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면제는 건강보험(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선택진료비 등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비급여)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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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주요 개정내용 요약

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2008.9.26.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8-110호)
  - 왕진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및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등 개정

2008.10.27.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8-125호)
  -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02)검사 인정기준 신설

2008.11.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고시 제2008-131호)
  - 아리셉트에비스정(denepezil HCI경구제) 등 변경     

2008.11.28.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8-147호)
  - 아리셉트정(denepezil 경구제) : 급여기준 변경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8-149호)
  - 정맥혈전증 예방진료의 요양급여 여부 등 변경

2008.12.26.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 2008-169호)
  - 안면 화상에 대한 수술 급여 여부 및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 변경   

2008.12.30.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8-174호)
  - 헵세라정(adefovir dipivoxil 경구제) 등 급여기준 변경

2009.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2009.2.26.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9-27호)
  - 썬리듬캡슐(Pilsicainide HCI 경구제) 등 개정

2009.3.10.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9-45호)
  - 비자극검사 인정기준 및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 인정기준 등 변경

2009.3.20.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9-50호)
  - 니페드솔정(Nifedipine 경구제) 등 변경

2009. 4.22.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9-71호)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관리에 관한 기준 완화

2009.5.18.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제2009-87호)
  - 발작성수면 및 탈력환자, 지중해빈혈 등 18종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

2009.5.2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제2009-89호)
  -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등록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09.5.28.

○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관련(보험급여과-2018호)
  -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을

일선병원에서도 실시 가능토록 함
  - 적용수가: 나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자. 기타 소정점수로 산정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9-96호)
  -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건 성형술)의 급여여부 등

개정

2009.5.29.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9-97호)
  - 본인일부부담금 …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단,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2009.6.26.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요양비 처리지침 통보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90%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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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2009.7.30.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129호)
  - 본인여부 확인 관련 규정 정비 및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 제한 등 개정

2009.9.25.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9-180호)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및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개정

2009.10.30.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9-199호)
  - 헵세라정(Adefovir dipivoxil 경구제) 등 급여기준 변경

2009.11.3.

○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 알림(공공의료과-5901호)
  -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이므로 ‘응급의료관리료’산정불가
  -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가능.

2009.12.1.

○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고시 제2009-208호)
  - 등록암환자 본인부담률 입원·외래 10% → 5%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9-214호) 
  - 신설: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한방물리요법(온열요법, 한랭요법, 적외선치료)  

2009.12.30. ○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 산정 기준 통보(보험급여과-4609호)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230호 관련, 2010년 1월부터 3회에서 1회 기준으로 변경

2010.1.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제2009-239호)
  - 심장·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
  -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 입원·외래 100분의 10으로 경감(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포함)

2010. 1.28.

○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고시 제2010-15호)
  - 인체조직의 결정 조정 절차 마련 및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구성
  - 인체조직 상한금액 산정기준 마련 등
○ 의료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한·의·치의 협진 허용 관련 

일반원칙, 1장, 3장 병원급 이상 종별 직역별 산정 항목 개정 
○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전체변경)

한방과 → 한의과(일부)

2010.2.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0-18호)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타상병 병행 치료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 MRI 세부산정 기준 : 양성종양 → 4년간, 악성종양 → 매 1년마다 1회씩 등

2010.6.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0-31호) 
  -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의 인정기준 신설 등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0-32호)
  - 차등수가 적용관련 1일 8시간 이상 진료한 야간시간 대 진찰(조제)건은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2010.7.1.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0-38호)
  - 나-550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 분만수가 가산 신설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누어 적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제2010-46호)
  - 중증화상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로 경감하고 동시에 등록제 시행

2010.8.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0-56호)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 신설

2010.10.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0-75호)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MRI 세부산정 기준(척추 및 관절질환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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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2010.12.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10-100호)
  -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
  -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인정기준
  -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

2011.1.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고시 제2010-115호)
  -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의 단단문합술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진공음압 창상처치 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 인정기준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 인정기준
  -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시술자 기준 보완) 

2011.2.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고시 제2011-10호)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2011.4.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고시 제2011-37호)
  -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 
  -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의 인정기준 
  -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개흉하 추가적 심방세동 수술
  - 자기 유도 카테터 위치 제어 기술을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2011.6.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11-59호)
  -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백색소화관내시경검사후 자가형광소화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 하지정맥류 냉동제거술

2011.7.1.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1-68호)
  -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방문당으로 변경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구간 단순화(25개→17개 구간)
  -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1회당] 
  - 약-4 조제료 산정방법 변경
  - 약-5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기간 단순화(25구간→ 6개 구간)

2011.9.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11-87호)
  - 조혈모세포 및 장기이식 등 이식시 공여 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     
  - 장루·요루 장애인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1-94호)
  - 폐암, 신종양, 신장암, 전립선, 경피적 폐암, 경피적 신종양, 경피적 신장암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2011.10.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11-124호)
  -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인정기준 개정
  -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개정
  - SCL-90R(Symptom Check List-90 Revision)의 수가 산정방법 신설

2011.11.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11-129호)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의 인정기준
  - 코블레이션을 이용한 아데노이드적출술 · 편도선적출술 인정기준

2011.11.1.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1-130호)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상대가치점수 변경(3,253.89점 → 

3,781.34점) 
  -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5,157.57점) 

2012.4.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2-34호)
  - 제 2부 제1장 의약품 관리료 가-11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 변경(방문당 →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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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2012.4.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고시 제2012-39호)
  - 의원급 만성질환 재진진찰료 본인부담금 인하
   ∙ 고혈압(I10) 또는 당뇨병(E11)질환으로 의원급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환자의 

재진진찰료 경감(30%→20%)

2012.4.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고시 제2012-39호)
  - 건강검진 당일 동일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 산정가능

2012.4.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고시 제2012-39호)
  - 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로 과목명칭 변경되면서 문구 수정
  - 척추경나사(pedicle screw)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

2012.7.1.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2-17호)
  - 다-335 양전자단층 촬영 → 주.1 F-18 FDG 동위원소 사용('주' 항에 동위원소 표기)

2012.7.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2-62호)
  -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

2012.7.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2-66호)
  -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등 치과관련 행위료 기준 명시 
  - 노인틀니 급여수가 신설 : 제 18장 치과의 보철료 

2012.7.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고시 제2012-71호)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기준 신설

2012.7.1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2-78,79,80)
  - 영상장비(CT, MRI. PET)수가 인하

2012.8.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기 제2012-85)
  - 나-56-1 태반 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현장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 293.07→214.52점
  -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PCR-RFMP법]신설
  - 삼염기반복질환검사(소증폭검사) 라. 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17형] 신설 

2012.10.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고기 제2012-109호)
  - 치과 장애인 가산 대상확대 및 치과 처치 및 수술료의 15항목 수가의 100% 가산 신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2-116호)
  - 노인틀니 유지관리 수가 신설
  - Iodide(비색법) 수가 신설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기 제2012-119호)
  - 노인틀니 유지관리 기준 신설
  -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ardiac CT) 인정기준 : 64 채널 CT 이용시 산정
  -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처리 및 보관료, 치료재료(Cryo bag) 기준 개정
  - 치면열구전색술 기준 개정: 14세 이하 소아의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인정

2013.3. 
(일부는 

2.15시행)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고시 제2013-19호)
  - 필수의료서비스(응급, 산모·신생아 관련) 개선
   ∙ 만 6세 미만 소아의 평일 20시~07시 병, 의원급 외래 진료시 초·재진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 응급의료관리료 수가 인상(중앙·권역, 전문·지역),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수가 인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 인상 등
   ∙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질강처치료 신설
   ∙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수가 30%가산(분만 전·후 처치 포함)

2013.4.3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3-69호)
  - 순열 및 구개열 수술의 급여기준 개정 : 6세 이하 환자의 순열 및 구개열 수술로 인한 안면부 

변형에 대한 개선 수술시 1회 인정

2013.5.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3-72호)
  - 치면열구전색술: 14세 이하 → 18세 이하로 대상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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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

○ 건강보험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 점수(고시 제2013-129호)
  - 초음파 검사 급여화: 7개 대분류, 43개 세부분류 항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고시 제2013-143호)
  - 의원급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 9시~13시 진료시 진찰료중 기본진찰료의 30%가산(약국 조제료 등 포함)

※ 본인부담률 반영: 0%(2013.10.1.~2014.9.30.) → 가산금액의 50%(2014.10.1.~2015.9.30.) →
가산금액의 100% (2015.10.1.~)

2014.1 ○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세분화 (3단계 → 7단계)

2014.7

○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고시 제2014-100호)
  -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 1인당 2개(평생개념)  

2014.8 ○ 선택 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 축소 (진료항목별 20~100%→15~50%)

2014.9 ○ 일반병상 확대 (6인실→4인실)
○ 캡슐내시경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4.10 ○ 중증치매환자들에 모든 병용투여 의약품 보험 적용
○ 패치형 치매약에 대한 대상 확대(경증 치매환자→모든 치매환자)

2014.11 ○ 장루ㆍ요루 환자의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 건강보험 적용

2015.1 ○ 포괄간호서비스(現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2015.2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적응증, 약제·수술 등) 및 기간 확대(30일→60일)

2015.7

○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 확대(만75세→만70세)
  - 금속상 완전틀니 보험 적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부위(전치부)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20%→10%)
○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 장애인보조기기 본인부담경감(건강보험 20%→10%, 차상위 15%→0%)

2015.9
○ 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의 진단목적 초음파검사 1회 보험적용
○ 선택의사 지정범위 병원별 축소(80%→67%),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 등 선택 진료 제도 개선
○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확대(50%→70%),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 상급병실 제도 개선

2015.11 ○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정신요법료 세부인정기준(횟수 동시산정 등) 신설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2015.12 ○ 선천성 심장질환 12종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2016.1 ○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에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 경감(20%→5%, 특정기호 V273)

2016.6 ○ 결핵치료제(아벨록스정 등) 및 항암제(비미짐주 등) 급여 신설 및 확대

2016.7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 확대(만70세→만65세)
○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20%→5%)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10%→0%, 특정기호 V000)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50만원→70만원)

2016.8 ○ 지카바이러스 검사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입원 20%, 외래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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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 ○ 전액본인부담 31개 항목 80% 선별급여 전환
○ 선택의사 지정범위 병원별 축소(67%→33%) 등 선택 진료 제도 개선

2016.10 ○ 임산부 초음파, 신생아 집중 치료실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7.1

○ 조산아와 저체중출생아 출생일 이후 3년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모든 요양기관 10% 적용)
○ 임신부의 임·출산 진료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30~60%→10~40%)
○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금 확대(20만원 추가지원)
○ 내시경 세척소독료 건강보험 적용

2017.2 ○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인상 및 신설

2017.6 ○ 장기이식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 폐 및 소장 이식 추가

2017.8 ○ 면역항암제(키트루다주, 옵디보주) 급여적용

2017.9 ○ 임·출산 진료비 지원 적용대상 확대(임신상태→출산(조산,사산)이나 유산한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17.10

○ 만 45세미만 난임부부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 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경감(10%)
○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경감(10~20%→5%)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경감(30~60%→10%)
○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급여기준 초과 시 예비급여 80% 적용)

2017.11 ○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 경감(50%→30%)

2017.12 ○ 난임시술(보조생식술) 약품(조기배란 방지약품: 오가루트란주, 세트로타이드주) 급여 적용

2018.1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본인부담 정액구간 설정)
○ 60세 이상 치매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상한액: 연소득의 약 10%수준)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대상 확대 (4대중증/화상 환자 -> 전질환)

2018.4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보험 적용(산정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 80%) 
○ 보육기, 고막절개술 등 13개 항목(행위 8, 치료재료 5) 급여기준 삭제 필수급여 적용
○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 급여기준 확대 예비급여(90%) 적용

2018.7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금30-50% 차등적용)
○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50%→30%)
○ 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건강보험 적용
○ 정신건강 의학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개인정신치료, 집단정신치료)
○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 적용

2018.10 ○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검사(선별) 급여적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적용

2018.12 ○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건강보험 급여적용

2019.1
○ 100개 희귀질환 학대
 -희귀 2개, 극희귀 68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30개
○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적용

2019.2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적용

2019.4 ○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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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 ○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건강보험 급여적용

2019.7. ○ 만 45세이상(선별) 난임수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확대

2019.9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적용

2019.11 ○ 흉부,복부,전신,심장(혈관 포함) 등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건강보험 급여적용

2020.1

○ 91개 희귀질환 확대
  -희귀 10개, 극희귀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2개
○ 1세미만 조산아와 저체중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범위 변경(의원급 5% 적용)
○ 조산아와 저체중출생아 신청(등록)일부터 출생 후 5년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모든 요양기관 

5% 적용)
2020.2. ○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20.7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임산부의 경우에도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결제 가능

2020.9. ○ 두경부(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적용

2021.4. ○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적용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적용

2021.7 ○ 잠복결핵감염 본인부담 면제 산정특례 적용(0%, 특정기호 V010)

2021.9. ○ 심장(경흉부,부하,태아정밀,경식도,심장내)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적용 

2021.10. ○ 선천성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건강보험 급여적용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

2021.11.
○ 난임수술(보조생식술) 급여확대
  -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총 21회
  - 만 45세미만 본인부담률 일괄 30% 인하

2022.1.

○ 임·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
  - 지급 금액 40만원 인상 : 일태아 60만원 →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 사용 기간 연장 :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 2년
  - 지원 대상 확대 : 임산부 및 1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 지원 범위 확대 :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022.2. ○ 두경부(갑상선·부갑상선,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적용

2022.3. ○ 척추(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등)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회용 부항컵 건강보험 급여적용

2022.5. ○ C형 근관 치아(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근관치료 수가개선

2022.6. ○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 급여 적용

2022.11. ○ 선천성악안면 기형 치과교정치료 급여 확대(4→114개 희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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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2023.1.

 ○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
   -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연소득 대비 15% → 10% 초과 시
   - (재산기준 완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 7억 원 이하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 → (입원‧외래) 모든질환
   - (지원한도) 연간 3천만 원 → 연간 5천만 원 이내

2023.10.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산진다(MRI)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
  - 두통, 어지럼증의 경우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세부사항 개정,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삭제
  -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최대 1회

2024.2.

○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및 개선
  - 체외수정 내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통합관리
  - 신선배아이식 시 수정 가능한 난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지원 횟수 차감에서 제외, 

체외수정 시술횟수 4회 추가〔(기존) 체외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확대) 
신선․동결배아 구분 없이 체외시술 통합 20회)

  - 여성의 난임시술 주기에 앞서 남성의 정자 채취 및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 

2024.11.
○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등록기준 변경 및 본인부담률 인하
  - 여성 나이 45세 이상 선별급여 폐지(본인부담률 50%→30%) 
  - 현행 1인 당 시술횟수 25회 급여 제공을 출생아 기준 25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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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급여 관리

1. 보험급여의 제한
보험급여의 제한

(법 제53조 제1항)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
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
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
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
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
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
償)을 받게 되는 경우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유형
  ∙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행위)
  ∙ 강도, 절도, 방화, 실화로 인한 사고  ∙ 쌍방폭행에 의한 사고 등 
 - 유의사항
  ∙ 보통의 과실과 중대한 과실의 구분은 통상 전자는 다소간의 주의를 결한 경우이고, 

후자는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것 즉, 통상인에게 요구하는 정도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 등과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428, 1996.10.25 선고 96다30113 판결)

  ∙ 보험급여제한의 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닌 보험자인 공단임
나. 고의의 사고
 - 고의사고 유형
  ∙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단,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판단되는 자해는 보험급여 적용)  
  ∙ 쌍방폭행 행위에 의한 사고 등  
 - 자살시도자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
  ∙ 보험금 수령 등 개인 이익목적 자해행위 및 교통사고 후 건강보험적용을 목적으로 

자살시도라고 주장하는 경우, 기타 고의․ 범죄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 급여제한

보험급여의 제한
(법 제53조 제2항)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의 제한
(법 제53조 제3항)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급여의 제한
(법 제53조 제4항)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급여의 제한
(법 제53조 제5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급여의 제한
(법 제53조 제6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 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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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와 건강보험❙
∙ 업무상 재해는 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의거,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됨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보상은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및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의거 근로자가 산재승인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후 산재승인 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 재해 건강보험진료 
건 요양급여비용 정산

∙ 산재승인 신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 근로자가 거부 또는 기피 : 근로자 본인에게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 사용자의 방해 또는 은폐 :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거 사용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 산재은폐 후 건강보험진료 건 조사강화
  - 업무상재해로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산재은폐 후 건강보험진료 건에 대한 조사 강화

     ※ 업무상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아 공단이 사용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내역은 노동부로

        통보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자료로 제공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산재신청을 하여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보험급여제한 여부 조회

2.1.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법 제53조 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함

2.2. 공단은 7일 이내에 급여의 제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급여제한여부결정 통보서”로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을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회신이 있기 전에 요양급여가 종료되거나 회신 없이 7일이 경과된 때에는 공단이 당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7일이 경과된 후에 급여제한을 
결정하여 회신한 때에는 요양기관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알고 계세요? 경과실 자기피해 교통사고시 건강보험으로도 진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따른 사고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다친 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경과실 자기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도록 병의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 등 자기신체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기피해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경과실로 인한 사고는 물론 중과실로 인한 사고 시에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중과실인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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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

법조항 내  용

법 제57조 
제1항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법 제57조 
제2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 제57조 
제3항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법 제57조 
제4항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법 제57조 
제5항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4. 구상금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법 제58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제한
(법 제5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1. 구상권 대위취득요건
○ 보험급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 일반적으로 제3자라 함은 법률관계에 직접 관여하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바, 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급여 의무자인 보험자와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보험 급여를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므로, 보험급여사유를  발생시킨 직·간접의 행위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의 귀속자인 가해자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보험급여 사유를 직접 발생시킨 자와 구상권 취득의 
대상인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 법 제58조제1항에서 보험급여를 “하였다” 함은 보험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 뿐만 아니라 소정의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하게 될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 법 제58조제1항의 문리해석 및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만 대위권이 발생한다.(대판 79다211：1979.10.13.)
-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란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급여비용(요양비, 분만비 등)을 

수급권자에게 “현실로 지급”한 경우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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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급여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수급권자가 “요양을 받는 
것”, 즉 입원·외래진료 등 현실적으로 현물급여를 받은 때(대판 89다2246：1989.8.8.)를 의미하고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현실로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것
-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급여사유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 또는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 구상합의 후 수급
-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권에 불과하므로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기 전에 수급권자 스스로가 자유로이 처분,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 기타 합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58조 제2항은 
보험자의 보험급여 면책사유를 규정하여 보험자가 보험급여를 하기 전에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이중적인 손해전보를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보험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보완관계에 따른 조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5. 진료받은내용 안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5.1. 제도의 개요
○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는 알림톡 및 우편을 통해 진료받은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을 통해 가입자 등의 
재산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 진료받은내용 신고
  -신고대상
  ·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내용과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이 다른 경우
   ※ 수진자(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하여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상이 내역 신고 가능
  -신고방법
  · 최근 진료받은내용 중 대표적으로 ①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②진료받은 내용이 상이한 경우를 

확인하고 대상건의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요양기관명(소재지), 진료일수,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제외), 공단부담금 등을 확인

  · 실제 진료내역과 다른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모바일(The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및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신고 가능

5.2. 서비스 이용 방법
 ○ 진료 받은 내용 보기

- 인터넷(www.nhis.or.kr)
  · 로그인(공동인증 등) → 민원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부당청구 신고 → 진료받은 

내용 신고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로그인(공동인증 등) → 민원여기요 → 진료받은 내용 → 진료받은 내용보기

‣ 조회가능 기간: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
  ※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개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함
  ※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내용은 부모가 건강보험증에 같이 등록된 경우 조회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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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본인이 직접 로그인 후 이용

5.3. 진료받은 내용 신고 포상금

 ○ 포상금 지급 대상
  · 진료받은 내용 상이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산정

  · 법 제 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징수 처분한 징수금을 재원으로 함.
  · 포상금 산정 대상 금액은 현지조사 결과 또는 공단이 징수 처분한 징수금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 

또는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 포상금 지급기준

  ·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지급)

 ※ ‘징수금’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함.
 ※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위 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함.

6.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6.1. 제도의 개요
○ 요양기관 관련자, 그 밖의 신고인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청구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당청구 최소화

6.2. 제도의 내용
○ 신고인 유형

- 요양기관의 관련자 및 일반인 신고 그 밖의 신고인

❙기본 방향❙
◇ 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 직원 등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했던 사람, 약제⋅치료재료 제조⋅ 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했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신고인이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공단에 신고
   ☞ 공단 방문확인 및 복지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청구로 확인된 경우, 공단이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한 후 

신고내용과 관련한 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며 징수비율에 따라 지급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시행령 제75조 및 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 신고방법 및 장소, 신고대상 유형
- 신고방법
∙ 방문·우편·팩스·인터넷·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 포상금

요양기관 이용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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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행위를 기록한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부당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함께 
제출

  ※ 인터넷 이용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로그인 → 민원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부당청구 신고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 모바일 이용방법
   ‣ ‘The건강보험’ 앱 →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신고

- 신고장소
∙ 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 단, 공단 외 위 기관에 신고 시에는 공단으로 이첩된 경우에 한하여 신고접수 인정

- 신고대상 유형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
  ‣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 수진자 등 인적사항 이용 허위 청구
  ‣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미실시 진료(투약 포함) 등 청구
  ‣ 무면허 진료⋅조제, 이학요법·방사선·검사 등 청구
  ‣ 인력산정 및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
  ‣ 약제⋅치료재료 관련 부당청구
  ‣ 국가건강검진비 부당청구
  ‣ 기타 부당행위에 의한 청구 등
  ‣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관한 사항     
    ※ 신고제외 대상 : 본인부담금 과다수납 등 공단부담금이 아닌 건

○ 신고인의 뺷비밀보호뺸 장치 등
-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호 유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및 제115조(벌칙)의 규정 적용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13조(신변보호조치) 적용
∙ 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제22조(신고인의 비밀보호 등) 적용
  ※ 허위신고인에 대한 조치
    ‣ 신고인이 신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 질 경우 해당 신고인의 신고 건 접수 제한 또는 관할 

수사관서에 고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상한액
∙ 요양기관 관련자(요양기관 종사자,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 업체 종사자): 최고 20억 원
∙ 그 밖의 신고인: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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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기준

7.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7.1. 제도의 개요
○ 요양기관 진료 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양도‧대여 및 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으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 및 재정 
누수를 방지

7.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제136-2호, 2021.10.27.)

7.3. 제도의 내용
○ 신고대상

- 가족‧지인‧제3자(모르는 사람) 등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양도‧대여 및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부정사용자)을 공단에 신고

   ※ 다만, 신고서 접수 후 조사결과 보험증 등 부정사용자로 확인된 경우만 부정사용자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신고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조사담당자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 포상금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 관련자
  1)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5천만원) ×10/100]
다만, 2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 원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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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신고방법
∙ 팩스‧우편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고

      ※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신고상담 시 해당 관할지사 안내, 필요시 지사 대면조사 실시
∙ 신분증명서류, 사실 입증자료 및‘보험증 등 부정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포상금 지급 및 제외 대상
- 지급대상
∙ 부정수급자를 공단에 신고한 사람(자신의 보험증 등을 부정사용하여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 다른 사람에게 보험증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을 공단에 신고한 사람(그 신고 내용을 

기초로 공단이 해당 보험증 등을 부정사용한 부정수급자를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접수한 신고 건이 증 부정사용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자에게서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급제외 대상
∙ 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수사가 완료된 경우
∙ 공단 임직원, 경찰, 검찰 또는 공무원에게서 자료나 정보를 얻어 신고한 경우
∙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보험증 등의 부정사용에 가담하거나 그 부정사용을 방조한 경우
∙ 자체 종결 처리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거나 취소한 경우
∙ 그 밖에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등

○ 신고인의『비밀보호』등
- 공단의“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의 관련 규정 적용

 ○ 포상금액
- 부당이득 징수금액의 10%~20% 내에서 최저 2천원 ~ 최고 500만원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의 금액 포상금 산정식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포상금 지급시기
∙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포상금을 지금 받을 계좌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으면 그 신청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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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건강검진·증진과 건강검진사후관리
  ▶ 고시 개정 시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건강검진

1. 건강검진의 실시
1.1. 실시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제8조(암검진 사업 대상 암의 
종류·검진주기 등),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암검진 
실시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2. 실시대상   

∎ 일반건강검진
 ○ 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및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연도 대상자 

(전년도 미수검자,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도 검진가능)
    ※ 2018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검진대상시기 조정
      ‧ (예외)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대상 적용
 ○ 피부양자: 20세 이상자 중 출생연도(짝, 홀수)기준 대상자

(출생연도가 짝수인 경우 짝수연도, 홀수인 경우 홀수연도에 대상)
 ○ 전년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미수검자가 검진을 희망할 경우 신청 후 검진 가능
∎ 암 검진
 ○ 암 종목별 성‧연령 대상기준에 해당하고,  제외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 외 과거연도에 별도 개별검진을 실시하여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 인  
   검사결과지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는 간암발생고위험군으로 포함하여 간암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 가능
 ※ 검진주기가 2년인 암 종목은 출생연도 짝‧홀수에 따라 실시 
   예) 홀수년도 출생자인 50대 여성
    - 홀수연도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짝수연도는 대장암
    -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 영유아검진 
 ○ 대 상: 6세미만(생후 14일 ~ 71개월 이하)의 영유아
 ○ 검진횟수: 총 12회(일반검진 8회 + 구강검진 4회)
 ○ 검진시기: 14일, 4, 9, 18, 30, 42, 54, 66개월   
 ○ 검사항목: 신체계측 및 진찰,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는 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대 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검진주기: 3년
 ○ 검사항목: 기본검진, 선택검진, 확진검사 등
 ○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 … 전액 국고 부담 

구 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대상기준 40세 이상 50세 이상 40세 이상 

고위험군 40세 이상 20세 이상 54세~74세 
고위험군

검진주기 2년 1년 6개월 2년 2년 2년
간암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 상병코드로 진료내역이 있는자
 - 과거연도 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해당

폐암고위험군 
기준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자료의 흡연력 30갑년 이상인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지원사업 문진표 자료의 흡연력 30갑년 이상인 자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수검한 자는 금연을 하더라도 15년 이내면 해당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암검진 대상
제외기준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폐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함 

  ※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는 추가등록 가능(단, 간암 및 폐암의 경우는 위 조건에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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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검진항목 

구분 검 진 항 목(대상연령 등)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항목

혈액검사
(이상지질
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에 1회)

남성(24세,28,32 ...)
여성(40세,44,48 ...)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40세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양성 
및 면역자 제외

C형간염검사 56세 C형간염 항체검사 양성 자료가 
있는 자 제외

골밀도 검사 54세, 60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70대
20~34세(2년에 1회)
35~39세(1회)
40~70대(10년에 1회)

정신건강검사(조기정신증) 20~34세 2년에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구강검진 항목

1.4. 실시기간 
○ 일반건강검진

구  분 대   상 실시기간

일반건강검진 전체 대상자에게 실시 당해 연도 12.31.까지

확진검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C형간염
질환의심자만 실시 다음 연도 1.31.까지

※ 확진검사란: 일반검진결과 고혈압 ‧ 당뇨병 ‧ 폐결핵 ‧ 우울증 ‧ 조기정신증 ‧ C형간염 질환의심자가 
해당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제도(최초 1회 전액 공단부담)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 암 검진 

구    분 대    상 실시기간

1단계 검사 각 암종별 대상자에게 실시 당해 연도 12.31.까지

 2단계 이상 검사
(위암, 대장암, 폐암)

1단계 검사결과 이상 소견자에게 실시
(단, 폐암 수검자는 이상여부 관계없이 금연 및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 실시) 
다음 연도 1.31.까지  

1.5. 검진비용
○ 일반건강검진: 공단에서 전액부담
○ 암검진: 공단 90%, 수검자 10%부담(자궁경부암‧대장암은 공단 전액부담)

※ 국가암 검진 대상자의 본인부담 10%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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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시절차
○ 업무 흐름도

공단 사업장 검진기관 사업장
①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송부
(대상자 수정사항 입력
및 대상자명단 재송부)

⇄
② 사업장은 배부된 대상자명단

확인 후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변경
(추가·제외) 신청서 관할지사로 제출

③ 건강검진 실시
(사업주가 발급한  
검진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 

④ 검진결과 통보

⑤ 수검자의
사후관리

    

- EDI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별 검진대상자 명단을 팩스 및 우편으로 발송
  ∙ 사업장에서 대상자 명단을 파일로 원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지사에서 파일로  제공 가능
 - EDI 가입 사업장 
  ∙ 사업장별 검진대상자 명단을 EDI(KT 또는 웹)를 통해 전송 

  

○ 사업장(사용자)은 발송된 건강검진대상자 명부에 의해 건강검진 실시
- 검진대상자의 변경·추가·삭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하고 명단을 재 수령한 후 검진 실시
○ 실시방법

- 사용자는 공단에서 통보 받은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건강(암)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개인별로 
교부 또는 명단 사내 공지(단, 명단을 사내 공지하는 경우 암검진 항목은 개별 공지)

  ⇒ 검진대상자는 검진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출장검진 포함)하여 건강검진 실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검진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개인정보는 검진 시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검진기관에 제공하고 검진실시]

     ※ 출장검진 시 사용자는 검진장소의 확보 등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일반건강검진을 단체(출장)검진할 경우 암 검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암 검진을 받도록 안내 

1.7. 결과통보
○ 검진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

1.8. 검진기관
○ 건강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에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모아(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검진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공지사항❙
○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의 근무구분(사무직, 비사무직)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대상자 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를 11.30.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

연도 검진대상자 선정 시 사무직 기준(2년 주기)에 적용되어 검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소속근로자 중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여 수검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및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명단 확인 … 사업장

- 공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에 근무구분(사무직·비사무직) 확인
     ∙ 근무구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문의하여 분류
○ 건강검진 대상자 누락 또는 제외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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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 검진대상자로 추가신청 가능 … 출생연도 무관
- 개인종합검진, 치료 중으로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건강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제외(종합검진사유로 제외 시 검진일자 필수 작성)  
 ∙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후 변경(근무구분, 대상자 추가·제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작성 … 사업장

   - 대상자 추가 신청방법 ①‘근무구분’에 ○표, ②‘검진종목 추가’란에 추가사유 기재
       (암검진 항목은 대상기준에 해당된 경우만) 

    ※ 추가사유: ➀신규입사자 ➁근무구분변경(일반만) ➂전년도미수검(대장암불가) …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 근무구분 해당란이“공란”인 대상자는 반드시 근무구분 신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무직(2년 주기)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①‘근무구분’에 ○표, ②‘검진종목 제외’란에 제외사유 기재

     ※ 제외사유: ➀ 해외근무 ➁ 개별종합검진 ➂ 입원/치료 중 ➃ 퇴사 ➄ 근무구분변경(일반만 해당)       
               ⑥ 사망 ⑦ 전년도수검(2년주기 검진항목만 해당) ⑧ 임신 ⑨ 휴직 …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  개별종합검진 사유로 제외신청 시에는 ‘개별검진일’ 반드시 기재

- 소속지점 변경자(지점관리를 하는 사업장에 한하며 지점단위로 작성)
     ∙ 현재 검진대상자 소속지점 기준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무구분’에 ○표, ‘사유’에 종전 

소속지점기호(명단참고) 기재

    ※ 아래 지점관련사항은 검진대상자 명단 분리 제공을 위한 임의 구분으로 작성 생략 가능

지점기호 001231 지점명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추가·제외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일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 홍*동  

 ※ 설명: 지점기호가 1. 홍*동은 001000 ⇒ 001231로 변경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추가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일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 홍*동 ○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제외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일반 암전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 홍*동 ○ 제외사유 ➀ ➀
개별검진일

2 김*동 ○ 제외사유 
개별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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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검진 항목만 대상자 추가하는 경우
     ∙ 대상자 추가 신청방법 ①‘근무구분’에 ○표, ②‘검진종목 추가’란에 추가사유 기재

  ※ 추가사유: ➀신규입사자 ➁근무구분변경(일반만) ➂전년도미수검(대장암불가) …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설명) 홍*동은 전년도에 위암대상자였으나 미수검하여 희망하는 경우(전년도미수검자 대장암 추가 불가)

 
- 암검진 항목만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

     ∙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①‘근무구분’에 ○표, ②검진종목‘제외’란에 제외사유 기재

  ※ 제외사유: ➀ 해외근무 ➁ 개별종합검진 ➂ 입원/치료 중 ➃ 퇴사 ➄ 근무구분변경(일반만 해당) ⑥ 사망
             ⑦ 전년도수검(2년주기 검진항목만 해당) ⑧ 임신 ⑨ 휴직 …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  개별종합검진 사유로 제외신청 시에는 ‘개별검진일’ 반드시 기재

      (설명) 1 홍*동은 위암과 대장암을 연말까지 장기간 해외근무 사유로 제외 신청
        2 김*동은 위암,대장암,유방암,대상자이나 종합검진을 이미 실시하여 개별종합검진 사유로

암검진을 제외 신청(개별검진한 날짜를 반드시 기재)

  ※ 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퇴사를 하더라도 당해 연도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일반건강검진은 퇴사를 하면 소속 사업장의 가입자 자격으로는 일반검진을 받을 수 없음

 ○ 제출방법 …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 우편, EDI, 팩스, 내방 제출 모두 가능
  - 검진대상자의 근무구분에 대한 확인(공단) 기간을 감안하여 검진실시 예정일로부터 가능한 5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지사에 제출
 ※ 근무구분 변경은 당해연도 11.30.까지 처리(공단)되어야 다음연도 검진 대상자 구축 시 반영됩니다.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추가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일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 홍*동 ○ 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제외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일반 암전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
암

1 홍*동 ○
제외사유  

개별검진일

2 김*동 ○
제외사유 ② ② ②

개별검진일 2020.
1.20

2020.1
.20

202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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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건강검진 실시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사항 안내

○ 사업주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9조)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사업주
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제175조 제4항제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근로자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제175조 제6항제3호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이상)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띠라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1항)

- 따라서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검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 1년 1회 이상 정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 건강진단 미 실시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인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사유를 조사하여 처리함이 타당(법 제175조 제4항)
☞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을 결정

사례1) 근로자 홍ㅇㅇ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 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쀟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를 처벌

사례2) 근로자 홍ㅇㅇ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사업주가 개별 안내하고, 제1차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재차 안내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확인(서류 또는  진술 등)된 경우

  쀟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미 실시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 홍ㅇㅇ를 처벌

○ 건강진단결과의 서류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제2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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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관련 해석지침 

※ 근무구분, 과태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197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 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 다음 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예시)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TM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건축설계사, 제도사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건강진단 실시주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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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특수 건강진단은 6개월 또는 12개월, 24개월 주기(유해인자 기준)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197조 및 제202조)

- 실시주기는 전년도 실시일 다음날부터 1년(또는 6개월, 24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건강진단 미 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 건강진단 미 실시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법 제175조 제4항)인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사유를 조사하여 처리함이 타당

    ☞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을 결정

사례1) 근로자 홍ㅇㅇ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 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쀟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를 처벌

사례2) 근로자 홍ㅇㅇ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사업주가 개별안내하고, 제1차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재차 안내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확인(서류 또는  진술 등)된 경우

  쀟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미 실시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 홍ㅇㅇ를 처벌

○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실시로 갈음(시행규칙 제196조) 

❶ 일반건강진단(시행규칙 제196조)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❷ 특수건강진단(시행규칙 제200조)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별표 24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일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실시한 것으로 인정(시행규칙 제198조 제4항)

○ 제조관련 관리자의 특수검진 대상여부 
- 특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등을 

말하는 것(법 제130조)이므로
     ∙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공정과 동일한 

건물 내에 인접한 경우)에 수시 출입하여 생산 등과 관련하여 업무지시, 감독, 교육,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해당공정과 일정거리 떨어진 사무실(다른 건물)에 주로 상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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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해당 공정에 수시 출입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관리자의 
업무가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거의 매일 노출되는 정도라면 시간에 무관하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 간헐적으로 생산 공정에 출입하여 업무지시만 하는 등 해당공정에의 출입이 당해 
유해인자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예: 생산과장은 대상, 자재과장은 비대상)
○ 단시간 근로자의 정기 일반건강진단

- 검토 배경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시행규칙 

제196조 제1항)하고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 여부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계속 사용하는 
근로자중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한다면 비용 
등은 누가 지급하는지 등의 판단이 필요

  ※ 노동관계법에서 단시간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는 법 일부 적용(근로기준법) 또는 법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 결 론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인 

바, 동법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규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따라서 정기 일반 건강진단은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일반 건강진단 대상이 되므로, 사업주의 부담으로 
실시함이 타당함

     ∙ 다만, 근로자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와 관련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실시에 갈음되므로 
사업주가 별도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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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EDI 건강검진 사용방법
2.1. 로그인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및 EDI 서비스 공동인증서 등록 → 웹EDI 

메인화면(http://edi.nhis.or.kr)로 접속하여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공동인증서 등록) 후 
신고

2.2. 웹 EDI 서식메뉴 확인 
○ 공단에서 전송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확인하는 방법

- 받은 문서=>건강보험료/건강검진=>건강검진대상자 클릭  
○ 수신 자료 확인 및 대상자 명단 출력하기 

- 상단의 조회버튼 클릭/순번선택 열기/출력 버튼 클릭/대상자 명단 전체 확인 가능
○ 개인별 검진종목 확인 및 개인별 검진확인서 출력

- 조회 버튼 클릭/순번 선택 열기/건강검진대상자 불러오기 클릭/출력하고자 하는 대상자 선택 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 또는 암검진 확인서 출력 가능 (수검한 종목 포함 출력)

- 검진대상자 전체 명단을 파일로 생성 가능(사업장 확인용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검진기관제공용 파일 생성 서비스는 중단함

2.3.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하기 
○ 웹 EDI서식메뉴⇒신고/신청⇒건강검진/환급금⇒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클릭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수신 받은 사업장인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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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불러오기 클릭 → 조회시점 3개월 이전자료는
  조회구간 변경한 후 검색
- 열기 클릭하면 사업장 관련하여 자동 셋팅
- 대상자(추가/제외)명단 보기 클릭 → 개인별 검진대상자
  수정화면으로 이동

2.4. 수작업 처리방법
○ 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자 건별 선택 후 근무구분 변경 또는 검진할 항목(등록사유, 취소사유) 선택 
후 확인/저장 버튼 클릭 → 확인여부란이 “N”→Y"로 자동변경 

❙주의 사항❙
1. 변경 사항이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도 확인 여부란에 반드시“Y”로 되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Y”변경처리 해야함 
  ☞ 확인 여부란에 “N”으로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신고시“확인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옴 
  ※ 근무구분은 필수 입력사항으로서, 공란인 경우 입력하라는 메시지 팝업    

2. 검진주기와 근로자의 성·연령을 고려해 대상자 신고

< 검진주기 >
 1. 일반 검진: 사무직(2년), 비사무직(1년) 2. 위암: 40세 이상(2년)
 3. 대장암: 50세 이상(1년) 4.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2년)
 5.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2년)
 6.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 대상자에게 암검진표 개별송부
 7. 폐암: 54세~74세 고위험군(2년): 대상자에게 암검진표 개별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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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대상자 신고하는 경우
- 신규입력 버튼 클릭 → 등록, 등록취소 버튼 자동생성
- 웹 EDI상으로 보험료 고지를 한번이라도 받은 검진대상자를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가입자 성명 

입력 후 엔터를 치면 주민등록번호 자동 셋팅 (단, 검진대상자가 웹 EDI로 보험료 고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항목별 직접입력)
☞ 근무구분(사무직, 비사무직) 선택, 검사 종목별 추가등록 사유를 선택 후 등록버튼 클릭하면 자동 

저장

  

- 수작업으로 대상자 변경, 신규입력 및 확인이 완료되면 상단의 입력완료 버튼 클릭
⇒ 검진대상자 추가제외신청서 화면으로 전환 → 신고(신청) 클릭하면 신고완료
 ※ 다만, 일정부분 대상자 수정 작업 후 바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하면 나중에 작업 후 부터 

작업 가능
- 신고한 자료를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상단의 조회버튼 클릭/해당일자 열기/출력버튼 클릭하면 신고된 

대상자 내역만 출력가능

❏ 파일로 신고하는 방법

 - 생성된 자료나 작성이전의 자료를 텍스트 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선택하여 생성 가능

 - 저장 위치를 확인 후 파일명을 기재하고 클릭하면 해당 위치에 저장 위치에 
저장



155

제5절
건강검진·증진과 건강검진사후관리

○ <파일 생성> ※ 파일Layout은 제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파일 
사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취소사유코드) 　
코드 취소(사유) 코드 취소(사유)
N 취소안함(대상유지)-변경사항없음 X 취소(사무직비대상)
1 취소(종합검진자) 2 취소(치료중인자)
5 취소(상실자) 6 취소(사망자)
7 취소(전년도수검자) K 취소(임신중)
L 취소(휴직중)
*X(사무직 비대상: 일반검진만 사용가능 코드)
 7(전년도수검자: 대장암검진은 사용불가코드)
(대상자  등록사유코드)
코드 추가등록(사유) 코드 추가등록(사유)
0 추가안함(대상아님)-변경사항없음 A 추가(전년도미수검)
B 추가(인사이동(근무처변동)) C 추가(근무구분변동)
D 추가(신규입사자)

※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 ‧ 제외)신청서]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대로 
   작성되어야만 신고 가능 (신고시 타이틀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가능)

◈ XLS, TXT 파일 모두 신고 가능 

○ <파일 가져오기>

- 사업장에서 임의로 만든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파일을 “건강
검진 대상자 (추가,제외) 신청서”에 적용할 때 선택

-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신고할 파일을 선택 클릭하면 
사업장에서 수정한 자료로 새롭게 반영

○ 파일 신고 방법
- 파일 가져오기 클릭 → 확인 여부란에 신고대상자 전체가 “Y"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상단의 입력완료 클릭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신청서 메인화면 상단 신고(신청)클릭 

하면 신고완료  
- 파일 신고 시 동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무결성 제약 조건 에러 메시지 발생 
  → 동일한 주민번호가 2회 이상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1건만 남기고 삭제/저장 후 파일 가져오기 

및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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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증진 및 건강정보 제공 업무

1.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1.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 및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를억제하여, 사회·경제적 부담 최소화
- 치매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을 포함한 체계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 운동실천 효과
  ∙ 운동부족은 치매위험을 1.8배 증가시키고 전체 치매의 13%는 운동부족 때문에 발생(Norton et al, 2014)
  ∙ 운동 미 실천자는 실천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 1.9배, 관절증 1.6배, 뇌졸중 1.4배(katzmarzyk,2000)

○ 목적
- 국민에게 적절한 운동과 건강교육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신체기능 저하 방지 및 중·장기적 

의료비 절감
1.2. 사업내용
○ 대상: 전 국민
○ 종목: 표준운동, 요가, 실버(타이치, 기)체조, 댄스스포츠, 치매‧낙상예방운동 등
○ 장소: 지사 공실,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 기간: 연중
○ 운영유형: 실내‧외 운동 및 실시간 비대면 강습

- 기타시설: 대형복합시설, 지사공실에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운동 강사에 의한 운동 강습
- 경로당 등: 경로당(마을회관, 공단지사 포함)에서 노인 대상으로 운동 강사에 의한 운동 강습

○ 프로그램: 운동 강습, 건강교육, 신체기능 측정, 우울증검사, 건강수준 평가, 건강캠페인 등

1.3. 운영체계
○ 업무 흐름도

시설선정 등 준비
‣ 강습시설·종목 선정
‣ 운동강사 배치
‣ 참여 신청서 접수

건강측정·설문
‣ 건강수준평가
‣ 신체기능 측정
‣ 우울증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실내외/비대면 운동강습

‣ 건강강좌 및 캠페인

평가·모니터링
‣ 건강개선 평가
‣ 만족도 조사
‣ 제도개선 반영

※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신청 : 전국 지사(보험급여팀, 건강관리팀)

2. 금연치료 지원사업

2.1. 금연치료 지원사업
○ (지원 배경) 흡연은 개인의 기호나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병‧의원 

금연치료를 공단이 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실시 중(2015.2.25.부터)
○ (지원 내용) 

- (진료‧상담료)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
- (금연치료제)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 (인센티브) 병‧의원, 약국 3회 방문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금연치료 이수자는 신청에 의해 

1~2회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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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기관)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을 이수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제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모바일앱)에서 검색 

○ (지원 대상)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 참여 등록한 모든 국민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 1년에 3번까지 지원(연간 최대 36주)

▣ 금연치료 이용 절차

▣ 금연치료 문의: (금연상담센터) 033-811-2090

3. 건강증진센터 운영 

3.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심뇌혈관계 유병률 증가와 노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 사후 보험급여가 아닌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확대 필요
- 국가건강검진결과 만성질환위험군 대상 운동·영양상담, 운동처방·지도 등 전문가 중재 서비스를 

통한 질병예방 필요
○ 목적

- 사망원인의 30%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위험군(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운동·영양처방과 운동지도)제공으로 건강개선 유도

3.2. 사업내용
○ 설치장소: 14개 지사
 - 건강증진센터 14개 지사(강남서부, 구로, 영등포남부, 안양, 인천부평, 시흥, 부산서부, 울산남부, 

대구달서, 김천, 광주북부, 전주북부, 대전서부, 청주동부)
○ 설치장비: 트레드밀, 바이크, 체스트프레스, 레그프레스 등
○ 프로그램: 기초체력측정, 운동·영양 처방, 영양상담, 운동지도
○ 이용대상: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군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사전 예약제 운영, 유선 및 방문 예약가능)

3.3. 운영체계
○ 개인별 맞춤형 One-stop 서비스 건강관리시스템

(회원카드 발급)
➡

(전산기록유지)
➡

(운동·영양지도)
➡

(3개월 이용후)
➡

(수료후 사후관리)

•생활습관평가 •기초체력측정
•운동·영양처방

•스트레칭교육
•운동·영양지도

•체력 재측정
•운동 재처방

•지역자원 연계
•전화상담 등

※ 유산소 운동장비는 개인별 체력상태에 따라 부여된 심박수 내에서 자동제어, 운동효과와 안전성 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를 통해 건강증진센터에서 이용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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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검진사후관리 업무

1. 사업개요
○ 목적: 가입자 중 건강검진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 상담을 통하여 생활습관 개선, 건강상담, 

질병정보 제공으로 건강향상 및 질병이환을 방지하고 영유아검진결과‘심화평가 권고’대상자 
정밀검사를 독려하여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발달장애 후유증 최소화

○ 실시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2
2. 사업내용
○ 검진결과 사후관리 사업

- 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사증후군
∙ 목적: 검진결과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 변화와 생활습관의 위험요인을 알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행동 목표 설정과 동시에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 내용: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상담과 건강정보 
제공(문고, 건강메세지 등) 등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 이행 방지

    → 사업대상: 검진결과 대사증후군 건강위험요인* 1개이상 보유자
      - (주의군) 건강 위험요인 1~2개 보유자, (위험군) 건강 위험요인 3개 이상 보유자
         * 복부비만, 높은혈압, 높은혈당, 높은중성지방, 낮은HDL콜레스테롤
    → 관리방법: 안내문 발송(전자문서, 우편), 6개월 중 건강상담(최대 2회), 건강메시지(LMS 

14회), 건강 정보제공(건강문고, The 건강보험 앱 등), 자가측정기(혈압, 혈당기) 대여

대상자발췌 발췌현황 통보 안내문 발송 계획수립 1차 건강상담
(건강생활 실천계획)

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2차 건강상담
(건강생활 모니터링)

건강정보제공
(LMS, 문고)

∙ 참여방법: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 수령 후 지사로 직접 유선 연락하여 

신청을 하거나 공단직원이 전화로 사업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동의를 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맞춤형 건강상담을 위해 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후, 본인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 검진결과 사후관리
∙ 목적: 사업장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보건교육, 건강상담 등)으로 근로자 

건강수준 향상 도모
∙ 내용: 보건교육, 맞춤형 건강상담, 건강정보 제공(건강위험지표, 건강문고, LMS 등), 

운동프로그램, 건강부스 등

         

사업장 발췌
(전년도 수검 기준)

안내문 발송 및
사업장 선택

사업 계획 수립
(교육일시, 장소 등)

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사업 수행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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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공단에서 사업장에 사업취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 수령 후 지사로 직접 유선 

연락하여 신청을 하거나 공단직원이 유선으로 사업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 동의를 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자 보건소 연계
∙ 목적: 결과활용 동의자의 보건소 연계를 통한 전문 보건서비스 제공 등 검진사후관리율을 제고
∙ 근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 전송주기: 매월 1회
∙ 내용: 건강검진 수검자가‘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결과활용 동의자의 검진결과를 보건소에 연계

(검진기관) (공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소)

① 검진비용 청구 시
활용동의여부를 
입력

② 결과활용 동의서는 
공단 지사에 송부

① 결과활용 동의서 접수 
및 보관

② 결과활용동의자 정보 
   및 일반 건강검진 자료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매월)

① 활용동의자를 관할 보건
소별로 분류(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① 방문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

※ 유의사항
  ☞ ｢건강검진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참조)에 결과 활용동의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검진비용 청구 시 ‘결과활용동의여부’를 건강검진 포털시스템에 ‘결과활용동의여부/동의일자’에 입력이 된 경우에만 
공단 전산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력사항 확인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결과 사후관리 인지기능 저하자
∙ 목적: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등 선제적 대응으로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최소화
∙ 내용: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인지기능 관련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임을 알리고, 

치매안심센터의 무료 치매검진 사업(CIST 검사 등), 치매 상담콜센터, 공단의 장기요양 서비스 안내
∙ 참여방법:

     공단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 수령 후 전국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로 직접 유선 연락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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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검진결과 사후관리 
∙ 영유아검진 발달평가(K-DST) 판정결과‘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가정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실시를 안내함으로써 조기․적기치료 유도 및 이용가능한 지역사회서비스 안내

대상자 발췌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대상 안내문 
발송

․ 영유아검진 발달평가(K-DST) 판정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임을 안내
․ 발달전문가 상담 또는 발달 정밀검사 실시 여부 확인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 안내 등

  ※ 지역사회서비스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등 재활치료사업 및 상담서비스 

∙ 정밀의료기관 현황조회: 통합홈페이지>건강모아(건강iN)>검진기관/병(의)원 찾기>병(의)원 
                       찾기>특성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기관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관할 보건소):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주거,  

 의료),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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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업무

1. 개요
○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활성화’ 도모

-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의료 
활성화 도모

국민건강증진

①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1차 의료 활성화②건강지원사업 제공

③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 주요내용
- 대상 질환: 고혈압(I10~I13, I15) 및 당뇨병(E10~14) 환자
- 환자 인센티브: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20%) 및 질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인센티브: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 지급

2. 사업내용
○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2012.4.1.~)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상병이 고혈압(I10~I13, I15), 당뇨병(E10~14)으로 진료하는 경우만 해당

- 경감절차 흐름도 

 질환관리
의사표명

의사로부터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해 의원에서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겠다고 의사(意思)를 표명한 환자

뿢
진료기록부
기록·보관 대상 환자가 의사(意思)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

                    뿢

 
진찰료 
경  감

질환관리 의사표명 익일부터 직접 내원 진료 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금 30% → 20%로 경감

※ 단, 만 65세 이상 정액제 대상자(요양급여비용 총액 15,000원 이하)는 이미 경감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으나,
  차상위 가입자 등 정률제(15,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경감대상임

○ 건강지원사업 제공(2012.7.1.~) 

고혈압·당뇨병은 정기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 등 자가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단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자 및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건강생활 
실천 알림서비스(LMS), 건강관리책자 제공, 혈압측정기·혈당측정기 대여서비스, 적정투약관리 전문건강상담, 
질환교육서비스 및 개별건강 상담 등 건강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건강지원사업 대상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내역이 있는 자 중 서비스 신청자(사업안내문 발송 시 신청서 제공)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자발적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자 검진결과 유질환자 중 건강지원 사업에 동의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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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전화: 1577-1000 
∙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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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피부양자 인정기준

□ 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6.>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시 비동거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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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체계 개편으로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 기준

‣ 부양요건
     - 형제자매: 불인정(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
     - 이혼․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 인정
     - 배우자의 계부모: 피부양자 인정

‣ 소득요건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이하인 자는 현행 유지

‣ 재산요건
     - 재산 5.4억원 이하이거나 재산 5.4억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자는 인정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재산요건 충족해야 인정
     - 형제자매: 재산 1.8억원 이하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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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별표 1의 2 ] <개정 2023. 9. 1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별표1의2’ 제1호 라목 : 다만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할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본인에게만 적용(직장가입자인 배우자는 별개의 자격인 직장가입자이므로 소득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음) 【자격부-5011호(20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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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전자민원신청 안내

1. 4대사회보험 정보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 일반사용자용(비회원 이용가능)

▶ 일반적인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 체계도, 업무 등 소개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대한 소개
▶ 4대사회보험별 안내 및 담당기관에 대한 소개
▶ 복지정보, 노동 및 취업, 경제활동, 안전관리정보
▶ 각 기관 및 주소지별 지사 검색, 병원·약국 찾기
▶ 4대보험 자격기준 및 신고안내
▶ 자료실(신고서식자료, 법령자료, 기타자료)
▶ 정보공개제도 및 EDI 소개
▶ 전자민원업무 안내 민원사례 조회
▶ 각 보험 및 사이트에 대한 묻고 답하기

○ 회원가입자용(회원가입 및 필요)

사업장 회원

▶ 사업장의 신규가입, 변경, 탈퇴신고
▶ 피부양자의 취득·상실신고(건강보험)
▶ 각 기관 고유민원 신청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와 연결하여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가입자의 취득·내용변경·상실신고
▶ 창구/포털/EDI 접수분의 민원처리현황 조회
▶ 사업장의 국민연금 납입내역 조회 및 산재보험료 모의산정

○ 개인(회원가입 없이 필요)
개인

▶ 지역가입자의 가입, 변경·상실신고(건강보험, 국민연금)
▶ 창구/포털 민원신고 처리결과 조회
▶ (지역가입자)연금보험료납입내역 및 납입증명서
▶ (지역)건강보험료 모의산정

▶ 피부양자의 취득·상실신고(건강보험)
▶ (개인)연금가입이력 및 예상국민연금액 조회
▶ (개인)병·의원 진료내역 조회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와 연결하여 보험료 조회/납부

2. 4대사회보험 전자민원신청 이용방법
○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회원가입: 4대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의 [전자민원신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단,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 Window Explorer Ver. 6.0에 최적화

- 사업장회원(개인 및 법인사업장):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회원정보의 수정(변경) 및 회원 탈퇴(해지)절차

-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를 수정·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로그인한 후 [회원정보], [회원탈퇴]를 
선택하여 [탈퇴]를 클릭하면 됨.

○ 아이디·비밀번호의 변경 및 비밀번호 분실시 조치요령
- 아이디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탈퇴 후 원하는 아이디로 재가입 다만, 기존의 탈퇴 아이디로는 

재가입할 수 없음.
- 비밀번호 변경은 로그인 후 로그인창의 [회원정보],[회원정보수정] 화면에서 변경한 후 화면하단의 

[수정]을 선택하면 됨.
- 비밀번호 또는 아이디를 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로그인창의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화면에서 

기초사항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이 되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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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로그인 및 공동인증서 확인(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시 공동인증서 필요)
- 개인은 개인에 대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 사업장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사업장명의의 공동인증서
- 개인사업장의 경우는 대표자 개인(주민번호 ID)의 공동인증서도 가능
∙ 사업장용으로 발급된 개인인증서는 사용불가
∙ 인증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발급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인증서 발급절차 및 

사용방법’ 참고
○ 민원서식별 전자민원신고서 입력

- 로그인을 하고 ‘민원신청’을 선택하면 회원유형별(개인, 사업장)로 ‘민원신고서식’ 화면이 표시되며, 
  각 민원신청 서식메뉴의 안내 문구를 참조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함.
- 사업장회원의 경우 신규사업장 성립신고, 직장가입자 취득, 상실 및 퇴직시보수총액신고업무는 

[민원신청하기] 옆의 [작성안내]를 클릭하면 자세한 신고절차를 따라해 볼 수 있음.
- 개인은 각 서식별로 [민원신청하기] 옆의 [작성안내]를 클릭
- 민원신고서식 입력 중 입력항목에 대한 안내는 [작성안내]를 참고하고 추가문의는 가까운 

관련기관 지사에 문의(메인화면 [정보마당의 4대사회보험지사검색] 참조)
○ 신고민원의 처리현황 조회

- 포털/창구/EDI로 접수한 4대사회보험 공통민원신고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로그인 한 후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각 기관별로 확인해볼 수 있음.

- 포털전자민원신청시에는 민원처리결과가 ‘전송완료’, ‘접수완료’로 표시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상태임.
- ‘접수오류’로 확인되면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한 후 추가입력, 재전송, 취소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음.
- 처리결과가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기관에서 처리가 완료
- ‘처리오류’, ‘일부오류’ 등의 오류건은 오류내역 확인 후 표시된 처리지사 및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 첨부서류의 처리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는 G4C(전자정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기존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음의 경우 첨부서류는 ‘민원처리현황조회’ 또는 ‘접수완료’ 화면에서 확인된 관련 기관 지사에 우편 
  또는 Fax로 송부하여야 함. 첨부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연락처와 민원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

→ 신규사업장 성립신고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신고 (서식자료실의 ‘고용보험 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입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제출

→ 국민연금 임의 가입사업장(법인·전문 직종을 제외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성립 및 
탈퇴신고 시 근로자 동의서

→ 기타 기관에서 정한 첨부서류 필요시
3. 서비스 이용수수료 부과여부

- 4대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의 이용수수료는 없음.
-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 및 타인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인증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증서의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인터넷뱅킹을 위한 인증서는 발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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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인증서의 발급절차 및 사용방법
○ 공동인증서: 정부가 지정한 국가공동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인증서를 

말하며, 인터넷으로 민원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함.
- 포털사이트에서 별도의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기존에 발급된 개인 또는 사업장의 인터넷뱅킹용, 
  전자입찰용 인증서를 본인 확인절차로 이용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절차’를 참고

○ 공동인증기관: 공동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 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인력·기술력·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함.

-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이 
  공동인증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등록대행기관: 개인 및 법인용 인증서의 경우 등록신청은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기관과 멀리 떨어져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인증기관과 사용자 사이에 등록 대행기관을 두어 
   인증기관 대신 사용자들의 인증서 신청시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함.

* 주요 공동인증 기관별 등록대행 기관

금융결제원

은행(KDB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하나, IBK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중앙회,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HSBC, Deutsche 
Bank, Bank of America, J,P. Morgan, BNP PARIBAS),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
합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전자인증 상공회의소, 한국조달연구원 등

한국증권전산 증권사(신영, 신동아, 삼성, 동부, 대우, 삼성, 굿모닝신한, 유화, 신흥, 메리츠, 우리, 동양, 교보, 
동부, 하나, 겟모아, 브릿지, 서울, 한화 등)

한국정보인증 상공회의소, 조달청, 우체국, 싸인포유 등

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 PSMKorea
 

○ 인증서 발급절차
① 공동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 신청서와 신원확인서류를 제출
∙ 개인: 신분증, 도장(서명)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② 공동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
③ 사용자는 공동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관련 응용프로그램
   (플러그인)을 내려 받아 자신의 PC에 설치
④ 공동인증서 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 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등) 선택, 비밀번호 설정 등을 수행하여 공동인증서를 설치

5. Single Sign-On(싱글사인온) 
- 포털사이트와 4대보험 기관사이트 간에 쌍방향으로 SSO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한 곳의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다른 기관 사이트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

6. 4대보험 공통업무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은 포털사이트 자료실의 서식자료실에 있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 www.4insure.or.kr (☎ 063-713-6699)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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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c.or.kr (☎ 1355)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홈페이지 : www.welco.or.kr (☎ 1588-0075)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 www.work.go.kr (☎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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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년 7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스웨덴, 독일, 일본,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 1995년 수발보험(독일), 2000년도 개호보험(일본) 전 국민 대상 실시

2. 노인장기요양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 장기화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등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던 노인부양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책임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 인구의 고령화·핵가족화 등 가족관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의한 노인층의 부양책임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추가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까지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향후 예상되는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전망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급여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등급판정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상 본인 이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이 
동시에 배제된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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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범위>

구 분 적용 대상자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전 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한 외국근로자 및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보험료 부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
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 재원 조달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험료 납부대상: 건강보험과 동일 
- 보험료 고지·납부: 하나의 고지서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지만 납부는 

합산된 금액으로 통합 납부
○ 국가 부담(정부지원)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를 전액 부담

○ 급여를 받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을 받아야 함)
  ∙ 그 외 다른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천

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는 60% 감경
  ∙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40% 또는 60%를 차등하여 감경

5.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시설급여는 정원 기준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5~9명인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로 구분되나, 현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받게 되는 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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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5∼9명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
‣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의 경우,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미시행

<비급여대상>
‣ 식사 재료비, 상급병상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이․미용 등을 위한 비용

6.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이용 절차
○ 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www.longtermcare. or.kr), 모바일(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 인정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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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락하여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인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조사내용: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인정조사 부분과 희망급여, 

생활환경, 질병 및 증상 등 장기요양급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항목 등
○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합니다.

※ 등급판정기준: 노인등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심의․의결
  ∙ 설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
  ∙ 위원수: 15인(위원장 포함)
  ∙ 위원자격: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인정결과 통지 
   공단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발급되는 서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안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의 개별적인 기능상태,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된 급여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종류·내용과 비용 안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불가능한 복지용구 안내

○ 급여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월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개별적인 기능상태 등이 반영된 급여이용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기능상태, 희망급여 등 변화 시 관할 공단 지사(운영센터)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이용계획 등 재작성을 요청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수급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기관이나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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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시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 권장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에 의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때, 공단은 수급자(가족 등)에게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급여이용절차 등을 안내하며,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재조정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재원 조달
-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으로 충당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험료 납부대상: 건강보험과 동일 
- 보험료 고지·납부: 하나의 고지서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지만 납부는 
  합산된 금액으로 통합 납부

○ 국가 부담(정부지원)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를 전액 부담
○ 급여를 받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을 받아야 함)
  ∙ 그 외 다른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천

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는 60% 감경
  ∙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40% 또는 60%를 차등하여 감경

7.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고인 유형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자
∙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가족)
- 그 밖의 신고인(기타 일반인)

○ 신고 방법(실명/익명)
-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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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실명/익명) 신고하기)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장기요양→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신고→(실명/익명) 신고하기)

      ※ 익명신고는 인터넷, 모바일 앱 접수만 가능
- 내방·우편: 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지역본부
- 공단직원이 방문: 부득이한 경우로 공단 직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신고상담 전용전화(공단 업무담당자와 직접 연결)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인천·경기 031-230-7914
  본부 033-811-2008
  ※ 업무담당자가 신고 관련 상당(접수는 불가)

○ 신고대상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

※ 부당청구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근무시간 늘려 거짓으로 청구
 • 태그만 찍고 방문서비스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시간, 일수를 늘려서 거짓으로 청구
 •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

○ 포상금액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가족) 및 그 밖의 신고인(일반인) : 최대 500만 원

  ※ 익명신고는 포상금 제급제외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신고건 처리 절차

신고
접수

처리방법 결정
(부당청구 신고건 

처리위원회)
부당사실 확인
(현지조사 등)

부당금액
확인·징수 

포상금 지급결정
(장기요양포상
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신고인 보호

-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8. 부당수급자 등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 의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신고건 처리 절차

신고
접수

직권재조사 결정
(급여관리심의위원회)

직권재조사․
등급재판정

급여제한 또는 
부당이득 결정

포상금 지급결정
(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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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건강보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공
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YYYY.MM.DD)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

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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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4쪽 중 2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
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공단 서식)
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해 해당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7.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
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
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ㆍ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
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9.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

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

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고용ㆍ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
1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6.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며 고용ㆍ산재보험의 일시납부하는 개산보

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
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희망일"에 “[√]”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건강보험 Web EDI 또는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아이디도 같이 적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아이디를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더하되,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을 희망하면 포함합니다.
3.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중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3.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4.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3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4쪽의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1. “상시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 수”란에는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사업장의“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됩니다).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
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
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
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

리 
사업장 해당(적용)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 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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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연번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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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4쪽)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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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0. 26.>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

신고번호)

변경 내용

연월일
(YYYY.MM.DD)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성명 2.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
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산재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ㆍ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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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유의사항

1. 근무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용)변동신고서”를, 고용ㆍ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를 별도 해당 공단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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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0. 26.>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내용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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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

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

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

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처리 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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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사업장관리번호  □ 분리 신청서
                                  □ 변경
 ※ 기재요령은 신청서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통합․분리․변경 신청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에만 기재)

□ 사용  □ 미사용

구  분 사업장관리번호
해당보험

구  분 사업장관리번
호

해당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사업장
관리번호1 □    □    □    □ 사업장

관리번호1 □    □    □    □

사업장
관리번호2 □    □    □    □ 사업장

관리번호2 □    □    □    □

사업장
관리번호3 □    □    □    □ 사업장

관리번호3 □    □    □    □

사업장
관리번호4 □    □    □    □ 사업장

관리번호4 □    □    □    □

※ 통합신청의 경우 변경 후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기재할 경우 기재된 사업장
관리번호로 통합됩니다.

※ 분리신청의 경우 변경 후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마시고, 『사업장관리번호1』란에 분리할 보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변경된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업장관리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여부』란에 체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아래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직원이 확인할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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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26.>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신고(신
청)사유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ㆍ산재보험(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 발생일자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

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

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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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임의적용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

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

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표시 하십시오.

3.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신청서) 제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

리 
사업장 탈퇴(보험

관계 소멸ㆍ해지)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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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9. 6. 12.>

임의계속 [ ] 가입
 [ ] 탈퇴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가입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퇴직
사업장
(기관)

⑤ 명칭

⑥ 재직기간
        .     .    .  ∼         .     . 

  .
(        개
월)

피부양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 장애인·국가유공자 ⑪ 외국인 추가 

발급

코드
종류 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

자격
체류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탈퇴)을 신청하고, 임의계속가

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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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첨부서류

(임의계속 

가입의 

경우만 

제출)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

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

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

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

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입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
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작 성 방 법

○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  ]가입"에, 탈퇴인 경우 "[  ]탈퇴"에 "∨"표시합니다.

 ① ∼ ④: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⑥: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⑦ ∼ ⑪: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다만, 임의계속탈퇴 신청의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⑨: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

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

<13>, 장루·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⑪: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

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자격취득 확인 통

지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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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10>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①사업장

명 칭 관리번호

소재지

②가입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국 적 체류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담당 직원
확인사항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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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신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② 신청인(가입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신청인(가입자)의 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전화번호"
란에는 신청인(가입자)의 자택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국적" 및 "체류자격"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적용제외 확인 및 

통지 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국민건강보험공단) 처 리 기 관(국민건강보험공단) 처 리 기 관(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210

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211

제 7 절
각종서식



212

2025 사업장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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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10. 26.>

ㆍ ㆍ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고지방법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

수신자 성명                     사용자와 관계                연락처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세대주

건강보험증번호(납부자번호)                        세대주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고지방법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 인터넷 홈페이지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

수신자 성명                     세대주와 관계                연락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해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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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

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4. 고지방법 중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선택한 경우 고지 사실을 안내하는 문서가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따로 전송

됩니다.

작성방법

 직장가입자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무원교직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신청보험란 및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와 전자고지 받는 방법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시를 하고, 고지

방법 중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괄호 안에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그 밖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괄호 

안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고지 사실 안내문의 수신방법을 적습니다.

 “그 밖의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중 공단이 지정한 자를 통해 고지받는 방법을 말합

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

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수신자란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사람의 성명, 사업장 대표 및 세대주와의 관계, 연락처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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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앞면)

사업장 합산고지·합산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서

※ 공단기재사항

결
재

담당 팀장 부장 지사장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용자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합산고지
[ 〕신규
[ ] 해지

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시작(종료)년월: 20    년    월부터 

* 합산고지는 4대 보험료를 합산하여 한 장의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 각 보험별로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대표자명 ③고지유형(OCR, 자동이체)이 모두 일치해야 합산고지 신청 가능합니다.
* 합산고지 신청 시 기존의 보험별 구분 자동이체 신청사항은 직권으로 해지됩니다.

합산(계좌)
자동이체

[ 〕신규
[ ] 변경
[ ] 해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업장명)

예금주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이체적용
시작(종료)년월        월부터 이체희망일

선택
□ 익월10일
□ 당월말일

 ※ 자동이체시작월 7월, 이체희망일 ‘익월 10일(납
기)’ 선택할 경우, 8월10일 최초 출금

출금우선순위 □ 지정  
□ 미지정

지정시, 출금 우선순위를 1,2,3,4 로 표기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

※ 출금우선순위 미지정 시, 출금된 금액은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보험별로 배분됨

* 합산고지 사업장만 신청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출금합니다.(출금일+2일(영업일기준) 납부 확인가능)
* 보험관계의 변동(성립, 탈퇴 등)으로 합산고지신청이 해지되면 합산자동이체가 별도의 통지없이 직권해지 됩니다.
* 하나의 보험이라도 3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되면 합산 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자동이체로 납부기한 내 완납 시 각각 250원 감액 혜택 적용됩니다.

전자고지

[ 〕신규
[ ] 변경
[ ] 해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자고지방법 □전자우편 □휴대전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수신자 성명 

* 휴대전화고지 신청의 경우 SK텔레콤 회원은 별도로 모바일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합산고지 신청처리, 자동이체,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필수항목) 성명, 전화번호, 계좌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전자우편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
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합산고지, 합산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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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 기재요령 >

※ 합산고지 신청
• 서식 제목의 “□신규”, “□해지” 중 해당사항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현재 가입하여 적용받고 있는 보험가입여부에 “☑” 표시를 하십시오.
• 합산고지 신청 또는 해지 시 적용시작(종료)년월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자동이체 신청
• “신청내용”에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자동이체 적용시작년월”에 이체 시작을 희망하는 고지월을 기재하시고 “이체희망일”에  “☑” 표시하여 선택하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시고, 합산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동의함’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기재사항과 거래약관이 상이하므로‘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이용바랍니다.
※ 전자고지 신청
• 사립학교 건강보험료의 경우 회계코드(2자리)별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신청/해지 처리됩니다.
• 수신처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빽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빽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기타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유의사항 >
※ 합산고지 신청
• 합산고지 신청 및 해지 당월적용 기준은 자동이체 정기 청구 마감일 기준 입니다.
• 합산고지서 발송 신청 시 보험별 구분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산고지 해지 신청 시 구분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합산고지서 발송 주소 적용 기준 : 직장보험료 고지서 발송 주소 기준 적용(건강>연금>고용>산재)

<계좌 자동이체 거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계좌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절차 및 방
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을 말합니다.

  2. “합산자동이체”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에
서 자동이체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이 보험별 출금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자동이체 신청) 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 2일(토요일 및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합산자동이체 신
청은 공단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 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제4조(출금시기) ①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출금일을 자동이체 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해당 출금일에 선(先)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금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
제5조(출금) ① 공단은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공단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출금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종전 
‘합산고지’ 하는 보험 외의 다른 보험이 추가(적용)되어도 합산고지가 유지되면 공단은 증가된 보험의 보험료를 더하여 합
산한 총액을 자동이체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별 출금순위가 지정된 경우 공단은 추가되는 보험을 마지막 출금 순
위로 지정하며, 여러 보험이 동시에 추가될 때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순으로 기존에 지정한 출금 우선순위 다음으
로 출금순위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납부 처리합니다. 신청인이 출금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조(출금 기준) 자동이체 금액은 그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해당 출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됩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 출금일에 공단에서 청구한 보험료 외에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과실 책임) ①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한도를 포함한다)이 납기일 현재 공단의 청구 금
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신청인이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9조(자동이체의 해지) ①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이체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 외의 자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하여 6개월(지역가입자), 3개월(사업장) 이상 자동이체가 되
지 않으면 해당 자동이체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합산 고지하는 보험이 없게 되는 경우 합산자동이체를 별도의 
통지 없이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자동이체를 원하면 공단에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이 자격상실 시에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단,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제10조(정보의 제공) ① 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와 관련된 계좌정
보[거래은행(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② 공단은 민원상담 및 자동이체 신청(신규․변경․해지) 접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좌정보 중 일부를 국
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납부의무
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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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쪽)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수신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증번호(사업자기호)

가입자 또는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관리)번호

환자
성    명 주민등록(관리)번호

주    소 (전화 :            )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진료(조제투약)기간    .  .  .  ~    .  .  .

상병명 상병분류기호 상병외인
분류기호

조 회 사 유
(란이 부족한  

경우 
뒷면활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제
한 여부를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기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쁄
요양기관대표자  귀하

결 정 사 항  1. 급여적용  2. 조건부 급여적용(선 요양급여 사후관리) 3. 급여제한  

제한근거(‘○’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요양급여제한
개시일 또는 

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주 : 1. 이 조회서는 요양기관이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는 공단에 송부하면, 공단은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요양기관에 송부합니다.

2. 요양기관은 우선 요양급여를 하고 이 조회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은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3. 결정사항 중 “2”는 공단이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급여제한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만일 요양급여 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로 정산하게 됩니
다. 

4.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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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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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10.24.>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급여를 받을 사

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명 장애 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② 보조기기

명칭 코드

구입일

③ 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일

제품제조번호 표준코드

④ 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

⑤ 기준액
⑥ 고시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만 적습니다)

⑦ 실구입금액

(⑧+⑨)
⑧ 본인부담액 ⑨ 청구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⑩ 
수령

계좌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보조기기 제조ㆍ대여ㆍ판매업소 계좌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 
(압류방지 계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⑪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사용 가능 기간 등)를 「사회보장기본

법」 제37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급여를 받을 사람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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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나.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그 밖의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목발, 흰 지팡이 및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 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업소에
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5.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
보행보조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6. 보조기기 급여비의 수령계좌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인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
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1부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보조차의 경우에
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보조차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
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급여를 받을 사람: 급여를 받을 사람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② 보조기기: 구입한 보조기기의 명칭과 보조기기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제품정보: 구입한 보조기기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 연월일, 제품제조번호 및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 제품제조번호와 표준코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

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④ 구입처: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미등록 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적습니다.
⑤ 기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 기준액을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한 경우에는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⑥ 고시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⑦ 실구입금액: 구입한 보조기기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자세보조용구는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실구입금액을 적습니다.
⑧ 본인부담액: 실구입금액이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실구입
금액이 기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실구입금액이
고시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시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세보조용구는 실구입금액을 적습니다.

⑨ 청구금액: ⑤, ⑥ 및 ⑦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ㆍ2)에
해당하는 경감 대상자는 가장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1> 전동휠체어(기준액 2,09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과 ⑨ 청구금액란에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예시 2> 전동스쿠터(기준액 1,67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167,000원의 10%인 167,000원과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인 33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497,000원을 적고, ⑨ 청구금액란에는 가장 낮은 금액인 1,670,000원의 90%인 1,503,000원을 적습니다.

  <예시 3> 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500,000원의 10%인 50,000원과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인 5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100,000원을 적고,
⑨ 청구금액란에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000원의 90%인 450,000원을 적습니다.

⑩ 수령계좌: 보조기기 급여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
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

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보조기기 제조대여판매업소 계좌: 보조기기 제조대여판매업소의 법인 또는 대표자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⑫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이
진료받은 사람으로서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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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10.24.>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

애

정

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척수손상

[  ]완전     [  ]불완

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척수손상

[  ]완전      [  ]불

완전

③ 처방 보조기기

[  ] 자세보조용구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 다리 및 발 지지대

[  ] 이동식전동리프트         [  ] 욕창예방매트리스       [  ] 욕창예방방석

[  ] 맞춤형 교정신발류        [  ] 전방보행보조차          [  ] 후방보행보조차

[  ] 의지⋅보조기 유형:                             [  ]우    [  ]좌

④ 

검

사 

결

과

자세

보조

용구

다리  
맨손근력검사

우 (    )등급,  좌 (    )등급

큰동작기능
분류체계
(GMFCS)

영상의학

검사

코브각도
(Cobb’s angle)      (     도 ) 

척추앞굽음            (      도 )

척추뒤굽음             (      도 )

엉덩관절이동지수
(hip migration index) (     % )

 이동식전동리프트ㆍ
욕창예방매트리스

수정바델지수(MBI) 검사
                 총              점

의자ㆍ침대 이동항목              점

다리 맨손근력검사 우   (         )등급,      좌   (          )등급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

호:

210㎜×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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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손가락 의지를 장착하면 해당 손가락(오른쪽 1,2,3,4,5 및 왼쪽 1,2,3,4,5)

을 적어야 합니다. 

 ④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식전동리프트 

처방 대상자가 2019. 6. 30. 이전에 지체ㆍ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거나, 욕창예방매트리스 처방 대상자가 2019. 

6. 30. 이전에 지체ㆍ뇌병변 장애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MBI 검사 또는 다리 맨손근력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큰동작기능분류체계(GMFCS)에 관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 내용이 표기된 경과 기록지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보조기기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및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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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19.10.24.>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

애

정

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 처방 보조기기
[  ] 수동휠체어  [  ] 일반형  [  ] 활동형  [  ] 틸팅형  [  ] 리클라이닝형

[  ] 전동보조기기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④

일

반

상

태

수동

휠체어

구분 일반상태 해당 여부 

공통사항
의지ㆍ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하기 
어렵다.

[  ]

활동형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  ]

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서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하다.

[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장애유형 일반상태 해당 여부 

지체

장애

ㆍ

뇌병변

장애

공통사항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

내부기관 중복장애가 있다. [  ]

하지절단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했다. [  ]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관절ㆍ기능ㆍ

변형 등

하지관절 장애, 하지기능ㆍ척추 장애에 따른 지체장애 및 변형 등의 

장애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척수
완전손상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

이 있다.
[  ]

불완전손상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뇌병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심장 ㆍ 호흡기장애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

⑤ 검사 결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

터만 해당합

니다)

구분 검사 결과 

공통
사항

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 [    ] 적합  [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 적합  [    ] 부적합

인지 기능 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 (            ) 점

팔 기능 맨손근력 검사 (            ) 급

심장 기능 운동부하 검사    (            ) METs

심폐 기능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            ) 점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⑥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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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 팔에 기능장애가 있어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고, 팔에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라도 내부기관 중복장애(간질장애를 제외한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및 요루ㆍ장루장

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동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보조기기(활동형ㆍ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장애인복지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일반상태: 보조기기 세부 인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 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기재합니다.

    ※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그 밖의 사유로 팔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⑥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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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신설 2019.10.24.>

보조기기(체외용 인공후두ㆍ보청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장

애

정

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중복장애유형(부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③ 처방 보조기기
 [   ] 체외용 인공후두

 [   ] 보청기   [   ] 우       [   ] 좌

④ 확인사항

구분 해당 여부

체외용 인공후두 후두 전적출술 여부 [  ]

보청기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검사상 보청기 착용이 가능하다. 우[  ]    좌[  ]

검사

결과

평균 순음청력역치
※ 6분법[(a+2b+2c+d)/6]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a는 

500Hz,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4000Hz입니다.

우[  ]dB 좌[  ]dB

말소리 명료도(%) 우[  ]% 좌[  ]%

※ 처방전 발행일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적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해

야 합니다.

양측

대상

여부

15세 이하로 양측 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
※ 양측 80dB 미만 난청환자 / 양측 간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 양측 간 말소리명료도 차이 20% 이하

[  ]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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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3.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으로 장애인 

등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보청기의 경우 착용측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④ 확인사항: 보청기 검사의 경우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의 정상 여부 등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처방해야 하며, 만 4세 

이하 영유아 등 말소리 명료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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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신설 2019.10.24.>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장

애

정

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중복장애유형(부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③ 처방 보조기기

[   ] 저시력 보조안경             [   ] 콘택트렌즈

[   ] 의안   [   ] 우              [   ] 좌     

[   ] 망원경(원거리 보조기구)      [   ] 돋보기(근거리 보조기구)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3.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및 의안을 구입한 경우에는 안과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망원경 

및 돋보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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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10.2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

애

정

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 보조기기

품목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의지ㆍ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자세보조용구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업치료사
업소관리번호

[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

보청기

([ ]15세 이하 양측)

착용 측 우[   ] 좌[   ] 양쪽[   ] 보청기 형태

평균순음청력역치

* 6분법[(a+2b+2c+d)/6]에 따라 계

산합니다. 이 경우 a는 500Hz,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4000Hz

입니다.

보청기 착용 전

(처방전 결과)

보청기 착용 후

(음장검사 실시)

우 좌 우 좌

말소리 명료도(%) % % % %

④ 검수 확인

(보조기기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검수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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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를 검수하는 때에는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수리한 의지·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합니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조기기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조기기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보청기의 경우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본 서식의 보청기란의 청력변화 확인 항목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검수확인을 합니다.

6.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다음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표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종아리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넓적다리 모으기 방지 패드의 크기와 기능]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위팔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어깨부위 및 위팔: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졌는지, 어깨 비대칭이나 어긋남, 위팔 움직임이 어떠한지

 나.  척추: 척추옆굽음변형과 척추앞뒤굽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ㆍ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기울임, 좌우회전, 골반 변형, 넓적다리 모으기ㆍ벌리기,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나. 머리의 굽히기ㆍ펴기, 좌우측 굽히기,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5. 위팔, 다리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가 증가하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가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다. 머리ㆍ목 부위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6. 넓적다리 모으기 또는 벌리기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넓적다리의 과도모으기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나. 넓적다리의 과도벌리기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7.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다. 발목의 꿈치들린휜발(첨족) 변형 및 안굽음ㆍ밖굽음 변형은 어떠한지

 라. 다리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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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10.24.>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품목 

신청에 한정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급여를

받을 사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장애 유형 장애 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보조기기명

입원(입소

)현황

[   ] 요양기관 입원     (입원일:                        )

[   ] 장기요양시설 입소 (입소일:                        )

※ 현재 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원(입소)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경우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

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급여 대상 여부 
결정 및 통보 


결정통보서 수령
(보조기기 구입 후 
급여비 지급 신청)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보조기기 품목

결정사항  1. 급여 대상에 해당함        2.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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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①급여를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정도

②보청기

모델명 구입일

제품제조번호 착용 ☑ 우(  ), 좌(  )

 ③적합관리 

제공업소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

구분
④방문기간

⑤적합관리 횟수 ⑥청구금액
시작일 종료일

1차

2차

3차

4차

 ⑦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보청기판매업소 계좌 [  ]

 급여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관리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⑧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휴대)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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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첨부서류 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유의사항

1. 적합관리비용 청구는 보청기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동안 업소 변경 시 변경 전 적합관리 실시 업소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③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④ : 구입 후 1년이 지난때부터 매 1년 단위로 적습니다. 1차: 1년 경과~2년, 2차: 2년 경과~3년, 3차: 3년 경과~4년, 4차: 4년경과~5년

 ⑤ : 방문기간(1년 단위) 중 적합관리 서비스를 받은 횟수를 적습니다.

 ⑥ : 1년 단위로 45,000원을 적습니다. 본인부담액경감대상자인 경우 50,000원을 적습니다.

 ⑦ : 수령계좌: 급여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급여받은 사람, 급여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보청기 판매업소 계좌: 급여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보청기판매업소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급여받은 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급여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온라인 이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⑧ : 청구인: 급여받은 사람, 급여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급여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급여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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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0호서식]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급여를 
받은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

②적합관리 
제공 업소

명칭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업소관리번호

③보청기 
모델명 제품제조번호

착용
우(  )

구입처 구입일 좌(  )

④적합관리 내용

방문일자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
적합관리 
제공자
성명

확인(서명)

제공자
급여를 
받은사람

◯5 적합관리 업소 변경 [  ]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청기 적합관리 업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6 신청인 (서명 또는 인)

◯7 주민(외국인)등록번호
◯8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9 (변경 후)적합관리 제공 업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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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① :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③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④ : 일자별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합니다.

 ◯5  : 적합관리 업소 변경 시, [ ] 에 “✔” 표시를 합니다
 ◯6  : 적합관리 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을 적습니다.
 ◯7  : 적합관리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의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8  : 적합관리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의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9  : 변경된 적합관리 제공 업소 대표자를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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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보험증 등 부정사용 신고서

(앞면)

① 신고인

[ ]1명 [ ]2명이상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주소(우편물수령지)

② 부정사용자와의 

관계

[  ] 가족(친인척), 지인, 직장동료

[  ] 요양기관 종사자

[  ] 제3자(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

③ 부정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주소

그 밖의 특징

④ 부정사용

내용 및 경위

⑤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위와 같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의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자료활용 동의서 등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단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공단 조

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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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신고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를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또

는 여권 사본, 그 밖에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

2. 증 부정사용 입증자료(진료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방전 등)가 있는 경우 제출

유의사항

 1. 포상금 산정대상금액은 조사 등에 의해 확인된 신고관련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한다.

 2. 부당이득 징수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령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자의 이의제기(행정소송 등)가 받아들여져 원래의 조사결과가 변경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조사, 수사의뢰 등을 거쳐 부당이득 징수금이 결정되고, 확정금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4. 신고내용의 구체성⋅정확성 및 조사 등의 확인결과에 따라 ‘접수취소(자체종결)’, ‘포상금 지급’, ‘포상금 미발생’으로 구분
하여 처리됩니다.

    ☞ 신고내용 부정확 및 구체적 증거자료 미흡 등은 자체종결 사유가 되고, 수사의뢰 등이 이뤄졌어도 부정사용자를 

찾지 못한 경우포상금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신고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적습니다.
    삟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② 신고인과 부정사용자의의 관계에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합니다.
 ③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부정사용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 등을 양도․대여한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④ 신고경위(사유, 목적), 인지경위, 부정사용자(양도‧대여‧도용자)들 간의 관계, 신고내용(진료받은 상병명 및 진료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신고내용이 긴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

다.

   【기재사항】 진료받은 날짜, 진료받은 병원 및 병원 소재지, 진료받은 분 상병 및 진료내용, 부정수급 행위 및 참고인

 ⑤ 신고인 외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증언할 사람이 있거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고, 

증거자료는 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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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수령 거부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신고인 구분 [  ] 가족, 지인, 직장동료  [  ] 요양기관 종사자  [  ] 제3자(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

①신고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주소

②신고내용

신고일자 신고방법

안내문 번호 산정금액 

신고내용 요약

③포상금

수령거부

사유

 위와 같이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① 수령거부 신고인의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신고일자, 신고방법, 안내문 번호, 산정금액 및 신고내용 요약을 기재합니다.

   삟【신고일자】부정사용 신고서를 제출한 일자, 【신고방법】방문, 팩스, 우편
   삟【산정금액】공단으로부터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거부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삟【신고내용 요약】포상금 신청안내문을 받아 산정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③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게 된 경위 및 내용을 가능한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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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주소(우편물수령지)

②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안내문 번호 안내문 수령일

신청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를 포함한다), 운전면허

증 또는 여권 사본, 그 밖에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

2. 통장사본

유의사항

 1. 포상금은 신고인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포상금 산정대상금액은 조사 등에 의해 확인된 신고관련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한다.

 3. 징수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령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셔야 합니다. 

     ☞ 부정사용자의 이의제기(행정소송 등)가 받아들여져 원래의 조사결과 변경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4.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통보서 번호는 포상금 신청 결정 통보서에 기재된 안내문 번호로, 해당 통보서 수령일 안내문을 받은 날짜로, 신청

금액은 해당 통보서에 기재된 포상금 산정금액으로, 금융기관명은 포상금을 수령할 통장의 금융기관명으로, 계좌

번호는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로 각각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238

2025 사업장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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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① □ 신규
    □ 재등록 (□ 전 요양기관 폐업  □ 구강구조 변화에 따른 재제작  □ 천재지변)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등록번호
상악

접수일자
하악

②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주소 (         ) 휴대전화

자택전화 등록결과        ■ 문자서비스
통보방법  ※ 요양기관에서 등록 결과 확인 가능

③

요양기관

확인란

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기호 K08.1

시술시작일

(1) 시술부위 및  틀니 종류

□ 상악 □ 완전틀니(레진상)  □ 완전틀니(금속상)  □ 부분틀니  □ 임시틀니

□ 하악 □ 완전틀니(레진상)  □ 완전틀니(금속상)  □ 부분틀니  □ 임시틀니

(2) 재등록 단계 (재등록자만 해당)                           단계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전화번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 

건강보험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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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노인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 만 65세 이상으로,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에게,
    -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입니다.(피개의치, 귀금속 재료 틀니, Telescopic, Attachment 부분 틀니 등은 비급여)

  ▪ 건강보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 차상위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1종 5%, 2종 15%)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 등 필수 유지관리행위는 보험적용되며, 

기존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가 있는 분도 유지관리행위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 틀니 급여주기는 7년(악당)에 1회입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비급여

로 적용됩니다.

  ▪ 임시틀니(완전)는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시틀니(부분)는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
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본인부담률 30%)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재등록’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소견서 첨부)  

하는 경우 또는 급여 틀니 제작 중 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시술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폐업의 경우 공단이 확인, 증빙자료 불요)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급여적용이 가능합니

다.

2. ③ 요양기관 확인란 확인사항의 (1)번이 확인되어야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① : 처음 또는 틀니 급여 후 7년 경과에 따라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 ‘신규’에 √ 표시. 재등록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등록’ 및 해당 사유란에 √ 표시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틀니대상자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③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임시틀니 제작 시 임시틀니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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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①

등

록

내

역

등록

번호

□ 상악 틀니

종류

시술

시작일□ 하악

수진자

정보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요양기관
정보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전화

 

□ ②변경

변경신청
신청구분    □ 수진자 요청      □ 요양기관 요청      □ 기타

사유기재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항목기재)

□ ③해지
해지신청

신청구분    □ 수진자 요청 

사유기재

 ※ 시술시작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 ④취소

취소신청
신청구분    요양기관 요청  

사유기재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청구 여부

□ 청구안함 □ 청구완료

※ 청구완료에 체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 완료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 노인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요양기관
  요양기관명(기호)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수진자
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 

건강보험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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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유의사항

 1.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변경/취소는 반드시 요양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시술부위, 틀니종류에 대한 변경 : 공단에 취소신청 후 요양기관에서 다시 등록합니다.

3. ②‘시술시작일’을 변경할 경우, 진료기록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4. ③‘해지’는 수진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7년간 급여가 제한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5. ④‘취소’는 요양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용 자진환수 후 환수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②, ③, ④ : 등록된 내용을 변경, 해지,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에  √ 표시하고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⑤ : 신청인은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

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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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8.23>

발급번호: 제     호

피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피해 내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재해의 종류

용도

(예시) 수해 등에 의한 노인틀니 분실 또는 파손 로 재제작 신청용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 사람이 소유(경작)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읍ㆍ면장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ㆍ ㆍ ㆍ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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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서식1]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등

록

내

역

시술정보

급여항목

치석제거

시술일자

수진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기관
정보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②취소

취소사유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청구 여부

    □ 청구안함     □ 청구완료

※ 청구완료에 체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 완료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요양기관명(기호) :

전화 :

 (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치석제거를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드시 요양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3.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기관은 자진환수(심사평가원에 신청) 후 내역 첨부 요함.

작성방법

① : 등록된 ‘치석제거’ 내용을 기재합니다.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등록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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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등

록

내

역

시술부위  □상악 □하악
시술행위

항목

시술

등록일자

수진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기관
정보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②취소

취소사유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청구 여부

   □ 청구안함    □ 청구완료

※ 청구완료에 체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 완료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내역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요양기관명(기호) :

    전화번호        :

 (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드시 요양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등록된 ‘틀니 유지관리 행위’ 내용을 기재합니다.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등록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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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건강보험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 요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등록정보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술부위 □상악    □하악 전화번호

②

유

지

관

리

항

목

유지관리 행위 분류코드 급여인정 횟수 신청 시술등록일

첨상
직접법 U1511 연 1회 □
간접법 U1512 연 1회 □

개상 U1513 연 1회 □
조직조정 U1514 연 2회 □

인공치 수리 U1521 연 2회 □
의치상 수리 U1522 연 2회 □
의치상 조정 U1531 연 2회 □

교합조정
단순 U1532 연 4회 □

연 1회 □복잡 U1533

클라스프 수리
단순 U1541 연 2회 □
복잡 U1542 연 1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12-119호, ‘12.9.14.” 관련,

 위와 같이 건강보험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요양기관명(기호) :

    전화번호        :

 (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 반드시 요양기관 직인 또는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신)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틀니유지관리 행위등록 입력이 안 될 경우만

    신청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①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시술부위를 선택(√)하고, 시술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유지관리항목 및 분류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신청(√)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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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건강보험 치석제거 시술일자 등록 요청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자 성명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급여항목 분류코드 시술일자 비고

치석제거

 ※ 분류코드 : 치석제거(전악) U223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13-104호, ‘13.6.27”와 관련,

위와 같이 건강보험 치석제거 시술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요양기관명(기호) :

    전화번호        :

 (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 반드시 요양기관 직인 또는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신)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치석제거 시술일자 입력이 안 될 경우만

    신청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분류코드, 시술일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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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앞면)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① ( □ 신규    □ 재등록 )

등록번호 접수일자

 ②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주소 (         ) 휴대전화

자택전화 등록결과        ■ 문자서비스(SMS)
통보방법     ※ 요양기관에서 등록 결과 확인 가능

③요양기
관

확인란

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기호 K08.1

시술시작일

치식번호 * 치식번호: 우상(11~18), 좌상(21~28), 좌하(31~38), 우하(41~48)  

재등록

※재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요양기관 구분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

    □ 동일요양기관 재등록       □ 2단계

    □ 타요양기관 재등록

      □ 1단계

      □ 2단계

      □ 3단계

재등록 사유 

 □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실패)     
 □ 요양기관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진료진행이 불가한 경우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전화번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치과의사 면허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 

건강보험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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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
  ▪ 만 65세 이상으로, 

    부분무치악 어르신(완전무치악 제외)에게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됩니다.

  ▪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이내입니다.

  ▪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이 중 차상위대상 희

귀난치성질환자(C)는 10%, 만성질환자(E, F)은 20%입니다.

  ▪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

(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수가에 포

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과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까지 입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재등록은 같은 치식번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동일요양기관 재등록은 ‘2단계 시술 실

패(골유착실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

다.

작성방법

① 처음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에 √ 표시하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를 재시술하고자 할 경우 ‘재등록’에 √ 표시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③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등록 건은 재등록 시술시작

단계의 시술시작일을 기재합니다.

  ‧ 치식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 :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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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유의사항

 1.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시술중지/변경/취소는 반드시 요양기관 직인 및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② 시술중지는 대상자 등록한 요양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3단계 시술 후에는 ‘시술중지’를 하실 수 없습

니다. 

 3. ③ 변경은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시술시작일 변

경’의 경우 진료기록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치식번호에 대한 변경 : 공단에 취소신청 후 요양기관에서 다시 등록합니다.

 4. ④ 해지는 수진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치과임플란트 평생인정 개수에 포함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

니다.

 5. ⑤ 취소는 요양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

여비용 자진환수신청 후 환수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③, ④, ⑤ 등록된 내용을 시술중지, 변경, 해지,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에  √ 표시하고 관련내용을 기재합니

다.

 ⑥ 수진자의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 본인

  ‧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

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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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①

등

록

내

역

등록

번호

치식

번호

시술

시작일

수진자

정보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요양기관
정보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전화

 

□ ②시술

    중지
중지신청

시술중지일    

사유  □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

□ ③변경

변경신청
신청구분  □ 수진자 요청      □ 요양기관 요청      □ 기타

사유기재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④해지
해지신청 사유기재

 ※ 해지신청건도 치과임플란트 보험인정 개수에 포함됩니다.

□ ⑤취소

취소신청 사유기재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청구 여부

□ 청구안함 □ 청구완료

※ 청구완료에 체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 완료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요양기관
  요양기관명(기호) :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수진자
⑥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1. 국민겅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 

건강보험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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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신규, □ 해지, □ 취소, □ 변경
※ 개인정보수집․·제공 확인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①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태아구분  제1태아 □   제2태아 □   제3태아 □  (다태아의 경우에만 작성)

②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SMS수신동의           □ 동의    □ 미동의

③ 해지
신청구분   □ 신청인 요청

④ 취소
신청구분

  □ 신청인 요청

  □ 요양기관 요청

사유기재 사유기재

⑤ 변경

신청구분   □ 요양기관 요청  □ 기타(                           )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⑥ 경감 적용 시작일 ~ 경감 적용 종료일

⑦ 요양기관 
확인

<출 생 확 인 서> 

출생자의 부모 부 모

출생일                 년        월        일

임신기간 주     

몸무게    □,□□□ g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하목에 따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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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안내

 1.「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업무 등),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적용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

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요양기관 확인]에 기록된 출생자의 부․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출생증명서(신청서 ⑦요양기관 확인이 기재 된 경우 생략 가능)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수진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의 부모 또는 부모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

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작성방법

 ①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 태아 구분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신청인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

합니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경감 신청 등록 결과

가 통보됩니다.

   - 전자우편주소의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③ : ‘해지’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④ : ‘취소’는 신청인의 요청 및 등록한 요양기관의 착오 등록으로 인한 취소 요청, 공단 담당자의 등록 오류 등의 사유로 가능

합니다.

 ⑤ : ‘변경’은 경감 신청 후 등록한 요양기관의 착오 등록으로 인한 변경 요청, 공단 담당자의 등록 오류 등의 사유로 가능

합니다. 

   - 요양기관의 제도 안내 누락, 신청인의 경감 제도 미인지 등으로 인한 신청 지연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⑦ : 요양기관에서 출생증명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의 이름, 면허번호 등을 기

재하며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란은 출생증명서 제출 시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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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에 ☑표기         (앞 면)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① 건강보험증번호 ② 가입자(세대주)

③ 성명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⑤ 휴대전화번호 ⑥ 자택전화번호

⑦ 이메일주소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 이메일

⑨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① 신청구분     □ 신규암      □ 재등록암       □ 중복암

② 진료과목 ③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④ 진단확진일

⑤ 상병명 (□원발  □전이) ⑥ 상병코드 ⑦ 특정기호
V193

⑧ 최종확진방법             ※중복체크가능 

   □ 1. 조직학적 검사      

   □ 2. 세포학적 검사                                     

   □ 3. 영상검사  □ MRI              □ CT (소견 :                                 ) 

                   □ Sono             □ 기타 (                                      )   

   □ 4. □ 특수 생화학적 검사   □면역학적 검사   □ 혈액학적 검사

   □ 5.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6. 기타(                                   )            

⑨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등록기준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
      상병별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신청서를 발행하여야 함

 ⑨-1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중복체크가능
   □ 1.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                                

   □ 2.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 3.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 4.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 5. 기타(                                                                      )

 ⑨-2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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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안내

 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②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④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⑥,⑦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⑧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⑨ :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가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가 건강보험 (암)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및 발행해야 합니다. 

   ⑨-1 :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가 불가한 사유를 한 가지 이상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⑨-2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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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① 건강보험증번호 ② 가입자(세대주)

③ 성명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⑤ 휴대전화번호 ⑥ 자택전화번호

⑦ 이메일주소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 이메일

⑨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① 신청구분       □ 신규등록      □ 재등록                      

② 진료과목 ③ 구분 
         □ 입원   □ 외래

④ 진단확진일 (V306의 경우 최초수상일)

⑤ 상병명 ⑥ 상병코드 ⑦ 특정기호

⑧ 최종확진방법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⑨ 재등록 또는 V306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작성        

  ⑨-1. 수술개시일  (                     )

  ⑨-2. 수술명 및 수술코드   

    □ 1.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 2.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 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

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진료과

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최초수상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수술개시일 및 수술명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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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뒷 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특정기호 V306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확진된 경우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②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④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특정기호 V306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상일’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⑥,⑦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⑧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⑨ : 재등록 또는 V306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⑨-1 : [별첨3]의 수술을 시행한 수술개시일을 작성합니다. 

   ⑨-2 : 해당하는 수술명 및 수술코드에 "✔" 표시 합니다.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중증화상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대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의 중증도 기준 및 체표면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능 및 

일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등의 부위의 수상 또는 안구화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중증화상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5%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1년(단,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첨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재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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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치매       ※ 해당란에 ☑표기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① 건강보험증번호 ② 가입자(세대주)

③ 성명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⑤ 휴대전화번호 ⑥ 자택전화번호

⑦ 이메일주소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 이메일

⑨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① 신청구분      □ 신규등록     □ 재등록
② 진료과목 ③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④ 진단확진일

⑤ 상병명 ⑥ 상병코드 ⑦ 특정기호
⑧ 최종확진방법             ※ 중복 체크 가능

  □ 1. 영상검사   □ X-ray  □ CT   □ Sono   □ MRI   □ 기타 (                           )  

  □ 2. 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검사 등
  □ 3. 유전학적 검사

  □ 4. 조직학적 검사

  □ 5. 임상적 소견

  □ 6. 기타 (                          검사 )
⑨ 질병정보 – 가족력                                           ※ 희귀질환(극희귀·상세불명 희귀·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필수

   □ 없음    □ 있음 (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  □ 부  □ 모  □ 동성형제  □ 이성형제  □ 자  □ 녀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

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

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질병정보-가족력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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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뒷 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②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③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구분을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④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⑤,⑥,⑦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⑧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⑨ : 가족력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가족력이 없는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 후 해당 사항을 체크합니다.

건강보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대상

    -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희귀질환환자

    -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환자
    ※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코드 P22.0, P22.8, P22.9) 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 가능, 최초 등록 후 재등록 불가
       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상병코드 B20~B24)는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10%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단,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최대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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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① 건강보험증번호 ② 가입자(세대주)

③ 성명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⑤ 휴대전화번호 ⑥ 자택전화번호

⑦ 이메일주소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 이메일

⑨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① 진료과목 ② 구분 

         □ 입원   □ 외래
③ 진단확진일

④ 상병명 ⑤ 상병코드 ⑥ 특정기호

⑦ 최종확진방법             ※ 중복 체크 가능

   □ 1. 영상검사   □ X-ray   □ CT   □ Sono   □ MRI   □ 기타 (                  )

   □ 2. 도말/배양검사   □ 도말   □ 배양    

   □ 3. 조직학적 검사                            

   □ 4. 임상적 소견 (                                                                    )  

   □ 5. 기타 (                 검사)

⑧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 해당사항 체크             ※ 중복 체크 가능

   □ 없음  □ 있음 (□ 1.영상검사  □ 2.도말/배양검사  □ 3.조직학적 검사  □ 5.기타)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

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진료과

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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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뒷 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

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
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

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

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핵치료를 위하여 수진자가 여러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기관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핵 산정특례 등록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여부 확인 후 승인처리 됩니다. 

    (FAX/내방/우편으로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제출 필수)
작 성 방 법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③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④,⑤,⑥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⑦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1~5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⑧ :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해당 검사내역에 "✔" 표시 합니다.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결핵 산정특례 등록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결핵환자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결핵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0%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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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별지 제3호의2 서식]

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산정특례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수진자

① 건강보험증번호 ② 가입자(세대주)

③ 성명 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⑤ 휴대전화번호 ⑥ 자택전화번호

⑦ 이메일주소 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 이메일

⑨ 주소

【요양기관 확인란】 
① 진료과목 ② 구분 

         □ 입원   □ 외래
③ 진단확진일

④ 상병명 ⑤ 상병코드 ⑥ 특정기호

⑦ 최종확진방법             ※ 중복 체크 가능

   □ 1. TST

   □ 2. IGRA

   □ 3. 영상검사 상 활동성결핵 아님                          

   □ 4. 도말/배양검사 상 활동성결핵 아님

   □ 5. 조직학적 검사 상 활동성결핵 아님

   □ 6. 기타 (□ 1.결핵 발병 고위험군  □ 2.전염성 결핵질환자의 접촉자)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부담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사항

 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 성명,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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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단,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수진자】

  ①,②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③,④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⑦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⑨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

  ①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③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④,⑤,⑥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⑦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잠복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

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잠복결핵감염자 

 3.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0%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1년(단, 적용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적용기간 6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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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 / 판정오류□ / 취소□) 신청서 (요양기관용)

등록

내역
수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항목 : 확진일, 상병코드(상병명), 중증치매 특정기호, 결핵(종료일 수정 및 취소) 등 해당사항 기재

□

판정오류
판정오류일  20   년      월       일

□

취소
청구여부

□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내역 첨부 필수)
□ 청구안함

 의사 소견

* 변경, 판정오류, 취소 중 해당항목에 표시(✔) 및 의사 소견 필수 기재
** 취소는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첨부서류 1.공통: 검사결과지

           2.질환별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 참고사항 확인(첨부서류 미첨부 시 변경신청 불가) 

  

              

  위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을 신청합니다.

            

  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요양기관명 (기호) :

(전화번호) :

   (                 )

(                 ) 
(  직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시 참고사항

 ‣ 변경 신청

   - 진단확진일: 최종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변경 신청 가능

    * 진단확진한 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단, 기존 등록된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인정)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추가제출 서류: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부 제출 가능

   - 결핵 추가제출 서류: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사본), 진료기록사본 또는 의사소견서

   - 중증치매 추가제출 서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최종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V810에서 V800으로 변경 시, V810 사전승인내역 삭제요청 서류 추가 제출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신청서 1부)

 ‣ 판정오류 : 재진단 결과 해당질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한 요양기관이 아니어도 판정오류 가능

 ‣ 취소 : 대상자 착오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하는 것으로,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취소 신청 전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후 해당 내역 첨부

 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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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별지 1)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저

①수진자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없음

• 생년월일:      년   월   일

• 성 별: □남자 □여자

• 쌍태아인 경우: □첫째 □둘째 □셋째
등록결과 문자메시지 통보여부  □ 동의  □ 미동의 

주소 (         )

②보호자
*수진자 주민등록 
  번호 없음에  
  체크한 경우만  
  보호자란 작성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③요양기관

  확 인 란

□구순구개열 
대상자

상병기호 상병명

확인사항 □ 편측성  □ 양측성 진단일자

진단내용

□ 희귀질환
   대 상 자*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

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상병기호 상병명

확인사항 □ 편측성  □ 양측성 진단일자

진단내용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구순구개열 대상자 여부, 희귀질환 대상
자 여부,  상병기호, 상병명, 확인사항, 진단일자, 진단내용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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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제도  안내

1.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대상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

함)으로 등록된 자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기간 내 재등록을 완료해야 계속해서 산정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희귀질환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10%
     ※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 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수진자 

  - 수진자의 증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없음으로 표시하고, 해당사항을 기입·체크합니
다. 

    추후 ‘(별지 9)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로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보호자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 확인사항에 따라 세부시술행위의 신청 가능 횟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구순구개열 대상자와 희귀질환 대상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내용을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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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별지 2)

건강보험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등록 신청서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등록번호 접수일자

①수진자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없음

• 생년월일:      년   월   일

• 성 별: □남자 □여자

• 쌍태아인 경우: □첫째 □둘째 □셋째
주소 (         )

②보호자

* 수진자 주민등록 

  번호 없음에  

  체크한 경우만  

  보호자란 작성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③요양기관

  확 인 란

상병기호 상병명 시술시작일

진료단계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예비인상, 주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 Nasal Stent 제작 (□ 편측 Stent  □ 양측 Stent)

 □ PIOA or PNAM 치료

 □ 구순봉합수술 전 최종결과 검사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상병기호, 상병명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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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수진자 

  - 수진자의 증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없음 으로 표시하고, 해당사항을 기입·체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보호자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장치의 재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예비인상, 주인상채득 및 장치제작은 편측성 환자는 2회, 양측성 환자는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Nasal stent 제작은 편측성 환자는 2회, 양측성 환자는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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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별지 3)

건강보험 악궁확장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등록번호 접수일자

①수진자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         )

②요양기관
  확 인 란

상병기호 상병명

시술시작일

진료단계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 고정식  □ 가철식)

 □ 악궁확장 치료 (□ 고정식  □ 가철식)

 □ 재평가 및 확장장치 재제작 (□ 고정식  □ 가철식)

 □ 악궁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제작

 □ 가철식 유지장치 제작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악궁확장 교정치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상병기호, 상병명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
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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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수진자 

  - 수진자의 증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장치의 재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악궁확장치료는 확장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각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평가 및 확장장치 재제작은 확장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최대 5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제작, 가철식 유지장치 제작은 각 1회 신청 가능하며, 재제작은 유지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1회만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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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별지 4)

건강보험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①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재시술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등록번호 접수일자

②수진자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         )

③요양기관
  확 인 란

상병기호 상병명

시술시작일

진료단계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교정장치 부착

 □ 치아배열

 □ 마무리조절

 □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 고정식 유지장치 재제작

 □ 가철식 유지장치 재제작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상병기호, 상병명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

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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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등록유형

  - 재시술 등록은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수진자 

  - 수진자의 증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장치의 재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교정장치 부착, 치아배열, 마무리조절,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시술 가능합니다.

  - 유지장치 재제작은 신규, 재시술 과정 통틀어 유지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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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별지 5)

건강보험 악정형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등록번호 접수일자

①수진자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         )

②요양기관
  확 인 란

상병기호 상병명

시술시작일

진료단계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인상채득 및 구강 내 장치 제작

 □ 악정형 치료

 □ 재평가 및 구강 내 장치 재제작

 □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구외장치 교체

 □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재제작

 □ 가철식 유지장치 재제작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악정형 교정치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상병기호, 상병명을 수집·이용할 수 있
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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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수진자 

  - 수진자의 증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장치의 재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구외장치 교체 시 재료대 비용 산정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가철식 유지장치 재제작은 종류에 구분 없이 1회만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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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별지 6)

건강보험 성장관찰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등록번호 접수일자

①수진자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         )

②요양기관
  확 인 란

상병기호 상병명

시술시작일

진료단계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성장관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상병기호, 상병명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
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275

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수진자 

  - 수진자의 증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성장관찰은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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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건강보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①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재시술   □ 요양기관 이동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등록번호 접수일자

②수진자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         )

③요양기
관
  확 인 
란

상병기호 상병명

시술시작일

진료단계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교정장치 부착

 □ 치아배열

 □ 마무리조절

 □ 발치 공간 폐쇄 및 재평가

 □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 골신장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 고정식 유지장치 재제작

 □ 가철식 유지장치 재제작

의사소견

 

 □ ‘요양기관 이동’ 또는 □ ‘발치 공간 폐쇄 및 재평가’에 체크한 경우만 

작성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상병기호, 상병명을 수집·이용할 수 있
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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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등록 유형

  - 재시술 등록은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종료 후 골신장술 또는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수진자 

  - 수진자의 증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장치의 재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요양기관 이동’ 또는 ‘발치 공간 폐쇄 및 재평가’에 체크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시술 등록 가능합니다.

  - 유지장치 재제작은 신규, 재시술 과정 통틀어 유지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교정장치 부착, 치아배열, 마무리조절의 경우 한 악당 2개 이상 치아(사랑니, 과잉치 제외)의 발치 또는 

선천적 결손치 공간에 발치 공간 폐쇄 및 재평가를 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하되, 상악과 하악 

동시에 실시하여도 1회만 산정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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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건강보험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등록 신청서
( □ 신규  □ 전 요양기관 폐업으로 재등록  □ 치조골 이식술 실패 시 추가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등록번호 접수일자

①수진자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         )

②요양기관
  확 인 란

상병기호 상병명

시술시작일

확인사항  □ 편측성  □ 양측성

진료단계  □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전화번호: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담당의사 전문과목: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상병기호, 상병명을 수집·이용할 수 있
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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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수진자 

  - 수진자의 증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은 치조골 이식술 실패 시에 최대 편측성 2회, 양측성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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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①등

록

내

역

수진자

성명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보호자
* 등록시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없음으로 신청한

  경우만 작성

성명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요양기관
정보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전화

 

□ ②변경

변경신청
□ 수진자 요청  □ 요양기관 

요청
변경사유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③취소 취소신청
(요양기관 요청)

취소사유

위와 같이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변경/취소를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또

는

신청인

□요양기관
   요양기관명(기호):  (          ) (요양기관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수진자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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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유 의 사 항

 1.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변경/취소는 반드시 요양기관 직인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2. 변경/취소가 필요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없이 보호자 정보로 등록한 경우 출생신고 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4. 등록신청서 상 [요양기관 확인란]의 내용 변경 시 신청서 및 진료기록부 등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교정치료 별 진료단계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작 성 방 법

 ① 등록내역 

  - 등록된 수진자 및 보호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② 변경 / ③ 취소

  -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고 변경/취소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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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별지 10)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시술중지/변경/취소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①

등

록

내

역

등록번호
교정
치료

시술
시작일

수진자

성명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보호자
* 등록시 보호자   

정보로 신청한

  경우만 작성

성명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요양기관
정보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전화

 

□②시술중지 중지신청
시술중지일

사유

□③변경

변경신청
□ 수진자 요청  □ 요양기관 

요청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④취소

취소신청
(요양기관 

요청)

취소내역 취소사유

청구여부 □ 청구안함      □ 청구함(자진환수내역 첨부)

위와 같이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교정치료 변경/취소를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

□요양기관
  요양기관명(기호):  (          ) (요양기관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수진자

            
⑤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

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수진자와의 관계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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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작성하

여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는 공단에서 기재합니다.

 ① 수진자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없음 으로 표시하고, 해당사항을 기입·체크합니다. 
  - 연락 가능한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보호자

  - 대상자 등록 시에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없이 보호자의 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한 보호자의 인적사

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③ 요양기관 확인란

  - 상병기호와 상병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장치의 재제작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예비인상, 주인상채득 및 장치제작은 최대 편측성 2회, 양측성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Nasal stent 제작은 편측성 환자는 2회, 양측성 환자는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수진자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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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별지 11)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치료계획서
①( □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   □ 교정치료 재등록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②수진자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기관

확 인 란

상병기호 상병명  

③구분

대상자

 □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

 ※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시에만 “별지9” 작성하여 

첨부  

시술시작일

교정치료

 □ 참1.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 참2. 악궁확장 교정치료

 □ 참3.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 참4. 악정형 교정치료

 □ 참5. 성장관찰

 □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 참7.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④향후

치료 계획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전화번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치료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기관 확인
란]에 기록된 상병기호, 상병명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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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각종서식

(뒷면)

유 의 사 항

 1.「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

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 등록이 원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등록 이후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치료계획서는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요양기관에서 해당 교정치료*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교정치료: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악궁확장 교정치료,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관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작 성 방 법

 ① 치료계획서 유형

  -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 진단에 의해 상병명이 변경되는 경우 등

  - 교정치료 재등록: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새로운 요양기관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② 수진자 

  - 수진자의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③ 구분

  -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 시에는 (별지9)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합니다.

  - 교정치료 재등록 시에는 치료 단계(참1~참7)를 1개 이상 표시합니다. 

 ④ 향후 치료계획

  -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 시에는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전반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 교정치료 재등록 시에는 해당 교정치료에 대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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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②,③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①

신청인

        
[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카드 구분

카드(사)명 :

[        카드]

(        은행)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법정대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임산부의 성명 임산부의 주민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확인

       <임신·출산>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임신

임신 
확인일

년        월        일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기재 가능  [    ] 일태아 

 [    ] 다태아 

분만 
예정일

년        월        일

출산
(출생)

출산일
(출생일)

년        월        일

<유산>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

년        월        일

 [    ] 일태아 

 [    ] 다태아 

※ ㉮ 또는 ㉯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기재 가능

㉮ 정상적으로 임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중 혈청 β- 

hCG가 500mIU/mL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는 경우

㉯ 초음파 또는 혈청 β- hCG로 임신이 확인된 후 임신 종결

을 위한 수술(개복수술,복강경수술, 소파수술 등) 또는 약물치

료(Methotrexate 등)를 한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신청 대상 아님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③

공단 확인
주민등록지  [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 그 밖의 지역

주민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신청일까지   (    일)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모자보건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모성
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 및 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보(자녀 양육·돌봄,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1. 본인은 보건복지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

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이를 위해 상기 신청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

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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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첨부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세 미만 영유아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유의사항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작성방법

 ① 신청인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산부 여부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한 후 기재합니다. 

   -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

하고, 신청서 하단의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기재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②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이름 등을 “① 신청인”란에 기재하며,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은 ② 요양기관 확인란의 “출산일”란에 기재합니다.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
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이용권 발급 정보 
통보  이용권 발급  수령 및 사용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

단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발급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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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대표자 보수 미지급기간 : 20   .   .   . ∼ 20   .   .   . (□기한없음)

1. 본 법인(업체, 단체)의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로 이에 해당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추후 국세청,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보수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기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발생일로 소급 취득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3.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확인서가 아닌 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정, 이사회회의록, 조례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되어있는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1인 법인사업장의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서 추가 제출)

20   .     .     .

법 인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전화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89

제 7 절
각종서식

모사업장
단위사업장
영업소

지정
폐쇄 신청서

주
사
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속지사명

소재지 우편번호 

사용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총개별사업장수 주소

세 부 사 항

구분 기호
관리번호 명칭 사용자

명 소 재 지 인원 최초
성립일 지정․폐쇄일 비고

지
정
대
상
폐
쇄
대
상

자동
이체
신청
해지

기호
관리번호 명칭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고지서수령지 주사업장 단위사업장 

기타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적용사업장으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사용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안

내

사

항 

■ 신청 항목과 지정․폐쇄의 유형별 신청여부에 󰇇 표시 하십시오

■ 총개별사업장수는 모사업장 지정신청시 모사업장 지정대상 사업장수를 기재하십시오

■ 모사업장 지정신청의 경우 주사업장은 법인대표자가 있는 주된 사업장이며 모사업장 지정대상 및 폐쇄   대상 
사업장의 소속지사 명칭은 비고란에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사업장지정 신청시 기호는 공단에서 자동부여 자리하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단 단위사업장 폐쇄신청시 기호란은 공단에서 기부여한 단위사업장 기호를 기재하십시오

■ 단위사업장지정시 해당 단위사업장의 최초성립일을 표기하시고 건설현장 단위사업장인 경우는 비고란에 건설

현장으로 기재하십시오

■ 모사업장 지정․폐쇄 신청시 기호는 사업장기호 자리 를 기재하십시오

■ 영업소지정․폐쇄 신청시 기호는 사업장에서 자체 부여한 일련번호 자리를 기재하십시오 ※예시 …
■ 단위사업장 지정폐쇄시 해당 단위사업장의 자동이체 신청해지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 지정신청시 첨부서류 소속 가입자 명단 부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 기타사항은 단위사업장 등 신청항목 관리에 참고사항을 기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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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x297mm
인쇄용지(2급)60g/㎡

사업장보험료환급금신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 공단기재사항

결

재

담당 접수 및 입력대사
전결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용자명

사업장주소  (      -      )

사업장전화 휴대전화

공

단

기

재

<건강∙장기요양보험 환급내역>

대상월 환급금액
보험료 연체금 이자

발생사유
건강 요양 건강 요양 건강 요양

<국민연금 환급내역>

대상월 환급금액 원금(보험료+연체금) 이자 발생사유

신
고
사
항

<환급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계좌 실명번호 기재

사용자와

의 관계

<정산(기여금)지불이행서>

 ■ 상기 신청인은 아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등 환급액에 대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정산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신청인)명:                                         (인)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20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수집 및 이용목적: 건강(장기요양), 연금 보험료 환급금 지급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

신청방법

◉ 신청계좌: (법인) 법인 계좌 (개인사업장) 대표자 명의 계좌
◉ 날인: (법인) 법인 인감 날인 (개인사업장) 대표자 날인 … 공동대표자는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휴∙폐업, 청산 등의 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양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작성 시 문의사항은 관할지사 또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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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좌 자동이체·환급사전계좌 신청서신청서

신청구분
□ 합산 계좌 자동이체 신청
□ 구분 계좌 자동이체 신청 □ 전체 〔 □건강 □연금 □고용 □산재 〕
□ 환급사전계좌 신청   □ 전체 〔 □건강 □연금 〕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합산 자동이체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출금하고(합산고지 사업장만 신청 가능), 구분 자동이체는 보험별 각각 출금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에 다수의 통합납부자번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합납부자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 신규   □ 변경   □ 해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평생계좌(전화번호 등) 신청 불가

예금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사업장과의
관계

※ 대납 신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상기 납부자의 보험료를 신청인(계좌명의인)이 대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적용
시작(종료)월

           월 이체 희망일
□ 익월 10일
□ 말일

※ (예) 적용시작월은 ‘1월’,
   이체희망일은 ‘익월 10일’ 경우,
   2월 10일  최초 출금됨

출금 우선순위
(합산자동이체만 

선택가능)

□ 지정
□ 미지정

우선순위 지정시, 출금우선순위를 1,2,3,4로 표기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

(출금 우선순위 미지정시, 출금된 금액은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보험별로 배분됨)

체납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분할납부 [ □ 최종월 제외 ]
□ 단순체납:      년    월    ~     년    월  (   개월) 

□ 당월분 제외
(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 연체금 일할계산 관련 연체금은 자동이체 출금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이체 잔고부족으로 출금 안 된 미납보험료를 다음 출금청구일(출금일-2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실 경우 연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청구일(출금일-2일)이후 납부반영일(출금일+1일)까지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의 변동(성립, 탈퇴 등)으로 합산고지신청이 해지될 경우 합산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별 3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시 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합산자동이체는 하나의 보험이라도 전액 미이체 시 직권해지)

환급사전계좌  □ 신규  □ 변경  □ 해지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평생계좌(전화번호 등) 신청 불가

예금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사전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사업장 환급사전계좌는 본인(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 휴‧폐업, 공동대표 사업장 등은 지급 시점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보험료 환급금 지급 
 - 수집항목(개인정보) : 필수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과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환급사전계좌 준영구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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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 합산과 구분 자동이체 신청구분 “☑”표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 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적용시작월” 은 자동이체 시작을 희망하는 보험료의 고지월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정확히 읽으시고, 자동이체 원할 경우 반드시 ‘동의함’에 “☑” 표시해 주십시오.
• 기타 작성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계좌 자동이체 거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계좌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을 말합니다.

  2. “합산자동이체”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에서 자동이체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이 보험별 출금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자동이체 신청) 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 2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

자의 날)은 제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합산자동이체의 출금 우선순위는 금융

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지정할 수 없으나 공단 신청 시 우선순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

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 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제4조(출금시기) ①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출금일을 자동이체 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해당 출금일에 선(先)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출금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

제5조(출금) ① 공단은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공단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출금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종전 ‘합산고지’ 하는 

보험 외의 다른 보험이 추가(적용)되어도 합산고지가 유지되면 공단은 증가된 보험의 보험료를 더하여 합산한 총액을 자동이체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별 출금순위가 지정된 경우 공단은 추가되는 보험을 마지막 출금 순위로 지정하며, 여러 보험이 동시에 추가될 때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순으로 기존에 지정한 출금 우선순위 다음으로 출금순위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납부 처리합니다. 신청인이 

출금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조(출금 기준) 자동이체 금액은 그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해당 출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됩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 출금일에 공단에서 청구한 보험료 외에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과실 책임) ①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한도를 포함한다)이 납기일 현재 공단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신청인이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9조(자동이체의 해지) ①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이체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 외의 자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이체는 6개월(지역가입자), 3개월(사업장), 제4조 제3항에 따른 자동이체는 

2회(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상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이체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합산 고지하는 보험이 없게 되는 경우 합산자동이체를 별도의 통지 없이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이 경우 합산 자동이체는 구분 자동이체로 직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이 자격상실 시에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단,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제10조(정보의 제공) ① 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와 관련된 계좌정보[거래은행(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② 공단은 민원상담 및 자동이체 신청(신규․변경․해지) 접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좌정보 중 일부를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

복지공단에 제공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납부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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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신청서

신청구분
□ 합산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 구분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 전체 〔 □건강 □연금 □고용 □산재 〕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합산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은 합산고지신청 사업장만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승인합니다.
 ※ 구분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은 각 4대 사회보험료를 보험별 각각 승인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에 다수의 통합납부자번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합납부자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 신규   □ 변경   □ 해지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카드 명의인
카드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명의인
전화번호

사업장과의
관계

※ 대납 신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상기 납부자의 보험료를 신청인(카드명의인)이 대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적용
시작(종료)월

           월 이체 희망일
□ 익월 10일
□ 말일

※ 적용시작월 ‘1월’,
   이체희망일 ‘익월 10일’ 경우
   2월 10일  최초 승인됨

체납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분할납부 [ □ 최종월 제외 ]
□ 단순체납:      년    월    ~     년    월 (   개월) 

□ 당월분 제외
(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 연체금 일할계산 관련 연체금은 카드자동이체 승인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카드자동이체 승인이 안 된 미납보험료를 다음 출금청구일(승인일-2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실 경우 연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카드자동이체 청구일(승인일-2일)이후 납부반영일(승인일+1일)까지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의 변동(성립, 탈퇴 등)으로 합산고지신청이 해지될 경우 합산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자동이체는 납부마감일에 정상 결제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25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에 승인된 내역은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카드 자동이체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자 부담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
는 보험료등의 납부)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0.8%(0.5%))를 납부자(카드명의인)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 발생한 납부대행수수료는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   □ 확인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카드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필수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과의 관계,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카드명의인)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카드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신용카드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카드정보, 카드주, 주민등록번호)를 상기 거래금융기관 및 납부대행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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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 합산과 구분 카드자동이체 신청구분 “☑”표시,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 명의인, 주민등록번호”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
• “적용시작월” 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작을 희망하는 보험료의 고지월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정확히 읽으시고, 자동이체 원할 경우 반드시 ‘동의함’에 “☑” 표시해 주십시오.
• 기타 작성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용카드 자동이체 거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금을 말합니다.

 2. “신용카드자동이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납부대행기관과 계약한 신용카드사 자신의 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해당 회원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과 신용카드사가 약정한 날에 공단에 지
납부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4에 의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금융결제원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신청인”이란 신용카드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합산자동이체”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자동이체 하는 것으로 해당 회원이 지정한 신용카드에서 보험료(납부자

납부대행수수료 포함)로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카드는 합산보험의 결제순서 지정이 없습니다.
제3조(자동이체 신청대상 및 효력) 공단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은 보험별 납부자번호에 대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으로 자동

납부자번호에 자격취득 및 상실,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의 변동 등이 발생된 경우 신청인이 자동이체 해지 및 변경신청을 
자동이체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제4조(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 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자의 날)을 제외하고 일수 산정)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신청인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자동이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 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제5조(신용카드자동이체 시기 등) ① 공단이 지급을 청구한 후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 공단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보험료의 납기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
  ②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에 재(再)승인됩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되는 날을 자동이체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말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 그 달 25일(보험료 및 그 날까지 발생
포함 청구)에 재(再)승인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기일에 미승인된 보험료에 한하여 공단이 말일청구 자료를 생성 하는 날이 재승인하는 날과 겹치는 경우 및 공단
자료를 생성하는 시간까지 재승인하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재승인일이 속하는 말일 자동이체의 청구 및 승인이 생략됩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승인됩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승인(재승인)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승인됩니다.
  ⑦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종전 ‘합

보험 외의 다른 보험이 추가(적용)되어도 합산고지가 유지되면 공단은 증가된 보험의 보험료를 더하여 합산한 총액(납부대행수수
신용카드사에 지급 청구(승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신용카드자동이체 자동연계) 신청인이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 후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발급 받는 경우 본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의 효력은 신청인과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 카드로 자동

제7조(과실 책임) ① 본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 공단의 청구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에 지급된 납부대행수수료는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신용카드자동이체의 변경 및 해지) ① 신청인은 종전에 공단에 신청한 신용카드자동이체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체 대상 보험료의 납기일 2일 전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일수 산정)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
이 경우 공단의 사정에 따라 그 신고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공단이 정하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의 자격변동으로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이체는 유지됩니다.
제9조(공단의 신용카드자동이체의 직권해지) ① 신용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신용카드업자가 공단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청구(25일, 제5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10일) 이후 미납 시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이 자격상실 시에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단,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합산 고지하는 보험이 없게 되는 경우 합산자동이체를 별도의 통지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이 경우 합산 자동이체는 구분 자동이체로 직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및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관련된
용카드업자명, 카드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그에 대하여이의가 있으면 해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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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사업장
명칭

관리번호 전화

연번 증번호 성 명 생년월일
※

구분

변  경  내  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2
3
4
5
6
7
8
9
10

  ※ 구분 :  ①보수총액  ②근무월수 중 해당 착오내역 번호 기재

첨부서류 (다음 중 선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임금대장
3.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증빙 관련서류 등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에 대하여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삎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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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결
재

담당 팀장 부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개별신청 내역》
연번 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구분 분할납부 대상 금액

(가입자 부담금)
분할
횟수

건강보험 회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장기요양보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일괄신청 내역》
분할납부 대상자 전원의 분할횟수를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 작성 

              회(         외     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수월액보험료(당월 산정보험료를 제외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 1. 추가 징수할 정산보험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분할납부 대상 :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나. 분할납부 신청 가능 횟수 : 12회 이내
       다. 1회 분납보험료는 분할납부 대상금액을 분할횟수로 균등분할(10원단위)하며, 균등분할 하였을 때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하여 정기분 보험료에 추가하여 고지       
     2. 분할납부중인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잔여 회차 분할보험료와 정산보험료를 퇴직(탈퇴)

신고 이후 최초 산정되는 월 보험료에 합산고지
     3. 신청기한
       가. 당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 가능
       나.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 가능
  ※ 이 신청서에 대한 승인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통보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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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사업장
관리번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연번 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구분 정산
보험료

분할
횟수

(1~12회)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차수 변경 일괄 신청》
분할납부자 전원의 분할납부 차수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작성

(              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적용된 
정산보험료를 위와 같이 차수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가. 1회부터 12회 이내에서 차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분할 적용하고, 균등분할 하였을 때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하여 정기분 

보험료에 추가고지
  2. 분할납부중인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잔여 회차 분할보험료와 정산보험료를 퇴직(탈퇴)

신고 이후 최초 산정되는 월 보험료에 합산고지
  3. 신청기한
    가.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은 당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 가능
    나.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 가능
   ※ 이 신청서에 대한 승인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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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검진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모아(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____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검진기관제시용)
(직장가입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

사업장명 사업장전화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소속지사
사업장관리번호 근무구분주1) 부서

사업장 주소
검사항목 ․ 비용

일반 
건강검진 

 신체계측,진찰, 요검사,혈액검사,흉부방사선검사 등
 ※ 검진실시기간 : ____. 12. 31일까지

구강검진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치면세균막검사(40세), 구강보건교육 등
 ※ 검진실시기간 : ____. 12. 31일까지

암검진

구 분 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상/비용주2)

검진실시기간
____.12.31.까지 단, 위암․대장암의 2단계 검진은 다음 연도 1.31.까지

간암은 연 2회 실시 : 상반기(6.30까지), 하반기(12.31까지) 각 1회
※ 이중수검시 검진비 환수 :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주기(사무직: 격년, 비사무직: 매년) 1회를 초과하여 검진  

한 경우 검진비용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암검진표」는 대상자 주소지로도 발송되었으니 암검진을 두 번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람이 우리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인)

 주1) 근무구분 :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기재(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참조)
 주2) 비용부담표기
   ① 본인부담없음 :  일반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국가 암검진대상자로서 위

암․간암․유방암․폐암은 공단이 90% 부담, 국가가 10% 부담
   ② 10%부담 : 공단 90% 부담, 수검자 10% 부담
   ③ 대상아님 : 해당항목 검진대상이 아닌 자. 
   ④ 수검완료 : 해당검진 이미 수검완료한 자.
   
   ※ 암검진 연령기준 : 위암(40세 이상),․유방암(40세 이상의 여성), 대장암(50세 이상), 간암(간암 발생 고위험군 중 40

세 이상), 자궁경부암(20세 이상의 여성), 폐암(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54~74세)

   ※ 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는  의
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 건강보험)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
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아니거나, 야간근무를 하신 분,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을 받으시면 
잘못된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간암, 폐암’검진은 대상자의 주소지로 개별 발송한 암검진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8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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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단위로 작성)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명

 검진대상자명단 수령방법주1)
①우편(   )  ②팩스(   )  ③EDI(   )   ④지사내방(    )

※ ‘우편’ 또는 ‘팩스’ 선택 시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주소 및 팩스번호로 발송

 ※ 아래 지점관련사항은 검진대상자 명단 분리 제공을 위한 임의 구분으로 작성 생략 가능

지점기호 지점명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주3) 검진종목 추가주4)

사무직 비사무직 일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집계표(명)주2)

1. 해당 수령방법에 ‘○’ 표기

2. 신청서가 1쪽을 넘을 경우 2쪽 양식에 따라 추가 작성

3.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 표기(근무구분만 변경된 경우 포함)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자문을 받아 기재)

4. 검진종목 추가 항목에 추가사유 번호기재

  ➀ 신규입사자 ➁ 근무구분변경(일반만 해당) ➂ 전년도미수검(대장암불가)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자(사업주)는 신청대상자(근로자)의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에 유의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기관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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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기관)명

 전체          쪽  중          쪽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주3) 검진종목 추가주4)

사무직 비사무직 일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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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단위로 작성)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명

 검진대상자명단 수령방법주1)
① 우편(   )   ② 팩스(   )   ③ EDI(   )    ④ 지사내방(    )

※ ‘우편’ 또는 ‘팩스’ 선택 시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주소 및 팩스번호로 발송

 ※ 아래 지점관련사항은 검진대상자 명단 분리 제공을 위한 임의 구분으로 작성 생략 가능

지점기호 지점명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주3) 검진종목 제외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일반 암 전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집계표(명)주2) -

제외사유주4)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1. 해당 수령방법에 ‘○’ 표기

2. 신청서가 1쪽을 넘을 경우 2쪽 양식에 따라 추가 작성

3.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 표기(근무구분만 변경된 경우 포함)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자문을 받아 기재)

4. 제외사유 : ➀ 해외근무 ➁ 개별종합검진 ➂ 입원/치료 중 ➃ 퇴사 ➄ 근무구분변경(일반만 해당) 

            ⑥ 사망 ⑦ 전년도수검(2년주기 검진항목만 해당) ⑧ 임신 ⑨ 휴직 …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 개별종합검진 사유로 제외신청 시에는 해당연도 개별검진일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자(사업주)는 신청대상자(근로자)의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에 유의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기관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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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기관)명

 전체          쪽  중          쪽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주3) 검진종목 제외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일반
암 

전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제외사유주4)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제외사유

개별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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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의서는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검진종별에 ‘√’ 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소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소는 공단에 

건강관리서비스 내역을 제공하는 것

    *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상담 ·교육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폐결핵, C형 간염이 의심되거나 판정받은 분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이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는 것
 

 ▪ 인지기능장애 검사결과에서 인지기능 저하 의심으로 판정받은 분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이 보건소 및 치매안심

센터(중앙 및 광역 포함)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는 것

[   ]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암검진 결과에서 이상소견이나,“암의심”또는“암”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이 보건소 및 국립

암센터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는 것

    ※ 귀하의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등에 따라 비밀 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동의 철회 시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 철회 가능

○ 검진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건소 등에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고지된 관련 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정보 활용기관: 보건소,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공단,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 목적: 검진결과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질환(의심)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인지기능장애 사후관리, 암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시 활용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구분 활용기관 개인정보 항목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공단 → 보건소 개인식별정보(*), 건강검진 결과, 문진표

 -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공단 → 질병관리청(보건소) 개인식별정보, 흉부방사선결과, 문진표

 - C형간염 검사 결과 공단 → 질병관리청(보건소) 개인식별정보, C형간염 검사 결과, 문진표

 - 인지기능장애 검사 결과 공단 → 치매안심센터(중앙․광역 포함) 개인식별정보, 인지기능장애검사,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신체계측검사 결과, 문진표

￭ 암검진 결과 공단 → 국립암센터(보건소) 개인식별정보, 암검진 결과, 문진표

￭ 건강관리 서비스 내역 보건소 → 공단 보건소에서 귀하에게 제공한 건강관리서비스 내역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동의자
수검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수검자와의 관계 검진기관명(기호)

■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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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신청서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사업장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      계

발 급  내 역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기호 명칭

발 급  구 분 □ 직접발급   □ 전송              □ 우편발송

위와 같이 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장사용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신청서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업장의 사용자 가입자 외 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 사업

장 적용통보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사용자 신분증사본 피위임자 신청인 본인 신분증 

발급구분이 전송 또는 우편발송인 경우 공단에 신고 된 사업장의 번호 우편물발송주소지

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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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위임장

피위임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위 임 자

사용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 정정 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건강보험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신청을 사업장 가입자 가 아닌 제 자에게 위임할 경우 

사용합니다

피위임자 위임받아 오시는 분 께서는「위임장」과 함께「위임자 사용자 신분증사본」과 피위

임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www.edi.nhis.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개인 에서 

직접 사업장 적용 통보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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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 신청서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 명칭 단위사업장 기호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사업장

생년월일

사업장과의
관      계

발 급  대 상
□ 가입자 전원  상실자  □ 포함 □ 미포함

□ 가입자 일부  □ 가입자 □ 상실자

발 급  목 적

□ 건강보험 업무 사업장 확인용
□ 건강보험 업무 외 타기관 제출용

－ 제출처
－ 발급사유
－ 발급기간

발 급  구 분 □ 직접발급   □ 전송   □ 전송  □ 우편발송   

위와 같이 가입자명부 발급을 신청하며 발급 받은 가입자명부는 발급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명부상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법적인 책임은 공단이 아닌 신청인에 있음을 확약함

신청인 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건강보험 업무목적 사업장 확인용 으로 발급받는 경우 
사용자 본인 신청 시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의 신분증
사업장가입자 신청 시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사

용자)의 신분증사본,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제 자 위임 시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사본, 가

입자(발급대상) 개개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피위임자 본인 신분증
일부 가입자 상실자 만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 받고자 하는 가입자 상실자 의 성명과
생년월일을「가입자 일부 가입 상실 발급 명단」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목적이 건강보험 업무 외 타기관 제출용 인 경우 가입자 상실자 개개인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발급구분이 전송 또는 우편발송일 경우 공단에 신고된 사업장의 번호ㆍ우편물
수령 주소지로 발급됩니다
발급기간은 가입자의 취득일자를 뜻하며 범위를 정할 경우 기간내에 가입자 상실자 만 발급
탈퇴된 사업장의 경우 발급목적이 건강보험 업무만 발급가능하며 법인은 현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있는 자만이 가능함 탈퇴 전 대표자가 등기부상 삭제된 경우 발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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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자 일부 가입ㆍ상실 발급 명단

※ 가입자 상실자 생년월일 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 유ㆍ무 ✔

비고
유지 상실

※ 가입자명부는 사업장의 발급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상실 된 가입자 상실자 에   대
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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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 신청 위임장

위     임     장

피위임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위 임 자

사용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가입자명

부 발급 신청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귀하

○ 사업장가입자 명부 발급 신청은 사업장 가입자 및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모두 사용합니다.
○ 피위임자위임받아 오시는 분께서는「위임장」과 함께「위임자사용자 신분증사본 」과 본인

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www.edi.nhis.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개인 PC에서 직접 사업

장가입자 명부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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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 위임장 
피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정보주체자와의 관계 인

①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②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③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④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⑤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⑥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⑦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⑧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위임사항 가입자의 자격정보 열람 사본의 제공을 포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 정정 청

구를 위임함

※ 가입자는 사업장 사업주 의 가입자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공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귀하
※ 피위임자 위임받는 사람 사용주 께서는「위임장」과 함께「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운전

면허증 등 」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 위 위임자는 아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임하여야 합니다

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증번호 건강보험 자격취득․상실일에 대한 개인정보가 피
위임자에게 제공됩니다
피위임자가 위임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으로 인하여 위임자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임자가 서면으로 위임해지를 하고 그 사실을 공단 정보보유기관 에 통보하면 제공이 중단됩니다
위임자는 공단 정보보유기관 에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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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확인대상자

 (사업장용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근무중인

사업장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확인대상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가입내역확인

청구내역

발급

내용

사업장용   □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가입자명부

개 인 용  □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수령

방법

사업장용   □ 내방 □ 우편 □ 팩스(기등록된 팩스번호로 수령)

개 인 용  □ 내방 □ 우편 □ 팩스(팩스번호:                )

용   도  □ 확인용 □ 다른기관 제출용(기관명:                   )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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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210mmx297mm
인쇄용지(2급)60g/㎡

(뒤 쪽)

첨부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

2. 청구 구분별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구분 청구인 구  비  서  류

내

방

사

업

장

용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용자 ◦청구서(사용인감 날인 또는 사용자의 서명) ◦청구인(사용자)의 신분증

가입자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자의 신분증(사본)

◦청구인(가입자)의 신분증

대리인

(업무

대행자)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청구인(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자의 위임장(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사본)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용자 ◦청구서(사용인감 날인 또는 사용자의 서명) ◦청구인(사용자)의 신분증

가입자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청구인(가입자)의 신분증

◦사용자의 위임장(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업무

대행자)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청구인(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자의 위임장(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사본)

◦가입자(확인대상자)의 위임장 ◦가입자(확인대상자)의 신분증(사본)

개

인

용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본인 ◦청구서(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청구인(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업무

대행자)

◦청구서(확인대상자 본인 또는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

◦청구인(대리인)의 신분증

◦확인대상자 본인의 위임장(확인대상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확인대상자 본인)의 신분증(원본)

팩

스

·

우

편

사업장용 사용자
◦청구서(사용인감 날인) ◦청구인(사용자)의 신분증(사본)

※ 사용자와 유선 확인(본인 확인요령에 의거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공)

개인용 본인
◦청구서(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청구인(본인)의 신분증(사본)

※ 본인과 유선 확인(본인 확인요령에 의거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공)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사업장용 가입내역확인은 사용자ㆍ가입중인 사람ㆍ대리인(업무대행자)이, 개인용 가입내역확인은 본인ㆍ가족ㆍ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팩스를 통한 제 증명 발급의 경우, 사업장용 가입내역확인은 사회보험 기관에 등록된 팩스번호로만 수령이 가능하고 개인용 가

입자가입내역확인은 서식의 괄호 안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 팩스를 통한 제 증명 발급 및 사용자 외의 내방 청구에 의한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부분만 출력됩니다.

4. 다른 기관 제출용일 경우 제출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자(사용자, 가입자, 제3자)는 가입자(발급대상)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과 위임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이 청구서는 4대 사회보험 기관 지사 창구에 청구하십시오.

2. 확인대상자는 개인용 증명서인 경우 발급대상자, 사업장용 증명서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으십시오.

3. 확인대상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으십시오.

4. 용도와 관련하여 해당 항목에 “∨”표를 하시고, 다른 기관 제출용의 경우 해당 기관명을 적으십시오.

5. 가입내역확인서 발급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가입여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용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란에,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명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명부”란에, “∨”표를 하시고, 확인대상자 본인의 가입

내역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개인용“□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란에, “∨”표를 하십시오.

6. 가입내역확인서 수령방법은 해당 항목에 “∨”표를 하시고, 개인용 팩스 수령의 경우 원하는 팩스번호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가입내역 확인서 청구  접수 및 확인  확인서 발급  수 령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제 7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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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x297mm

인쇄용지(2급)60g/㎡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발급청구 위임장
(사업장가입자 명부)

위     임     장

피위임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위 임 자

사용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귀하
근 로 복 지 공 단 ○○지역본부 지사장 귀하

○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신청은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 사용하며,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신청은 사업장 가입자 및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모두 사용합니다.

○ 피위임자(위임받아 오시는 분)께서는「위임장」과 함께「위임자 신분증(사본)」과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4대사회보험 

기관에서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개인 PC에서 직접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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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210mmx297mm
인쇄용지(2급)60g/㎡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가입자 명부) 발급청구 위임장

피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정보주체자와의 관계 인

①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②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③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④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⑤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⑥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⑦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⑧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확인
생년월일 피위임자와의 관계 인
주    소

위임사항 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 발급 및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청구를 위임함

※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 의 가입자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대사회보험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년     월     일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귀하
근 로 복 지 공 단 ○○지역본부 지사장 귀하

※ 피위임자 위임받는 사람 께서는「위임장」과 함께「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사
회보험기관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위 위임자는 아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임하여야 합니다
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사회보험 자격취득일에 대한 개인정보가 피위임자에게 제공됩니다
피위임자가 위임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으로 인하여 위임자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임자가 서면으로 위임해지를 하고 그 사실을 청구기간에 통보하면 제공이 중단됩니다
위임자는 확인서 발급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개인 에서 직접 대사회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절
각종서식

321
210mmx297mm

인쇄용지(2급)60g/㎡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발급청구 위임장

위     임     장

① 피위임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② 위 임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귀하
근 로 복 지 공 단 ○○지역본부 지사장 귀하

○ 피위임자 위임받아 오시는 분 께서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사회보험기관에서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개인 

에서 직접 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 행 처

전 화

발 행 일

인 쇄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577-1000

2024년 12월

2025
사업장업무편람




